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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 공간 환경은 단일 목적·기능보다는 주거, 이동, 휴식,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이고 다
층적으로 혼재하는 특성을 지니며, 공간 유형별로 요구되는 안전 조치 또한 복합적이고 중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절된 법령과 단편적 조치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간 유형별로 
다차원적 생활안전 이슈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간 
정합성 부족 현황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제도의 복잡성, 실시 주체와 적용 대상 및 시행 방법의 다양성 등에 따른 법령 내용 간 비교·

분석은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방대한 법제도가 제시하는 안전 유형별 기준과 규정의 각 조항, 

내용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비교 분석하여 동일 공간 환경에 적용되는 법규 내용의 관계와 상충 여부를 
찾아내는 업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판단 기준의 일관성 우려와 복합적인 위험 요소를 통
합적으로 고려한 상호 보완적 안전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법제도의 복잡성, 불일치, 모호성 한계를 극복하고, 동일 공간 환경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제도 
간 정합성에 대해 동일 수준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과학적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온톨로지
(Ontology) 구축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 정합성 판단 메커니즘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온톨로지는 방대한 법령의 비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화된 지식으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이 파편화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검색·활용하고, 논리적 추론
을 수행하여 규정 간의 모순이나 충돌 여부를 체계적으로 식별하는 정합성 검증 능력을 제공할 수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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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건축 및 도시 공간 내에서 화재, 범죄, 보행, 침수 등 주요 생활안전 유형별로 분절되어 있는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규범적 모순을 진단하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법령 
정합성 분석을 수행한다. 궁극적으로 공간환경 단위의 통합적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한다.

n 생활안전 법제도의 분절성 및 문제점을 심층 진단하고, 판례 검토를 통해 동일 공간에 중첩 적용되
는 법제도 간 충돌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 현황을 규명한다.

생활안전 법제도의 분절성 및 문제점 심층 진단 연구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화재, 범죄, 보
행, 침수 네 가지 주요 생활안전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개별 안전 유형별로 추진되는 법규 및 계
획의 한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판례 검토를 통해 동일 공간에 중첩 적용되는 법제도 간 충돌 및 안
전 사각지대 발생 현황을 규명한다. 이를 통해 현행 법제도가 동일 공간에 개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과 공간환경 단위의 통합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다.

n 인공지능 기반 법령 정합성 분석 모델을 개발 및 적용하여, 법규 간 적용 범위, 기준, 의무 등 법적 
불일치 지점을 체계적으로 규명한다.

인공지능 기반 법령 정합성 분석 모델 개발 및 적용을 통한 법적 불일치 체계적 규명 법제도의 복잡성, 

불일치, 모호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법령 정합성 분석 모델을 개발 및 적용한다. 

방대한 생활안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데이터셋을 온톨로지 기반의 트리플(SPO: 주어-서술어-목적
어) 구조로 구조화하며, 이 과정에 GPT-4o 등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한다. SPO 구조화된 데
이터를 기반으로 단어 및 의미 유사도 기반 필터링 및 LLM 추론형(reasoning) 모델을 활용하여 법령 
간 정합성(충돌 여부)을 심층적으로 판단한다. 최종적으로 법규 간 적용 범위, 기준, 의무 등 불일치 지
점을 식별하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여 법적 불일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6

인
공
지
능
 활
용
 주
요
 생
활
안
전
 법
제
도
의
 공
간
환
경
 단
위
 정
합
성
 분
석
 연
구

n 인공지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환경 단위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효율적인 통
합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공간환경 단위 생활안전 통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제시 인공지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건
축물, 도시, 시설·설비 등 다양한 공간 단위에서 생활안전 법제도의 통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한
다. 아울러 다부처 법령 및 주체의 분절성을 해소하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효율적인 통합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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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일상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기존 법제도 및 정책의 분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건축 및 도시 공간
에서 생활안전 법제도의 통합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범위를 설정한다.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내용적 범위와 방법론적 범위로 구분된다.

① 내용적 범위
n 주요 생활안전 유형 

연구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공간환경 개선을 통한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한 주요 생활안전 
사고 유형을 화재, 범죄, 보행, 침수로 한정하여 분석한다.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나 보건 안전·감염병 
등은 공간환경 개선을 통한 직접적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 범위에서 제외한다.

n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선정된 안전 유형별로 관련 국가 법령, 기본계획, 판례를 고찰하여 현행 법제도가 동일 공간에 개별적
으로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진단한다. 구체적으로, 연계 및 통합적 조치 미흡, 

체감 안전성 저해, 대응 책임 불분명, 분쟁 발생, 예산 비효율 등의 문제를 다룬다. 법령의 경우, 화재 
안전에 관해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관리법」 등을, 범죄 안전에 관해서
는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을, 보행 안전에 관해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을, 침수 안전에 관해서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법」 등을 검토하였다.

n 법제도 개선 방향 제시

진단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건축물, 도시, 시설·설비 등 공간환경 단위의 생활안전 통합 강화 방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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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또한, 다부처 법령 및 주체의 분절 해소,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적 생활안전계획 수립 등 
지역사회 생활안전 통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② 방법론적 범위
n 인공지능 기반 법령 정합성 분석

법제도의 복잡성과 분절적 법제도 간 불일치·모호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법령 정
합성 분석 모델을 개발 및 적용하는 것을 방법론적 범위로 설정한다.

Ÿ 데이터 구축 및 구조화

화재, 범죄, 보행, 침수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방대한 비정형화된 법령 텍스트
를 온톨로지 기반의 트리플(SPO: 주어-서술어-목적어) 구조로 정형화한다. 이 과정에 GPT-4o 등 대
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한다.

Ÿ 정합성 분석 메커니즘 개발

SPO 구조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어 및 의미 유사도 기반 필터링 방법론을 통해 잠재적 상충 후보
군을 효율적으로 선별하고, LLM 추론형(reasoning) 모델을 활용하여 법령 간 정합성(충돌 여부)을 심
층적으로 판단한다.

n 전문가 검증 및 모델 고도화

개발된 정합성 분석 모델의 결과에 대해 법학 및 도시건축 분야 전문가의 자문 및 검증을 2차례에 걸
쳐 수행하여 분석 내용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모델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n 정책적 시사점 도출

인공지능 기반 법령 정합성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충 법령의 유형 및 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목표 간 미조율, 기술 표준 파편화, 법규 위계 혼선, 적용 관계 불명확성 등 법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
단하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일상생활공간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법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인공지능 기
반의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건축·도시공간의 통합적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
한다.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① 생활안전 법제도 및 현황 분석
n 안전 유형별 법제도 대상 공간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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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범죄, 보행, 침수 등 주요 생활안전 유형별 관련 국가 법령 및 기본계획의 주요 안전 강화 요구사
항을 분석하여 법제도가 적용되는 공간환경을 도출하고 분류한다.

n 안전사고 유형별 판례 분석

안전사고 유형별 판례의 쟁점을 검토하여 동일 공간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제도 간 분쟁 사항을 도출하
고, 이를 통해 개별 법제도의 한계를 진단하며 생활안전 통합 강화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n 문헌 조사 및 전문가 자문

관련 문헌을 심층 조사하고 법제도 현황 분석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수행한다.

② 인공지능 기반 법령 정합성 분석 메커니즘 개발 및 적용
n 법령 데이터 수집 및 온톨로지 기반 구조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화재, 범죄, 보행, 침수와 관련된 총 177개 법령과 107개 행정규칙 데
이터셋을 구축한다. 수집된 비정형화된 법령 텍스트는 인공지능(LLM, 특히 GPT-4o 모델)이 이해하
고 처리할 수 있도록 온톨로지 기반의 트리플(SPO: 주어-서술어-목적어) 구조로 변환하여 구조화된 
지식으로 전환한다.

n 정합성 분석 메커니즘 개발

Ÿ (1단계) 단어 및 의미 유사도 기반 필터링

법령 간 잠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후보 쌍을 효율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Qwen3-Embedding-8B 모
델을 활용한 의미적 유사도 분석과 TF-IDF 기반의 단어 유사도 분석을 병행하여 약 10만 건의 후보 
쌍을 압축한다.

Ÿ (2단계) LLM 활용 정합성 판단

선별된 후보군에 대해  o3 계열의 Reasoning 모델을 적용하여 법적 문언의 문맥 비교, 조건 해석, 적
용 범위 판단, 실무 시나리오 상상을 복합적으로 결합한 추론 과정을 통해 법령 간 정합성(충돌 여부)

을 판정한다.

Ÿ 분석 결과 해석

인공지능 기반의 법령 정합성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충 법령의 특성(상충 대상, 관련 공간 및 설비, 상
충 내용)을 다단계 위계로 분석하여 법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③ 전문가 검증 및 모델 고도화
n 다단계 전문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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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인공지능 진단 모델의 분석 내용적 적정성을 진단하기 위해 법학 및 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2차례에 걸쳐 검증을 수행한다. 1차 진단에서 확인된 과탐지 문제(False Positive) 등을 
수렴하여 모델을 수정·보완하고, 2차 진단을 통해 모델의 정확도를 확인하고 신뢰도를 향상한다.

n 생활안전 통합 강화 방향 제시

인공지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도시, 시설·설비 등 공간환경 단위에서 생활안전 법제도의 통
합성 강화 방향을 제안하며, 다부처 법령 및 주체의 분절 해소 등 지역사회 생활안전 통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피드백

1단계
생활안전 법령 온톨로지 

구조화

▶ 2단계
정합성 분석 모델 개발

▶ 3단계
전문가 검증

▶ 4단계
정합성 진단 결과 분석

① 법령 데이터 수집 및 
구조화

② 온톨로지 기반 
트리플 구조화

① TF-IDF·임베딩 
기반 유사도 계산

② 후보쌍 도출

③ 정합성 판단

① 정합성 분석 모델 
개선

② 적절성 및 적합성 
검증

① 공간적 범위

② 대상 및 내용적 범위

[그림 1-1] 인공지능 기반 법령 정합성 진단 과정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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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개별적으로 생활안전 강화 
법․제도 및 정책 추진

 

생활안전 강화 정책 간
연계 및 통합적 조치 미흡

 

법제도 복잡성 및 불일치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법령 정합성 

분석 필요

온톨로지 구축 및 인공지능 활용 법령 정합성 모델 개발을 통한 공간단위환경 생활안전 강화 방향 제시

▼

2장
 법․제도 분석  기본계획 분석 판례 분석

안전 유형별 대상 공간환경 분류 및 공간환경 단위 생활안전 통합 강화 필요성 도출

문헌 조사, 
전문가 자문

▼

3장

온톨로지 기반 생활안전 관련 법령 구조화  
대규모 언어 모델(LLM) 인공지능 활용 

법령 정합성 분석 모델 개발  

생활안전 법령 온톨로지 구축 및 인공지능 활용 법령 정합성 분석 모델 개발

온톨로지, 
전문가 의견 

조사

▼

4장

공간환경 단위 법령 정합성 분석
 

법령 충돌 대상 및 내용 특성 분석
 

생활안전 관련 법령 정합성 분석 결과 해석 및 시사점 도출

전문가 자문

▼

5장

공간환경 단위 생활안전 강화 법제도 
통합성 강화 방향 제안

지역사회 생활안전 통합 강화를 위한 
공간환경 단위 법제도 개선방향 제안  

법령 정합성을 고려한 공간환경 단위의 생활안전 통합 강화 방향 제시

전문가 자문

[그림 1-2] 연구 흐름도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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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고찰

① 내용 관련 선행연구
n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안전강화 관련 선행연구

건축･도시공간환경의 안전성 강화 관련 연구는 도시 방재 및 재난 관리 등의 포괄적 범위로서의 안전 
정책, 법･제도적 안전 규제와 거버넌스의 개선, 건축물과 공공공간의 안전디자인 적용 등을 다루고 있
다.

Ÿ 도시 방재 및 재난 관리의 포괄적 안전 강화

임상규(2014)는 협력적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
고,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며, 업무연속성계획(BCP)과 조직학습체계를 도입하여 재난 
발생 시 핵심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명수 외(2016)는 도시방재 분야의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핵심 이슈를 도출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 정보의 단순 취합, 과거지향적인 정책으로 예방
기능 저하, 계획체계의 혼란, 중앙부처 협력의 근원적 한계, 안전의식과 시민참여부족 등 문제를 지적
하였다. 신상영 외(2023)는 서울시 반지하주택의 침수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간적 분포 및 피해 원인
을 분석하고, 차수판·배수시설 개선, 용도전환·이주 지원, 방재지구 지정 등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제
안하였다.

Ÿ 법·제도적 안전 규제 및 거버넌스 개선

송창영(2020)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키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표 
분석 및 취약지표 도출, 지자체 재난관리체계 및 법·정책 정합성 분석,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중
장기 개선 전략 및 실행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강병준·윤건(2016)는 서울시 생활안전 규제거버넌스를 
분석하여 생활안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도 검토, ‘생활안전 
거버넌스’ 운영 실태 분석, 조례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박광동 외(2013)는 생활안전 규제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 국민 생활 속 안전사고 유형 및 원인 분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정책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서 다중이용시
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주요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하여 주요 사고 유형 및 원인 분석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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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안전관리 법제 강화, 법제 개정, 사전 예방체계 구축 등을 제안한 선행연구도 확인되었다(지광
석 외, 2018; 황의관, 박희주, 2018).

Ÿ 건축물과 공공공간에서의 안전 디자인 및 계획 적용

신상영(2012)은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전 강화 방안으로, 취약계층 밀집지역 분석, 

Barrier-free 및 CPTED 적용, 법·제도 정비,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조성을 제안하였으며, 신서영･정
규상(2015)은 공공공간에서의 안전디자인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행로 평탄화, CCTV 설치, 

비상벨 등의 안전설비 도입을 포함한 정책적 활용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동헌 외
(2019)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안전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생활환
경 진단 기법 개발하고 지원사업 발굴 및 법·제도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② 방법론 관련 선행연구
n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법 관련 연구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법 관련 연구는 초거대언어모델(LLM)과 온톨로지의 원리 및 한계를 고찰하고, 

법률 및 생활안전 분야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를 분석하며, 법률 정합성 확보를 위한 시
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Ÿ 초거대언어모델(LLM) 분석 기법 및 활용

초거대언어모델(LLM)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언어의 통계적 패턴을 넘어 의미적·맥락적 구조
를 내재화하고 있다(Kaplan et al., 2020; Vaswani et al., 2017), 이러한 모델은 대규모 라벨링 데이
터 없이도 프롬프트(지시문)만으로 텍스트 분류, 정보 추출 등 다양한 언어 과제 수행이 가능해졌다 
(Brown et al., 2020). LLM이 작동하는 원리는 텍스트를 벡터 공간으로 변환하는 표현 학습에 기반하
며, Transformer 구조의 핵심인 Self-Attention 메커니즘6)은 문맥 추론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LLM은 모델이 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환각 현상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 과정을 
알기 어려운 추론 과정의 불투명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모
델이 단계별로 사고 과정을 서술하도록 유도하는 Chain-of-Thought 기법7)이나, 논리적 사고 능력
을 강화한 Reasoning LLM8)이 보완책으로 연구되고 있다.

Ÿ 온톨로지 활용 분석 기법

온톨로지는 특정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개념, 속성, 관계를 삼중항 및 계층 구조로 명시적으로 정의하

6) Self-Attention(셀프 어텐션)은 인공지능이 문장 속 단어들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스스로 파악하는 기술이다. 즉, AI가 문장을 
순서대로 읽지 않고도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7) Chain-of-Thought 기법은 인공지능이 복잡한 문제를 사람처럼 단계별로 생각하며 해결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보통 AI는 질문을 받
으면 바로 답을 내지만, 이 기법에서는 답을 내기 전에 먼저 ‘생각의 과정’을 차근히 적어본다. 이런 방식은 문제 해결의 정확도를 높이
고, 사용자가 AI의 논리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뢰성도 향상시킨다. 즉, Chain-of-Thought는 AI가 단순히 답을 아는 것에
서 나아가 ‘어떻게 그 답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사고 방식이다.

8) Reasoning LLM(추론형 언어모델)은 사람처럼 생각의 단계를 거쳐 답을 도출하는 인공지능이다. 일반 LLM이 단어를 예측해 빠르게 
문장을 완성하는 반면, Reasoning LLM은 문제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사고하고, 중간 결과를 검토하며 가장 논리적인 결론을 선택한
다. 



14

인
공
지
능
 활
용
 주
요
 생
활
안
전
 법
제
도
의
 공
간
환
경
 단
위
 정
합
성
 분
석
 연
구

고 표준화하여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며, 데이터 간의 연결성을 의미적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Gruber, 1993). 이를 통해 단순 검색이나 통계적 처리와 달리 시맨틱 검색, 논리적 추론 및 정합성 검
증을 가능하게 한다(Lassila et al., 2001). 온톨로지 기반 분석은 지식 그래프 구축, 시맨틱 검색, 추론 
기반 검증 등의 방법론을 가지지만, 초기 구축에 상당한 시간과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새로운 데이터 
발생 시 온톨로지의 확장과 갱신이 필수적이라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동 온
톨로지 학습이나 LLM과의 결합을 통한 하이브리드 분석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n 인공지능 기반 활용 사례

LLM은 법률 문서 분석, 범죄·재난 예측 등 법률 및 생활안전 효율성을 높이며, 온톨로지는 지식 구조
화와 논리 추론으로 법규 준수, 금융·의료 분야의 정밀 분석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Ÿ LLM 활용 사례

LLM은 방대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보이며, 법률 분야에서 방대한 법
률 문헌(판례, 법령, 학술 논문 등)을 분석하는 작업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Cheong et al., 2024) 

LLM은 복잡한 계약서 내 독소 조항 식별, 새로운 법률안의 입법 영향 분석 등에 적용되어 법률 작업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범죄 신고 텍스트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지역과 시간대의 범죄 발생 위험 패턴을 예측하거나, 재난 관련 뉴스 및 민원 
실시간 분석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지원할 수 있다(Farman et al., 2023).

Ÿ 온톨로지 활용 사례

온톨로지는 지식을 명확하고 체계적인 구조로 표현하고 논리적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강점을 바탕으
로 활용되고 있다(Kabzhan et al., 2025; Gallina et al., 2025). 법률 분야에서는 수많은 규제 조항 간
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모델링하여 기업이 복잡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규제 준수
(Regulatory Compliance)’ 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Humberg et al., 2013; Ford et 

al., 2016; Delorme et al., 2022).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빌딩정보모델링(BIM)에 소방법, 건축법 등 
각종 안전 규제를 온톨로지 형태로 통합하여 설계 단계에서 법규 적합성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데 활용
되고 있다(Kabzhan et al., 2025; Fitkau & Hartmann, 2024; Peng & Liu, 2023; Chen et al., 

2024). 또한, 산업 현장에서는 작업 공정, 위험 물질, 안전 장비, 관련 법규를 온톨로지로 모델링함으
로써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Single et al., 

2020; Kang, 2022). 이 외에도 금융 분야의 이상 금융 거래 탐지, 의료 분야의 정밀 진단 및 치료 지원 
등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Ford et al., 2016; Li,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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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안전 정책의 거버넌스적·법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거나, CPTED 등 특정 
안전 분야의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분석 연구들은 LLM과 
온톨로지의 기술적 효용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이어받아, 기존 연구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분절된 법제도 간
의 규범적 모순 문제를 건축·도시 공간 단위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명확한 차별성을 가진다.

① (내용적 차별성) 공간 환경 단위의 '복합 위험 중첩' 및 '법적 충돌' 진단

기존 건축물 및 공간 안전 연구가 도시 방재 등 포괄적인 재난 관리나 단일 안전 유형(CPTED, 교통약
자)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화재, 범죄, 보행, 침수라는 다중적 생활안전 유형이 동일한 공간 
환경(도시, 건축물, 시설･설비)에 중첩 적용될 때 발생하는 규범적 모순에 초점을 맞추었다.

n 다층적 공간 단위의 충돌 분석

본 연구는 법제도 분석을 도시, 건축물, 시설･설비의 위계로 구조화하고, 각 공간 단위에서 발생하는 
정책 목표 간 미조율, 법규 위계 혼선, 기술 표준 파편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인 충돌 사례를 통
해 진단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 용도 건축물(다중이용업소, 공동주택 등)이 화재 안전, 범죄 안전, 침
수 안전 규정의 동시 적용 대상이 되면서 발생하는 규제 중첩 위험을 진단하였다.

n 법령 내용 검토의 한계 극복

단순한 법령 내용 고찰이나 현황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판례 고찰을 병행하여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방화문 도어클로저 미설치 등)에 대한 책임 소재 모호성 및 법적 공백 문제를 심층적으로 규명하
였다. 판례는 법령이나 계획의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실질적인 법적 해석의 모호함과 
안전 관리 주체의 책임 범위를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② (방법론적 차별성) LLM 및 온톨로지 결합을 통한 정합성 분석 메커니즘 개발

기존 법제도 분석의 수작업 한계와, LLM의 환각 및 불투명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온톨로
지-LLM 하이브리드 분석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하였
다.

n 온톨로지 기반의 정형화된 지식 구축

방대한 비정형 법령 텍스트(총 177개 법령, 107개 행정규칙)를 GPT-4o 모델을 활용하여 온톨로지 기
반의 SPO(주어-서술어-목적어) 구조로 정형화하였다. 이는 법률 지식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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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론할 수 있는 구조화된 지식으로 전환하여, 단순히 텍스트 유사도 비교가 아닌 규범적 관계(의
무/금지/허용) 기반의 정합성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을 마련하였다.

n 다단계 추론형 정합성 분석 모델 적용

TF-IDF와 임베딩 기반의 유사도 필터링을 통해 잠재적 충돌 후보군(약 10만 쌍)을 효율적으로 선별하
고, 선별된 후보군에 대해 O3 Reasoning 모델을 활용하여 법적 문언의 문맥 비교, 조건 해석, 실무 시
나리오 상상 등을 결합한 심층 추론을 수행하였다. 이 Reasoning 모델의 채택과 다단계 전문가 검증
(총 2차례)을 통한 모델 고도화 과정을 통해, 모델의 정밀도와 신뢰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최
종적으로 67쌍의 실제 규범적 충돌 사례를 성공적으로 도출하였다.

n 입법 지원을 위한 구체적 근거 제시

본 연구는 단순한 충돌 판정 여부를 넘어, 도출된 충돌 사례의 특성을 충돌 대상(기준/요건, 의무/책
임, 행정절차), 관련 공간 및 설비, 충돌 내용 측면에서 다단계 위계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는 정
책 목표 간 미조율, 기술 표준의 파편화, 법규 위계 혼선 등 정합성 저하의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을 심
층적으로 진단하며, 입법 단계에서부터 정합성 영향평가 시스템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
거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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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안전 관련 주요 법령 고찰

2. 생활안전 관련 주요 계획 고찰

3. 생활안전 관련 주요 판례 고찰

4. 소결

생활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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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안전 관련 주요 법령 고찰

본 절에서는 화재, 범죄, 보행, 침수 안전에 관한 주요 법령의 내용을 검토하고 유형별 안전을 위한 규
제가 적용되는 공간을 도시, 건축물, 시설･설비 단위로 구분하여 각 공간에서의 화재, 범죄, 보행, 침
수 안전을 위한 규정 및 규제사항을 고찰하였다. 공간환경 단위로 종합된 화재, 범죄, 보행, 침수 안전
에 관한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주요 법령에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 요구가 도시, 건축물, 시설･
설비 위계 단위로 중첩 적용되는 내용을 분석하고 공간환경 단위 화재, 범죄, 보행, 침수의 종합적 안
전 대응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1) 안전 관련 주요 법령 내용 분석

n 화재, 범죄, 보행, 침수 안전에 관한 주요 법령 목록화

화재 안전에 관한 주요 법령으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건축물관리법｣ 등의 법률과 하위법령을 검토하였다. 범죄예방과 안전에 관한 주요 법령으로는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과 하위법령을 
검토하였으며, 보행 안전 관련 주요 법령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의 법률과 하위법령을 검토하였다. 침수 안전에 관한 주요 법령으로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의 법률과 하위법령을 검토하였다.

구분 검토 법령 목록

화재 안전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주택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자연공원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범죄 안전
∙ 건축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표 2-1] 주요 생활안전 관련 검토한 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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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화재 안전에 관한 주요 법령의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은 화재 안전과 관련하여 피난시설 등의 관리, 실
태조사 및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피난시
설 등 관리와 관련하여 특정소방대상물9)의 관계인에게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
나 훼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소방대상물10)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화재안전조사11) 실시의 근거를 제시한다. 화재예방강화지구 지
정･관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12)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지구 내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소방설비 등의 설치 명령,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의 
일환으로 '방화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 및 하위법령은 건축물의 화재 안전과 관련하여 피난시설 및 용도에 대한 제한사항, 건축구
조와 재재의 품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해당 법은 피난시설과 관련하여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
물13) 및 고층건축물에 대해 복도, 계단, 출입구,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등 피난시설의 설치 및 구조 
기준을 규정하며, 고층건축물의 화재 시 대피를 위한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표시 의무를 제시한다. 또
한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14) 실내 건축 시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할 의무를 제시하며 화재 안전을 위한 건축구조와 자재 품질을 규정한다. 해당 법은 소방
관 진입창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며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15)의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 공동주택(5층 이상인 아파트등, 기숙사 등),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등,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가, 지하구, 국가유산, 복합건축물

10) 같은 법 및 관련 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소방시설 설치･관리의무
가 부과되는 건축물, 시설물, 장소 등 화재위험이 존재하는 모든 대상물을 의미한다.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화재안전조사)에 근거하여 소방관서장의 화재안전 조사 실시는 자체점검 불성실, 화
재예방강화지구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 시장,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노
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지역, 산업단지,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물류단지 등 

13) ｢건축법 시행령｣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및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 연면적 2,000㎡ 이상, 지상 11층 이상 또는 높이 30m 
이상이며, 공동주택·판매시설·숙박시설·병원·학교 등 다중 이용 주요 시설

14) ｢건축법｣제52조의2(실내건축) 및 ｢건축법 시행령｣ 관련조항 – 다중이용건축물, 분양대상 건축물, 공동주택, 숙박시설
15) ｢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1조(거실의 채광 등) - 지상 6층 이상 또는 연면

구분 검토 법령 목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보행 안전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도로교통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침수 안전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 건축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출처 : 관련 법령 검토내용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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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고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 표시를 해야 할 필요를 제시한다.

｢건축물관리법｣과 하위법령은 건축물 관리를 통한 화재 안전과 관련하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소
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화 등을 규정한다. 실태조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물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및 보강 현황'을 조사 항목
에 포함하며, 건축물 관리계획에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안
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해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
거를 제시하여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 강화 필요를 제시한다. 또한 3층 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고, 마감재료 교체, 피난시설 및 소화
설비 설치 등이 보강 대상으로 제시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주가 해당 영업장 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 방화시설을 ｢건축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지·

관리해야 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으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결과16)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외에도 ｢주택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17)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사업주체가 주
택의 성능등급18)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으며, ｢빈집 및 소규
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시장·군수 
등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은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마련과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
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의 의무를 제시한다. ｢자연공원법｣을 통해 자연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공원의 보호와 출입자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방화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주체의 재난예
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제시하며 해당 계획에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피난계획이 포
함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화재를 사회재난의 하나로 정의하고, 재난취
약시설19)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제3자 피해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의무를 제시한다.

이상의 법령 검토를 통해 화재 예방, 대응, 피해 경감을 목표로 하는 화재 안전 관련 법령은 다양한 유
형의 건축물과 도시 공간에 적용되며 건축물 관리, 피난 시설, 자재 품질, 교육 시설 및 소방 시설, 방화
지구 지정 등을 규정하고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적 5,000㎡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건축물
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업소의 상호 및 주소, 안전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의 설치·관리 현황 등
1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500세대 이상
18) ｢주택법｣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제5호 –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화재·소방 관련 등급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4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및 [별표 3] - (관광)숙박시설, 과학관, 물

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휴게·일반음식점,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도)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
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경마장, 장외발매소, 농어촌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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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안전성 강화 관련 주요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금지 및 조치 명령
∙ 화재안전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및 관리(조사, 소방설비 명령, 교육·훈련 실시)
∙ 화재안전취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지원 노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화재를 사회재난의 하나로 정의함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부과

건축법
∙ 일정 용도·규모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에 피난시설 설치 및 구조 기준 규정
∙ 건축 구조 및 자재 품질 기준 준수 의무 제시
∙ 일정 용도·규모 건축물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 필요 제시

건축물관리법
∙ 건축물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시 화재 안전 성능을 조사 항목에 포함
∙ 안전 취약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 실시 가능
∙ 3층 이상 등 일정 요건 기존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화

주택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 공급 시 주택의 성능등급 (화재, 소방 포함) 표시 

의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에 철거 등 조치 명령 가능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
한 법률

∙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 기준 마련 및 소방시설 실태조사 실시 의무
∙ 신설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임시교실에 피난·방화·소방 기준에 따라 안전성 확보 필요 제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영업장 내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 방화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가능

자연공원법 ∙ 자연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방화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에 관한 특별법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계획을 포함해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관리계획의 일환으로 '방화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출처 : 관련 법령 검토내용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2-2] 화재 안전 관련 검토한 법령의 주요 내용

n 범죄 안전에 관한 주요 법령의 내용

｢건축법｣ 및 하위법령은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제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 예방을 위
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건축물20)은 이 기준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규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범죄예방대책 수립 필요를 제시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
행계획서에 정비구역 내 가로등･CCTV 등 범죄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관리청은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20) ｢건축법 시행령｣제63조의7(건축물의 범죄예방) - 공동주택 전반, 주요 다중이용 근린시설, 오피스텔·숙박·집회·교육시설 등 범죄 
취약 우려가 큰 다중이용 또는 주거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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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해야 하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밀집
구역 및 정비사업구역 범죄예방을 위한 관할 시･도경찰청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의 빈집밀집구역 안
전사고 및 범죄 예방 노력 책임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 내 가로등･CCTV 설치 등 범죄예
방대책 포함 의무를 제시한다2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재정비촉진계획 내 범죄예방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에 정비사
업 시행 기간 중의 범죄예방대책 필요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해당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
보하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22)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음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지자체의 인구감소지역 범죄예방 시설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생
활환경 개선에 있어 재난･재해,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와 이용을 지원에 관한 근거를 제시한다.

이상의 법령 검토를 통해 범죄 안전 관련 법령은 건축물 범죄 예방 기준, 정비 사업 시 범죄 예방 대책, 

도시 공원 방범 시설 설치 및 빈집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노력 등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
며, 건축물, 도시 공원, 정비사업 구역 등 다양한 도시 공간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기준과 대책을 제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 안전성 강화 관련 주요 내용

건축법
∙ 국토부장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건축물은 이 기준에 따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가로등･CCTV 등 범죄예방대책을 포함해야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공원관리청은 범죄 발생 우려 지점에 CCTV･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 설치･관리 의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재정비촉진계획에 정비사업 시행 기간 중의 범죄예방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요청 가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빈집 밀집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노력할 책임
∙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범죄예방대책을 포함해야 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이용을 
지원할 수 있음

출처 : 관련 법령 검토내용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2-3] 범죄 안전 관련 검토한 법령의 주요 내용

n 보행 안전에 관한 주요 법령의 내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보행 안전을 위해 보행권의 보장에 관한 국가･지자체의 책무, 

보행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 보행안전시설의 우선 설치, 보행자전용
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국가･지자체로하여금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진흥해야 하며,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23)을 수립·추진해야 할 의무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빈
집밀집구역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으로 포함됨

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 사업 시행 중 순찰 강화, 순찰초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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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고, 특별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해 5년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관할 지역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24)를 실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행정
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5)을 수립해야 하며, 특별시장 등은 실태
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제시되어 있다. 특별시장 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26)을 수립하
고 시행해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차량 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 교통신
호기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통행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에 대한 근거
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특별시장 등은 보행자길 중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특
정 보행자길을 '보행자전용길'27)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로의 일정 구간에 '보행자전용도
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하여 안전표지, 속도저감시설, 보행친화적 도
로 포장 등 보행 친화적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
업 시행 시 사업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환경 증진방안'28)을 마련해야 함과 
동시에 인공구조물 등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
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미이행 시 특별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음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어린이와 보행약자의 보호를 위해 어린이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거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를 탈 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됨29)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
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해당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
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며,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할 의무30)를 제시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하위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31)을 

2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보행권의 보장),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
경 조성, 관련 사업의 예산 지원 등

2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 조사 항목에는 고정형 CCTV, 보안등 등 보행자를 범
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이 포함됨

2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호구역 정비(어
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포함), 보행자길 신설 및 단절된 보행자길 연결 등이 포함됨

2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 계획에는 보행자길 조성,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및 정비가 포함되며, 사업 시행 후 그 성과를 평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2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6조(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 보행자전용길에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차마의 진입이 금지됨
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 - 안전한 보행자길 조성, 속도저감대책, 보호구역 설치 등이 포함됨
29) ｢도로교통법｣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등 – 이외에도 영유아 보호자는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해서

는 안 되며, 시각장애인 보호자는 흰색 지팡이를 갖게 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또한 경찰공
무원은 신체 장애인의 통행이나 횡단을 도와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보호자 없이 보행하는 영유아, 흰색 
지팡이 없이 다니는 시각장애인,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30) ｢도로교통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 등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 한해 보도 통행을 
허용하며,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에서 서행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함

3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 보행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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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위로 수립할 의무를 제시한다. 시설 설치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
행우선구역'32)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행우선구역 내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음향신호기, 자동
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다양한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와 함께 일부 시설의 경우 필요시 보행우선구역 
외 지역에도 설치 가능함에 관한 근거를 제시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교통복지지표'를 개발·조사·공표할 수 있으
며, 교통행정기관은 이를 활용하여 교통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보행우선구역 내
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신호기, 음향신호기 등 다양한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에 
관한 근거를 제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교통복지지표
를 개발·조사·공표할 수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해당 지표를 활용해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
진할 수 있음에 관한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다.

상기의 법령 내용 검토를 통해 보행 안전 관련 법령은 교통 약자 보호, 이동 편의 증진 계획, 보행 우선 
구역 지정 및 조성, 개발 사업 시 보행 환경 검토, 공사 중 보행자 안전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며, 도로, 보행자길, 공사 현장, 개발사업 구역 등 보행자가 통행
하는 다양한 공간에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법령 안전성 강화 관련 주요 내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 명시
∙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의무
∙ 보행환경개선지구 내 보행자 안전 시설 및 편의증진시설 우선 설치 가능
∙ 보행자전용길 지정 및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및 시설 설치
∙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시행 시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의무
∙ 보행자길 점용 공사 시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 의무

도로교통법
∙ 어린이,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보행 약자 보호 조치 및 경찰 공무원의 적절한 조치 필요
∙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통행 의무 및 횡단보도 횡단 시 하차 후 보행 의무
∙ 자전거 등의 보도 통행은 특정 경우에 한정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 시설 설치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 방해 행위 금지 의무
∙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고 속도저감시설 등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 내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등 보행안전시설물 설치 가능

출처 : 관련 법령 검토내용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2-4] 보행 안전 관련 검토한 법령의 주요 내용

사항이 포함됨
3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속도 제한, 

정차·주차 금지 등의 조치를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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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침수 안전에 관한 주요 법령의 내용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시하천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
하여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에 기본 목표, 추진 전략, 치수 현황, 침수방지를 위
한 계획홍수량,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 설계기준 적용, 도시침수 예보 및 관련 정보 관리,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등을 포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관할 특정도시하천유역에서 침수방지시설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사업시행자 및 시행 기간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도 제시한다.

｢건축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침수 안전을 위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시 한국건축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33)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사전재난
영향평가위원회는 재난에 대한 사전 대응 강화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지하공간 침수 방
지를 위한 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의 법령 검토를 통해 침수 안전 관련 법령은 건축 허가 시 침수 위험을 고려하고, 도시 하천 유역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과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영향 평가 등과 같은 침수 예방에 중점을 두
고 있으며, 침수 위험이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법령 안전성 강화 관련 주요 내용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
∙ 기본계획에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 설계 기준 적용, 도시침수 예보 등 포함

건축법
∙ 침수 우려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일부 공간에 거실 설치 부적합 시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에 관한 특별법

∙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에서 지하공간 침수 방지 계획 등 건축물 안전성 관련 주요 사항을 
사전 심의하도록 함

출처 : 관련 법령 검토내용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2-5] 침수 안전 관련 검토한 법령의 주요 내용

2) 안전 관련 법령의 주요 공간환경 도출

n 도시, 건축물, 시설･설비의 공간환경 단위 안전 관련 법령 검토

앞서 정리한 안전 유형별 관련 법령의 분석을 도시, 건축물, 시설･설비의 공간환경 단위 분석으로 전
환하였다. 이를 통해 검토한 법령에서의 여러 안전 강화 규정과 조치가 적용되는 공간환경을 정리하

33) ｢건축법 시행령｣제9조의2(상습 침수 우려지역) -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상습가뭄재해지구 제외),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고시한 상습침수 우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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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로 다른 안전 강화 조치가 중첩되는 공간환경을 도출하였다. 공간 단위의 중첩 상황 분석을 위해 
검토한 유형별 안전 관련 법령과 화재, 범죄, 보행, 침수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검토 법령 목록 안전성 강화 관련 주요 내용

화재 안전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주택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자연공원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 예방, 대응 및 피해 경감을 목표로 하며, 피난시설 관리, 
건축 구조 및 자재 품질 기준, 소방시설 설치 의무, 실태조사 
및 화재안전조사, 특정 위험 구역(화재예방강화지구, 방화지
구 등) 지정 및 관리 등을 규정함

범죄 안전

∙ 건축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건축물 범죄 예방 기준 적용 의무화(CPTED), 정비 사업 시 
가로등·CCTV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 마련, 도시 공원 내 주
요 지점에 CCTV 및 비상벨 설치·관리 의무, 빈집 밀집 구역
의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노력 등을 목표로 함

보행 안전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도로교통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며, 교통 약자 보호, 보
행 환경 실태조사, 보행 우선 구역 지정 및 조성(보행자전용
길, 보행자우선도로 등), 속도 저감 시설 및 안전 시설물 우선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함

침수 안전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 건축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침수 위험을 고려한 건축 허가 제한, 특정도시하천유역의 침
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초고층 건축물의 지하 공간 침수 
방지 계획 사전 심의, 침수 방지 시설 연계 정비 및 설계 기준 
적용 등을 통해 침수 예방에 중점을 둠

출처 : 관련 법령 검토내용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2-6] 유형별 안전과 관련하여 검토한 법령의 주요 내용

n 도시 공간에 적용되는 주요 안전 법령

안전 관련 주요 법령 규정들이 도시 공간에 적용되는 내용은 광역적 공간 단위나 기반 인프라에 대한 
사항이며, 주로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화재, 범죄, 보행 등의 안전 강화 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구역 지정과 관련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강화지구34)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 내 소방대상물에 대한 조사와 설치 등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

3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 시장,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노
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지역, 산업단지,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물류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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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구역에 방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공원법｣은 공원자연환
경지구에 방화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서로 다른 법령을 통해 화재예방강화지구, 방화지구의 명
칭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공원자연환경지구를 포함하여 모두 특정 지구 내 화재 발생 예방
을 위한 조치를 위한 근거로 작동한다.

정비･개발구역에 대한 안전 관련 법령에서의 조치는 주로 범죄 안전에 관한 규정이 다양한 사업구역
에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
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정비구역･정비사업시행구역･빈집밀집구역･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시행계획서에 범죄예방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례법｣은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 대상의 철거 등 필요 조치가 가능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집밀집구역의 경우 범죄 안전과 화재 안전에 대한 조치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 범위 내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사항은 보행 안전을 위한 법령에서도 확인되었
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도로의 일정구간 또는 
특정 보행자길을 대상으로 보행우선구역,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전용길 등을 지정하고 보행안전 
시설･설비 설치 필요를 제시한다.

이외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관리 의무 규정을 확인하여 도시공원에 범죄 안전 조치가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도시하천유역 침수
피해방지대책법｣에 따른 특정도시하천유역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 규정을 확인하여 특정도시하천유역 대상의 침수 안전 조치가 적용됨도 
확인하였다.

주요 안전 법령이 도시 공간에 적용되는 사항을 검토한 결과, 화재, 범죄, 보행, 침수 안전을 위한 규정
은 각 유형의 안전 강화를 위해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지구 내 시설 현황 조사와 계획 수립 
및 설비 강화를 조치하고 있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도시 위계에서의 화재, 범죄, 보행, 침수 안전 강화 
규정은 빈집･빈집밀집구역을 제외하고 특정 구역 지정을 통한 특정 안전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안전 강화 조치는 법령 적용 대상에 따라 국가, 지자체,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다양한 시행 주체를 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동일 공간환경 대상의 특
정 안전 강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다층적 주체를 통한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정 대상 공간환경 안전 강화 조치 내용 비고

특정 구역
(방화지구, 
화재예방강화지구, 
자연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 등)

∙ 시·도지사는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화재 안전

∙ 시･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소방설비 설치 명령,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일환으로 '방화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방화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받을 수 있음
정비･개발구역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가로등･CCTV 등 범죄예방대책을 포함해야 함 범죄 안전,

[표 2-7] 도시 공간에 적용되는 주요 안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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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건축물에 적용되는 주요 안전 법령

안전 관련 주요 법령이 건축물 단위에 적용되는 내용은 건축물의 신축, 용도, 내부 구조 등 건물 자체
의 문제와 관련되는 사항이며,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안전의 문제로 건물 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범죄, 침수의 안전 강화 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안전 유형의 특성에 따라 보행 안전 관련 법령에서는 건축물 단위의 적용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
다.

다중이용건축물, 분양대상 건축물,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의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건축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피난시설 설치 및 구조 기
준 준수, 방화 구조 및 재료 시공 의무, 고층건축물 대상 피난시설 설치 및 구조 기준 준수, 화재 피난안
전구역 설치와 표시 의무가 규정됨을 확인하였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안전 취약 또는 재난 위험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대상 화재 안전 점검 실시
가 요구된다. 교육시설의 경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안전 기
준 마련과 실태조사,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숙박시설, 물류창고, 15층 이
하 공동주택 등의 재난취약시설35)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등에 대비한 재난배상책
임보험 가입 의무화 사항도 확인하였다. 이상의 일정 용도･규모 및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
한 법령은 모두 화재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확인되었다. 다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초고층 건축물･지하연계복합건축물36)은 소방시설 
설치와 피난계획에 대한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과 동시에 지하공간 침수방지 계획에 대한 사전 심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4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및 [별표 3] - (관광)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휴게·일반음식점,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도)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
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경마장, 장외발매소, 농어촌민박

3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하
는 초고층 건축물과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 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
며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정 대상 공간환경 안전 강화 조치 내용 비고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빈집밀집구역, 
인구감소지역 등)

∙ 시장·군수 등은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화재 안전∙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이용을 
지원할 수 있음

특정 보행구역 
(보행우선구역, 
보행환경개선지구 등)

∙ 특별시장 등 지자체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보행 안전

∙ 특별시장 등은 보행우선구역에 대해 통행 제한, 속도 제한, 주차 금지 등의 조치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도시공원
∙ 공원관리청은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 지점에 CCTV,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을 설치·관리

해야 할 의무가 있음 범죄 안전

특정도시하천유역
∙ 환경부장관은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침수 안전

출처 : 관련 법령 검토내용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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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됨에 따라 화재 안전과 함게 침수 안전의 동시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 근린시설, 교육시설 등 범죄 취약 우려가 큰 다중
이용 또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주택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화재 안전과 함께 범죄 안전, 침수 안전까지 동시에 고려하도록 규정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주택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37)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사업주체는 주택의 성
능등급38)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 방화시설을 유지하고, 화재안전조사 결과39)를 공개하
도록 규정하고, ｢건축법｣은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편의점 등 소매점, 다중
생활시설, 문화집회·교육연구·노유자시설·수련시설·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건축물, 관련 대지와 건
축설비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은 침수 안전까지 고려하기 
위해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 침수 지역 또는 침수 우려의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
물은 일부 공간에 거실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안전 법령이 건축물 단위로 적용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화재 안전을 위한 규정이 대부분임을 확
인하였으며, 공동주택,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의 특정 건축물의 경우 범죄 안전과 침수 안전을 위
한 규정의 적용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보행 안전을 위한 규정은 안전 유형의 특성에 따라 
건축물 단위의 적용 보다는 도시 단위 또는 시설･설비 단위의 적용 요구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
다. 화재 안전 관련이 다수를 차지하는 건축물 단위의 안전 환경 조성 요구는 건축물의 소유자･관리
자･건축주를 주요 시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및 안전기준 고시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교
육부장관 등이 시행 주체가 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 단위 안전 법령상 조치 대비 건축물 단위
의 안전 조치 요구는 보다 철저한 시행 여부에 대한 감독과 시설 조성 및 설비 설치에 대한 관리가 중요
해질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8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
38) ｢주택법｣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제5호 –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화재·소방 관련 등급이 포함됨
3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업소의 상호, 주소, 안전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설치·관리 현황 등이 포함됨

특정 대상 공간환경 안전 강화 조치 내용 비고

일정 용도·규모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

∙ 소유자･관리자는 피난시설 설치 및 구조 기준을 준수해야 함 화재 안전∙ 건축주는 건축 구조 및 자재 품질 기준 준수 의무가 있음

소규모 노후 건축물 ∙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시 화재안전성능을 조사 항목에 포함함 화재 안전∙ 소유자･관리자는 일정 요건 기존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해야 함
재난취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대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의무를 제시함 화재 안전

교육시설 ∙ 교육부장관･교육기관은 화재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 화재 안전

특정 건축물 
(공동주택,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성능등급(화재, 소방 포함)을 발급받아 표시해야 함
화재 안전, 
범죄 안전, 
침수 안전

∙ 다중이용업주는 방화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 특정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는 이 

기준에 따라 안전환경을 조성해야 함

[표 2-8] 건축물에 적용되는 주요 안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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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시설･설비에 관한 주요 안전 법령

안전 관련 법령이 특정 시설･설비 단위로 적용되는 내용은 도시 또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
위의 구체적인 장치, 부속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설비의 기술적 사양, 설치 방법, 성능 등과 
직접 관련됨을 확인하였다. 소방･방화시설, 방범 시설물, 보행 안전 시설물, 침수 방지 시설물 등의 설
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전 관련 법령은 화재, 범죄, 보행, 침수 안전을 모두 다루고 있으
나, 법령 내용 검토를 통한 특정 시설･설비에서의 여러 유형의 안전 강화 조치가 중복되는 사항은 도
출되지 않았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에 설치되는 방화구획, 방화시설, 소방설비에 적용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특정 소방대상물40)의 방화구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금지, 화재예방지구 대상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설비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례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도시공원, 정비구역, 정비사업시행구역, 빈집밀집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내 CCTV･비상벨･가로등 등 범죄예방 설비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범죄 안
전 관련 시설･설비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설비에 적용되는 법령 내용 검토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보행 안전 관련 사항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보행자길 등에 조성이 요구되는 보행자 안전시설, 보행편의증진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
설,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등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안전 법령이 시설･설비에 적용되는 사항은 도시 단위에서의 구역･지구 지정을 통한 안전성 강화
와 연계되어 구체적 화재 또는 범죄, 또는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가 요구되며, 특정 건축
물 대상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안전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가 규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
설･설비에 적용되는 법령은 도시 또는 건축물 단위의 적용 요구와 연계되고 있음은 곧 해당 안전을 위
한 시설･설비의 설치와 관리가 세세하게 감독되어야 함을 의미하나, 도시 단위 적용 법령에서 나타난 
다층적 시행 주체와 건축물 단위 적용 법령에서 나타난 건축물 소유자 등 민간 중심의 시행 주체로 인

4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 공동주택(5층 이상인 아파트등, 기숙사 등),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등,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
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가, 지하구, 국가유산, 복합건축물

특정 대상 공간환경 안전 강화 조치 내용 비고

∙ 허가권자는 침수 우려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계획 포함)을 수립·시행해
야 함 화재 안전, 

침수 안전∙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 계획 등 안전성 관련 주요 사항을 사전 심의하
도록 규정함

출처 : 관련 법령 검토내용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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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별 시설･설비의 설치와 관리･감독에 대한 누락과 행정적 요구의 실효성 미흡이 우려된다.

특정 대상 공간환경 안전 강화 조치 내용 비고

소방･방화 시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소방설비 등)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조치 
명령에 따라야 함 화재 안전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방범 시설물 (CCTV, 
비상벨, 가로등)

∙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내 범죄 우려 지점에 CCTV와 비상벨 설치‧관리 의무가 있음 범죄 안전∙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가로등·CCTV 등 범죄예방대책을 포함해야 함
보행 안전 시설물 
(속도저감시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 특별시장 등 지자체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 등에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 보행 안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시설 설치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누구든지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함 보행 안전
공사 현장 시설 
(보행자길 점용 시설)

∙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 보행 안전

침수 방지 시설물 
(침수방지시설)

∙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은 침수방지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침수 안전

출처 : 관련 법령 검토내용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2-9] 시설･설비에 관한 주요 안전 법령

3) 안전 관련 법령 고찰 결과

화재, 범죄, 보행, 침수 안전에 관한 주요 법령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 안전 규제가 적용되는 공간을 도
시, 건축물, 시설･설비 단위로 구분하여 고찰을 진행하였다. 유형별로 분절되어 검토되었던 법령의 
안전 강화 조치 요구를 공간 환경 단위로 종합한 결과, 현행 법제도가 가진 구조적 한계와 종합적 안전 
대응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재 안전 관련 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은 피난
시설 관리, 건축 구조 및 자재 품질 기준, 소방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며, 범죄 안전 관련 법령(｢건
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의무화 및 방범 시설물 설치·관리 의
무를 제시한다. 또한, 보행 안전 관련 법령(｢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은 
교통약자 보호, 보행 우선 구역 지정, 안전 시설물 우선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며, 침수 안전 관련 법령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건축법｣ 등)은 특정 도시하천유역의 침수피해 방지 계획 수
립 및 건축 허가 시 침수 위험 고려를 중점으로 한다.

이러한 안전 강화 조치들은 도시, 건축물, 시설･설비의 위계 단위로 중첩 적용됨을 분석하였으며, 특
히 건축물 단위에서는 화재 안전을 위한 규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공동주택,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 건축물의 경우 화재 안전과 함께 범죄 안전 및 침수 안전 규정의 적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
음이 확인되었다. 

법령 적용 주체 측면에서는 국가, 지자체,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등 다양한 시행 주체를 정하
고 있으며, 동일 공간환경 대상의 특정 안전 강화 조치임에도 다층적 주체를 통한 조치 시행이 요구되
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물 단위의 안전 조치 요구는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건축주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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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시행 주체로 규정하는 반면, 실태조사 및 안전기준 고시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 등이 시
행 주체가 됨이 확인되었다.

법령 적용 대상 공간환경 안전 강화 조치 내용 비고

도시

특정 구역
(방화지구, 
화재예방강화지구, 
자연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 등)

∙ 시·도지사는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화재

∙ 시･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소방설비 설치 명
령,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일환으로 '방화지구'를 지정하거나 변
경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방화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받을 수 있음

정비･개발구역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빈집밀집구역, 
인구감소지역 등)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가로등･CCTV 등 범죄예방대책을 포함해야 함

범죄
화재

∙ 시장·군수 등은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이용을 지원할 수 있음

특정 보행구역 
(보행우선구역, 
보행환경개선지구 등)

∙ 특별시장 등 지자체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보행∙ 특별시장 등은 보행우선구역에 대해 통행 제한, 속도 제한, 주차 금지 등의 조치를 경찰서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도시공원
∙ 공원관리청은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 지점에 CCTV,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을 

설치·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 범죄

특정도시하천유역
∙ 환경부장관은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침수

건축물

일정 용도·규모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

∙ 소유자･관리자는 피난시설 설치 및 구조 기준을 준수해야 함
화재∙ 건축주는 건축 구조 및 자재 품질 기준 준수 의무가 있음

소규모 노후 건축물
∙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시 화재안전성능을 조사 항목에 포함함

화재∙ 소유자･관리자는 일정 요건 기존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해야 함
재난취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대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의무를 제시함 화재

교육시설 ∙ 교육부장관･교육기관은 화재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 화재

특정 건축물 
(공동주택,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성능등급(화재, 소방 포함)을 발급받아 표시해야 함

화재 
범죄
침수 

∙ 다중이용업주는 방화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 특정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는 

이 기준에 따라 안전환경을 조성해야 함
∙ 허가권자는 침수 우려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계획 포함)을 수립·시
행해야 함 화재

침수∙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 계획 등 안전성 관련 주요 사항을 사전 
심의하도록 규정함

시설･
설비

소방･방화 시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소방설비 등)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조치 명령에 따라야 함 화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방범 시설물 (CCTV, 
비상벨, 가로등)

∙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내 범죄 우려 지점에 CCTV와 비상벨 설치‧관리 의무가 있음
범죄∙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가로등·CCTV 등 범죄예방대책을 포함해야 함

보행 안전 시설물 ∙ 특별시장 등 지자체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 등에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 보행

[표 2-10] 공간환경 단위 주요 안전 법령의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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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령 적용은 관련 법령들이 각기 다른 정부 부처(소방청,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법
무부 등) 소관이며, 정책 목표 또한 분절되어 추진됨에 따라, 공간 단위의 종합적 안전 대응 실효성 확
보가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한다. 따라서 단일 안전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화재, 범죄, 보행, 침
수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을 통해 법제도의 정합성을 확보
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법령의 내용 검토만으로는 법규 간 충돌 및 위임 문제, 법적 판단의 
모호성 등을 체계적으로 식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앞서 수행한 법령 단위 분석은 현행 법제도의 파편화된 구조와 그 문제점을 도출하는 기반이 되지만, 

법령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방식과 정책적 의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국가 기본계획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생활안전 강화와 관련된 주요 계획들을 고
찰하여 법령의 집행 체계 및 정책적 연계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법령 적용 대상 공간환경 안전 강화 조치 내용 비고

(속도저감시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시설 설치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누구든지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함 보행
공사 현장 시설 
(보행자길 점용 시설)

∙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
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 보행

침수 방지 시설물 
(침수방지시설)

∙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은 침수방지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침수

출처 : 관련 법령 검토내용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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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안전 관련 주요 계획 고찰

본 절은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중장기적 정책 방향과 이행 체계인 국가 기본계획들을 검토함으로
써, 앞서 고찰한 법령들의 구체적인 정책적 지향점과 현장 적용 방안을 파악하고자 한다. 화재, 범죄, 

보행, 침수 안전에 관한 주요 법령을 기반으로 수립된 기본계획을 안전 유형별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본계획들의 주요 내용과 추진 전략을 분석하고, 해당 계획들이 도시와 건축물 공간 환경 단위에 어
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강화 정책이 공간 환경 단위에서 갖는 정책적 연
계성 등의 문제점을 고찰하며, 종합적인 안전 대응 문제점을 도출한다.

1) 안전 관련 주요 기본계획 내용 분석

n 화재 안전 관련 기본계획

화재 안전과 관련된 주요 기본계획으로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을 검토하였다. 해당 기본계획은 모두 소방청장이 수립주체이며, 5년 
주기 수립, 시설물 중심의 소방안전과 화재 대응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구분 수립 근거 기본계획명 수립 주체 수립 주기

시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소방청장 5년

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소방청장 5년

도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 소방청장 5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 2025.05.14)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2-11] 화재 안전 법정 기본계획

화재의 예방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는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다. ‘화재안
전정책 기본계획’은 화재위험 요인별 관리방안,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화재취약계층 보호대책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국가 화재안전 정책의 기조를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제2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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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6)까지 수립되었다. 주요 내용은 화재예방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법령 및 제도 기
반 정비, 대국민 교육·홍보,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화재안전 전반을 포함하고 있으며, “화재로부
터 안전한 나라”를 비전으로, 사망자 10% 감축을 목표로 4대 전략·14대 과제를 제시하며, 대응 중심
에서 위험 기반·예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민 생활공간 전반의 안전성 강화를 지향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수립
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재 등의 안전에 취약한 업소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이다. 

주요 목적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이며, 관계기관 합동점검체계 운영, 화재배상
책임보험 제도 정비, 업종별 위험평가 강화 등 시설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다
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4차 기본계획(2024-2028)까지 수립되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근거하여 화재안전을 포함한 다중이용업소의 안
전관리에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시설 기준 개선·제도 기반 조성·자율관리능력 향상 등 3대 전략
과 14개 세부과제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따라 수립되
는 기본계획으로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
고 화재로부터 특별관리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위험 시설
을 대상으로 중장기 예방정책, 점검·진단체계, 훈련 및 공조체계 구축 등이다. 건축물 단위의 시설물 
중심 규정을 기반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화와 대응을 위한 구조적 성능 및 소방설비 확보에 중점
을 두고 있으며, 점차 취약계층 보호와 신기술 도입을 통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 강화로 종합적 대응체
계로 다각화되고 있다. 현재 수립된 ‘제1차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은 국가 기반시설과 고위험 
시설 등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립된 법정 중기계획으로, 시설별 위험 특성에 
따른 선제적 예방체계와 초기대응·협력·자율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한다.

기본계획 추진전략 추진과제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Ⅰ. 화재안전 
제도개선

화재위험특성 기반의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기준 마련

- 소방시설법 분리·강화 및 체계적 화재예방 정책 추진
- 화재 위험시설에 대한 합리적 안전기준 마련
- 초고층건축물 등 재난관리 선진화

Ⅱ. 안전생활 
환경조성

주거공간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 추진
-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

다중이용업소 등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화재안전관리 강화

- 스마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재난취약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

Ⅳ.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미래 화재안전 기술 개발·보급 - IoT를 활용한 실시간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방정책 수립 및 현장대응 지원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치 - 화재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치

[표 2-12] 화재 안전 관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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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추진전략 추진과제

제4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Ⅰ. 시설 기준의 합리적 개선

- 실내장식물 제품검사 확인제도 도입
- 양방향 피난로 확보 중심의 비상구 기준 개선
- 영업장 내부 무단구조변경 정기 확인제도 도입
- 법령 체계성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등의 기준 정비
- 업소별 시설‧구조 현황정보 관리체계 구축

Ⅱ.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 조성

- 다중이용업소 지정 및 제외 기준‧절차 법제화
- 업종평가 중심으로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
-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온라인공간 정보공유로 제도 활성화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Ⅲ. 관계인․이용객의 자율관리능력 향상
- 단기종사자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전문성 제고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확대

제1차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Ⅰ.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중·장기 안전관리정책 및 제도 마련
-  화재위험도 평가 시스템 구축

Ⅱ. 지속적 준비태세 확립 -  소방특별조사 고도화 및 화재안전진단 활성화
-  특별관리시설물별 화재저감 활동

Ⅲ. 현장중심의 초기대응체계구축
-  자위소방대 화재진압, 구조·구급 매뉴얼 개발
-  유관기관 대응 및 지원체계 수립
-  화재사고 DB 구축 및 화재원인 조사 강화

Ⅳ. 안전관리 인프라 조성
-  자율 안전관리 협업 네트워크 구축
-  미래 안전관리기술 개발·보급
-  지속적 추진기반 확보(성과평가)

출처: 소방청(2016, p.17.); 소방청(2021, p.17.); 소방청(2023, p.19.); 행정안전부(2024,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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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범죄 안전 관련 기본계획

범죄안전 관련 국가 기본계획은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5년마
다 수립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이 유일하다. 범죄 안전 분야는 ｢건축법｣제53조의2에서 
일부 다루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내용은 부재하며, 대통령령에 따른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에서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2023년 최초로 수립된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
획’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통합·관리를 위한 비법정계획이며 관계부처･지자체 협업을 통한 정
책 실행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은 제도 개선·사업 통합관리·

기관 협업·국민 인식 제고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본계획 추진전략 추진과제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CPTED 관련 제도 개선

- CPTED 반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축기준 정비
- CPTED 사업 추진 단계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 CPTED 사업 평가 체계 구축
- CPTED 사업 포상 제도 마련

CPTED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법무부-지자체 등 CPTED 협업체계 구축

CPTED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 법무부 & 국토부· 해수부, CPTED 맞춤형 컨설팅 확대
- 법무부 & 문체부, 소년보호시설 공공디자인 컨설팅
- 관계기관의 CPTED 관련 사업 지속 추진
   ․ CPTED 인증제 활성화
   ․ 안전한 보행로 만들기 사업 추진
   ․ CPTED 적용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 범죄예방 진단 경찰관CPO) 활동 강화 등

CPTED 인식 제고
- 법교육을 활용한 CPTED 교육 활동 전개
- 대학생 참여 CPTED 온라인 홍보 활동 전개
- CPTED 담당자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활성화

출처 : 법무부. (2023, p.4.)

[표 2-13]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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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보행 안전 관련 기본계획

보행 안전과 관련된 주요 기본계획으로 ‘국가 교통안전기본계획’,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
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검토하였다. 보행안전 분야의 기본계획은 안전을 총괄하는 행정
안전부와 공간환경을 다루는 국토교통부가 주요 수립 주체이며, 5년 주기로 수립한다. 

구분 수립 근거 기본계획명 수립 주체 수립 주기

보행･
교통 교통안전법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 5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5년

보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행정안전부장관 5년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특별시장 등 5년

보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5년

지방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5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 2025/09/11)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2-14] 보행 및 교통안전 법정 기본계획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주기로 수립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국가 기본계획과 함께 지역 기본계획도 수립되며, ‘지역교통안
전기본계획’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교통부가 마련
하는 지침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은 1983년 
제1차 계획 수립 이후 현재 제9차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고 
전반적인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이 다루는 교통의 
범위는 육상·해상·항공 등 교통 전 분야를 포괄하며, 교통사고 감소, 교통문화 향상, 시설 정비 및 확
충, 전문인력 양성, 관련 분야 투자 확대 등 종합적 교통안전 전략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5년 주기
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며, 국기 기본계획과 함께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은 지역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한다.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2022년 제1차 계획이 수
립된 이후 현재 세부 과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단순히 보행환경 정비에 국한되지 않고 보
행자 사고 예방,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보행 인프라의 연계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국가 및 지자체 단위
에서 5년마다 수립되며,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2007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현재 제4차(2022~2026)까
지 수립되었으며, 교통행정기관과 사업자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교통복지문화 정착을 
지향한다. 제4차 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교
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4대 추진전략, 9대 정책과제, 2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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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추진전략 추진과제

제9차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

Ⅰ. 교통체계: 보행자 최우선의 속도·단
속 등교통체계 정립

- 보행자 우선 교통환경 조성
- 대상별 맞춤형 법제도 개선
- 사고예방창원의 제도 마련
- 교통약자 보호구역 운영 개선

Ⅱ. 도로안전: 사고 예방적 차원의 
  안전인프라 확산

- 보행자 중심 도로시설 확대
- 사고위험 도로 개선
- 교통약자 맞춤형 인프라 구축

Ⅴ. 사후대응: 신속한 응급대응 체계 마련 - 지역단위 응급대응 체계 구축
-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분석기능 강화

제1차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Ⅰ.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안전 제도 정비･정착
- 교차로･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인프라 확충
- 이면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 활성화
- 개인형이동수단(PM)･자전거･이륜차로부터 보행자 안전 확보

Ⅱ.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 고령보행자 보호 제도 정비 및 맞춤형 환경 개선
-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
- 교통약자를 포용하는 보행환경 및 대중교통 정비
- 지방도로 주변 마을주민 보행안전 강화

Ⅲ.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 보행 활성화를 위한 가로환경 및 보행공간 정비
- 보행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신호체계･대중교통 등) 정비

Ⅳ. 보행 중심 정책 추진기반 강화

-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 보행 정책 추진 관계기관･전문가 협업체계 구축
- 지자체 보행 정책 및 사업 추진 역량 강화
- 보행권 위상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정비 등

Ⅴ.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및 보행자 
중심 인식 정착

-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 및 캠페인 추진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단속･신고 운영 강화
- 보행 정책･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참여 확대
- 미래 보행 관련 수요･여건 변화 선제적 대응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Ⅰ.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확대

- 노선버스의 저상버스 등 도입 확대
-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확충 및 운용 효율성 강화

Ⅱ.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 여객시설 접근성 및 교통수단 간 연계성 강화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 수요자중싐의 맞춤형 편의서비스 제공

Ⅲ.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 교통행정기관의 역할 및 책임 강화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Ⅳ.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강화
- 포용적 교통복지문화 조성

출처 : 국토교통부(2022a, p.27.); 국토교통부(2022b, p.42.); 행정안전부(2022, p.19.)

[표 2-15] 보행 안전 관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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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침수 안전 관련 기본계획

침수 관련 법정 주요 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근거한 ‘연안
정비기본계획’,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을 검토하였다. 각 기본계획은 침수 안전과 예
방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장관이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한다. 

구분 수립 근거 기본계획명 수립 주체 수립 주기

시설 연안관리법 연안정비 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10년

도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환경부장관 10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 2025/05/14)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2-16] 침수 안전 법정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수립하는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침수 및 월파 
등 해양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현재 제3차 계획(목표연도: 2029년)

까지 수립되어 있으며,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재해 대응능력 향상 및 환경 친화적 공간 조
성”을 비전으로, 피해 유형별 맞춤형 공법 적용과 친수공간 조성 등을 통해 재해 저감과 환경·공공성
을 아우르는 통합형 연안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특정도시하천 침수피
해 방지 기본계획’은 도시지역에서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10년 단
위로 수립된다. 해당 계획은 도시 침수위험의 공간적 중첩과 복합성을 고려하여 상호 연계·보완적 체
계로 운영됨으로써, 통합적 도시침수 대응전략 수립의 기반을 형성한다.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
지 기본계획’은 침수 취약지역의 하천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치수 현황 및 지역 특성 
분석, 계획홍수량 설정, 침수방지시설의 연계 정비 및 설계기준 적용, 침수예보 및 정보관리 체계 고도
화, 비용 산정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다. 

기본계획 추진전략 추진과제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Ⅰ. 재해에 강한 
연안 공간 조성

연안 재해 피해 유형별 
맞춤형 대응 방안 수립

- 수중방파제 등 파랑 저감 진행
- 돌제 등 표사이동 제어 진행
- 호안(옹벽) 등 지반 고정 실시
- 양빈(모래복원) 등 완충구역 확보

사후 복구 개념에서 탈피, 
종합적·선제적인 재해 
예방 도모

- 피해 지역을 넘어 주변 지역까지 보호 범위 확장
- 구조물 관련 상호영향 범위를 고려한 시설물 배치
- 침식 복원 사업 및 재해 우려 지역까지 대상 포함

Ⅱ. 미래 기후변화 
대비 연안 적응 
능력 강화

재해 예방을 위한 
환경 친화적 공법 확대

- 침식 유발 관련 기존 구조물 제거 및 비시설물 공법 확대
- 연안 훼손 없이 재해 예방이 가능한 양빈 규모 확대

신규 모델 도입을 통한 
재해 대응 다각화 - 토지 매입 또는 몽돌 해변 조성 등 시범사업 추진

Ⅲ. 친수성 강화를 
통한 연안 가치 
제고

연안 지역 접근성·이용성을 높이는 
친수 공간 마련 - 연안의 공유재 가치 제고를 위한 주민 이용 시설  설치

연안은 보호하고 지역은 - 유휴지·배후부지 활용 등 기존 시설과의 연계 강화 및 콘크리

[표 2-17]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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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재난 안전 관련 기본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2조에 근거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자연재난과 함께 화재, 교통
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을 포괄하고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각종 재난 및 사고
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5년 주기로 수립한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2005년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현재 제5차 기본계획까지 수립되었으며,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제도적 기반 등 체계 확립 
및 예방․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안전 전 분야를 포괄하면서 예방
-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발생의 전 주기를 아우르고 있으며, 개별 재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다루기 
보다는 국가 차원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상위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n 시설물 구조 안전 관련 기본계획

시설물의 구조 안전과 관련된 기본계획은 ｢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시
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있으며,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물이 적정히 점검 및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
지관리 기본계획’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운영,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대상은 공중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 또는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물이다. 최근 수립된 ‘제5차 시설물
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은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 추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의 정책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4대 추진
전략, 17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기본계획 추진전략 추진과제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Ⅰ. (정책·제도) 취약분야 집중 관리 및 지원 강화
- 관리사각지대 해소
- 안전진단 내실화
- 안전조치 강화

Ⅱ. (기술) 첨단기술 활용 성과 창출 및 효율화

- 스마트 안전진단
- BIM 활용 지원
- 원격 계측·관리
- 시설안전 빅데이터 활용

Ⅳ. (기후변화) 자연재난 대비 능동적·선제적 대응 - 지진대비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제도·지원 기능 강화

출처 : 국토교통부. (2023, p.5.)

[표 2-18]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

기본계획 추진전략 추진과제

발전하는 상생 효과 도모 트 사용 없는 포장(야자매트 등), 수목 식재, 송림 내 산책로 등
을 반영하여 해빈 영향 최소화

출처 : 해양수산부. (2020,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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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관련 기본계획의 주요 공간환경 도출

안전 유형별 관련 기본계획 검토내용을 공간환경 단위로 분류하고 도시와 건축물 단위의 공간환경에 
적용되는 안전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기본계획의 특성상 법령 검토의 경우와는 다르게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에서 시설･설비 단위로 적용되는 사항까지 도출하기 보다는 도시 단위와 건축물 단
위로 적용되는 안전 관련 사항 도출에 집중하였다.

n 도시 공간에 적용되는 안전 관련 주요 기본계획

도시 공간에 적용되는 안전 관련 주요 기본계획으로는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연안정비 기본계획’,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시 공간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해당 계획들은 보행로와 도로 및 지하차
도, 연안지역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관된 안전 유형으로는 보행로･도로 등에서의 보행 안
전과, 연안지역 등에서의 차수 안전, 생활공간에서의 화재, 침수, 범죄 안전 등으로 종합되었다.

‘제9차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 (2022~2026)’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의 수준 향상을 위해 수립
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도로 중 보행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행
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체계 및 안전인프라 확산이다. 이와 함께 보행로를 다루는 보행안전 관련 
기본계획은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 있다. ‘제1차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
획 (2022~2026)’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보행안전이 취약한 이면도
로의 보행자 안전 강화 및 보행약자의 보행권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인프라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한다. 또한 보행 안전이 취약한 횡단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위해 요소 제거 등 보행자 보호 인프라 
확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로 공간에 대한 기본계획으로서 ‘제9차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 
(2022~2026)’은 보행자의 안전과 함께 도로교통의 안전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
한 안전인프라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연안지역을 대상으로하는 기본계획으로서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2020~2029)’은 연안지역의 
재해피해 대응력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 사업을 위해 수립되는 기본계
획이다. ‘연안정비 기본계획’은 연안 지역의 기후변화 대비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재해에 대한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관리체계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이 계획에서 정의하는 ‘재난’은 홍수와 폭염 등 
자연재난뿐 아니라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계획의 대상 공간은 특정 시
설이나 건축물, 도로에 한정되지 않으며, 도시 전반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 전반의 범죄 안전 확보를 위한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은 범죄예방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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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선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범죄 취약 지역을 포함한 도시공간 전반을 대상
으로 제도 개선과 사업 추진체계의 정비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대상 공간 기본계획 관련 내용 비고

보행로
보행로

제9차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

Ⅰ.교통체계 : 보행자 최우선의 속도·단속 등 교통체계 정립
- 보행자 우선 교통환경 조성
- 교통약자 보호구역 운영 개선
Ⅱ. 도로안전 : 사고 예방적 차원의 안전인프라 확산
- 보행자 중심 도로시설 확대
- 교통약자 맞춤형 인프라 구축

보행

제1차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2022~2026)

Ⅰ.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 이면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정 활성화
Ⅱ.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 고령보행자 보호 제도 정비 및 맞춤형 환경 개선
-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
- 교통약자를 포용하는 보행환경 및 대중교통 정비
- 지방도로 주변 마을주민 보행안전 강화

보행

횡단시설 Ⅰ.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 교차로·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인프라 확충 보행

차도 제9차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

Ⅱ. 도로안전 : 사고 예방적 차원의 안전인프라 확산
- 간선도로의 대형사고 예방 시설 확대
- 사고위험 도로 개선

보행

수변공간
(연안지역)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2020~2029)

Ⅰ. 재해에 강한 연안 공간
Ⅱ. 미래 기후변화 대비 연안 적응 능력 강화
Ⅲ. 친수성 강화를 통한 연안 가치 제고

침수

지하차도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2025~2029)

1.2.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재난안전 관리
- 이상기후 위험지역 선제적 관리 강화(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대책 수립) 침수

하천, 연안지역, 
침수 위험 지역 등

2.1. 데이터 기반의 재난 예방․대비 체계 혁신
- 데이터 기반 위험요인 인지․예측 고도화
1.2.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재난안전 관리
- 이상기후 위험지역 선제적 관리 강화(위험지역 관리체계 개선)
4.2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 수립

침수

생활공간

1.2.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재난안전 관리
- 기후위기 대비 사회기반시설 관리 강화(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2.1. 데이터 기반의 재난 예방․대비 체계 혁신
- 데이터 기반 위험요인 인지․예측 고도화
- 생활주변 재난대비 체계 강화
4.1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피해자 지원 강화
- 재난지역 안심 생활환경 조성

화재
침수

4.2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각종 범죄행위로부터의 보호 범죄

도시 전반
(범죄 취약공간)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Ⅲ. CPTED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 법무부 & 국토부·해수부, CPTED 맞춤형 컨설팅 확대
- 법무부 & 문체부, 소년보호시설 공공디자인 컨설팅

범죄

출처: 국토교통부(2022a); 국토교통부(2022b); 법무부(2023); 해양수산부(2020); 행정안전부(2024)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2-19] 도시공간 대상 안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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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건축물에 적용되는 안전 관련 주요 기본계획

건축물에 적용되는 안전 관련 주요 기본계획 중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화재안전정책 기
본계획’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에 관한 조치를 제시함을 확인하였다.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업소 뿐만아니라 재난취약시서과 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은 공동주택, 다중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교육
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여객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가 포함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본계획은 모두 화재 안전을 위한 사항이다.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을 다루는 대표적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
본계획’이 있다. 현재 4차까지 수립되었으며, ‘제4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2024~2028)’

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 화재 등의 재난에 대해 안전관리를 위해 수립된 계획이다. 

화재 안전과 관련된 세부 공간은 피난 공간,비상구 등이며, 다중이용업소 내부의 시설물, 구조 등 내부 
공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에서도 다중이용업소 공간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일부 다루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과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주요 건축물은 재난취약시설이며,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실내공간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 정책
과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현재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은 고령자가 주요 
이용자인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화재위험에 취약한 장애인, 영유아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과 함께 가장 일상적 생활 장
소인 주택을 주요 대상 공간으로 다루고 있다.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주거공간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세부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다. 주
거공간의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 추진하며, 공동주택 화재안전 관리
리 강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 및 관련 제도 개정이 주요 내용이다.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2023~2027)’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주요 목표로 설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범죄안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건축물은 「건축법」제53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해당 고시의 적용 건축물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
중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건축물이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으며, 안전은 이동편의와 함께 일부 다루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가 편리하
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나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여객시설의 접근성과 교통수단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세부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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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공간 기본계획 관련 내용

다중이용업소

내부 공간
제4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2024~2028)

1.1 실내장식물 제품검사 확인제도 도입
1.3 영업장 내부 부단구조 변경 정기 확인제도 도입
1.5. 업소별 시설․구조 현황정보 관리체계 구축

피난 공간
(비상구) 1.2. 양방향 피난로 확보 중심의 비상구 기준 개선

방화구획, 
비상구 1.4 법령 체계성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등의 기준 정비

다중이용업소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2022~2026

2.2. 다중이용업소 등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화재안전관리 강화
- 스마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재난취약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

재난취약시설

1.1. 다중이용업소 등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화재안전관리 강화
- 화재 위험시설에 대한 합리적 안전기준 마련(요양원 및 요양병원, 대형 

물류창고)
- 초고층건축물 등 재난관리 선진화
2.2. 다중이용업소 등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화재안전관리 강화
- 재난취약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장애인, 영․유아시설 등)

주택
1.2. 주거공간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 주거공간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적용 건축물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Ⅰ.CPTED 관련 제도 개선
- CPTED 반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축기준 정비

여객시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22~2026)

Ⅱ.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 여객시설 접근성 및 교통수단간 연계성 강화(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출처: 소방청(2021); 소방청(2023); 법무부(2023); 국토교통부(2022a)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2-20] 건축물 대상 안전 기본계획

3) 안전 관련 기본계획 고찰 결과

화재, 범죄, 보행, 침수 등 생활안전 유형별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된 국가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해
당 계획들이 도시 및 건축물 공간 환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검토 결과, 안전 관련 기본계획들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에 관한 법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개별 법령의 목적을 구체화하여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이행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본계획들은 화재 안전 분야에서 시설물 중심의 대응에서 위험 기반 및 예방 중심의 관리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취약시설 및 주거공간(공동주택)의 안전성 강화에 중점
을 두고 있다. 범죄 안전 분야에서는 법무부 주관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이 유일하며, 이는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제도 개선 및 건축기준 반영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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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분야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주축이 되어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조성, 보행 약자 맞춤
형 인프라 확충, 이면도로 안전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 침수 안전 분야는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등을 통해 도시 침수 위험의 공간적 중첩과 복합성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체
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법령 고찰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유사하게, 기본계획 역시 소방청장,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
장관, 법무부장관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가 개별적인 안전 목표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안전 유형별 정책이 분절적으로 파편화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공간 단위 적용 측면에서 보면, 기본계획들은 도시 공간에서는 보행로, 도로, 연안지역 등 공공 기반 
시설 및 위험 취약 지역의 안전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며, 건축물 공간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재난취약
시설, CPTED 적용 건축물 등 특정 목적이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화재 및 범죄 안전 조치에 집
중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 공간에서는 화재 안전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며, 주거공간의 화재 안전 성능 
강화(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 공동주택 안전 관리 강화)가 중요한 추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종합해보면 국가 기본계획들은 재난 취약계층 보호와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의 전환이라는 공통의 목
표를 지향하고 있으나, 하나의 물리적 공간에 화재, 범죄, 침수 등 복합적인 안전 강화 조치들을 어떻
게 통합하고 상충을 회피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연계 방안이 기본계획 
수준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 현장에서 다부처 소관 법령의 중복, 충돌, 또
는 행정의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으며, 통합적인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이 시급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법령 및 기본계획의 검토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반이 되지만, 법령
이나 계획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해석의 모호함, 규정 간 충돌 및 위임의 문제, 그리고 
안전 관리 주체의 책임 소재 불분명과 같은 실질적인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특히, 법률에 명
시되지 않은 시설 유지·관리 사항이나, 소유자·운영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강
화 조치 의무가 어느 정도인지 등, 개별 법제도의 한계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 현황을 심층적으로 진단
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에서 판례 검토를 통해 동일 공간에 중첩 적용되는 법제도 간 충돌을 규명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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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안전 관련 주요 판례 고찰

본 절에서는 앞서 검토한 법령과 국가 기본계획이 실제 현장 및 사법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판례를 고찰하였다. 판례는 법령이나 계획의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드
러나지 않는 실질적인 법적 해석의 모호함, 규정 간의 충돌 지점, 그리고 안전 관리 주체의 책임 범위
라는 구체적인 한계를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화재, 범죄, 보행, 침수의 안전 유형별로 주
요 판례를 분석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사회통념상 방호조치의무의 범위와, 소
방시설의 전원 차단이나 도어클로저 미설치와 같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 유지·관리 사항에 대
한 책임 소재의 모호함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판례는 특정 사건의 분쟁 해결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사건이 발생한 공간 환경을 도시, 건축
물, 시설･설비의 위계로 명확하게 재분류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안전 유형별 구분 
내에서 판례의 대상 공간 환경을 명확히 분류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쟁점이 특정 공간의 
공공성 여부(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도로’ 인정 여부 등)나 시설의 안전성 결여에 대한 법적 판단에 집
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례 고찰은 공간 환경 위계 분류보다는 법규 간 충돌과 안전 관리 주체
의 책임 소재 규명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1) 안전 관련 주요 판례의 주요 내용 분석

① 화재 관련 판례

화재관련 판례는 크게 소방시설 관련 판례, 화재 책임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 두 경우 모두 화재의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이 대부분이다. 소방시설 관련 판례는 시설의 설치·관리·유지에 대해 법안에 명
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화재 책임 관련 판례는 개인의 책임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설의 
경우 소유자가 법원이 보기에 보호의무를 충분히 실행했는지 여부가 판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n 소방시설 관련 판례 

Ÿ 지하주차장 화재발생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전원 차단(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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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부 소방시설이 전원 차단 상태를 알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소방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사건으로, 소방시설이 전원 차단 상태로 있는 것이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
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원심에서는 일부 소방시설이 전원 차단 상태인 것은 법령 위
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구분 피고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법원 판단 

화재 아파트 관리 위탁사, 
소방안전관리자 

아파트 일부 소방시설 전원이 
차단된 상태를 알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음 

소방시설이 전원 차단 
상태로 있는 것이 ‘소방
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
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
부 

(구)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
6호, 제20조제8항

(대법원)
원심판결-무죄
항소심-무죄 

출처: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10338 판결] 연구진 정리 

[표 2-21] 지하주차장 화재발생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전원 차단(화재)

Ÿ 건축불허가처분 취소(화재)

변전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과 3층 피난기구가 누락되어 있고 전력구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법정 소방시설의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건축
불허가 처분 관련 쟁송에서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소방시설 관련 부동의 사
유가 보완 가능한 경우 보완 요구 없이 곧바로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
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원심에서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해서도 다툴 수 있으며 위의 사유들
이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서 보안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구분 피고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법원 판단 

화재 건축허가권자 

건축법상 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 사유(소방
시설 누락, 전력구 
규모 미명시 등)을 
들음

-건축불허가처분 관련 쟁송에서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소방시설 관련 부동의 사유가 보
완 가능한 경우 보완 요구 없이 
곧바로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
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
는지 여부 

- (구)소방법제8조 제
1항

- 민원사무처리에 관
한 법률 제4조 제2
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
항, 제16조 제1항

(대법원)
-원심판결 정당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
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음

-보완요청 없이 곧바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
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
법한 처분이라고 판단

출처: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연구진 정리 

[표 2-22] 건축불허가처분 취소(화재)

Ÿ 아파트 계단실 방화문 도어클로저 미설치(화재)

아파트 화재 발생 전 소방공무원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으나 방화문에 도어클로저(자동 폐쇄 장치)

가 설치되었는지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원심에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도어클로저는 방화문의 일부이므로 방화시설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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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구 「소방시설법」과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서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조
사항목이므로, 소방특별조사 당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담당 
소방공무원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
기하였다.  

구분 피고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법원 판단 

화재 소방공무원

아파트 화재 발생 전 소방공
무원이 소방특별조사를 실
시했으나 방화문이 도어클
로저(자동 폐쇄 장치)가 설
치되었는지 조사하지 않음 

방화문의 도어클
로저 설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
이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제5조, 제5조,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소방시설법 제10조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조사 당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 항목에 포함되
어 있지 않았다면 직무상 과
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판결] 연구진 정리 

[표 2-23] 아파트 계단실 방화문 도어클로저 미설치(화재)

n 화재 책임 관련 판례 

Ÿ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화재)

고객이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여 객실에 손해가 발생하였
는데, 숙박기간 중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이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한 객실 손해가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숙박기간 중에도 숙박업자의 지배 아
래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통상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와 달리 숙박업자는 고객이 안전하게 편리
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룰 부담하며, 숙박
업자에게는 숙박시설이나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공법적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였다. 따
라서 원인 불명 화재로 인한 객실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 

구분 피고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법원 판단 

화재 -

고객이 객실 사용·수익
하던 중 발생원인이 밝
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
생하여 객실에 손해 발
생 

- 숙박기간 중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이 숙박업자의 지
배 아래 있다고 보아야 하
는지 여부

-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한 
객실 손해가 숙박업자의 부
담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 민법 제623조, 
제374조, 제
654조, 제
615조 

- 공중위생관리
법 제4조 제
1항

(대법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실을 비
롯한 숙박시설은 숙박기간 중에도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판
단

-원인 불명 화재로 인한 객실 손해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
자의 부담으로 귀속 

출처: 구상금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연구진 정리 

[표 2-24]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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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아파트 지하주차장 원인불명의 차량 화재(화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에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된 타인의 차량까
지 전소하였는데, 원인 불명의 화재 사고에서 피고인(차량 소유자)이 공작물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에서는 구체적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서 차량 소유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
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구분 피고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법원 판단 

화재 차량 소유자
(보험사) 

아파트 지하주차장
에 주차된 피고인 소
유 차량에서 원인 불
명의 화재가 발생하
여 주차된 타인의 차
량까지 전소

-원인 불명의 화재 사고에서 
피고인(차량 소유자)이 공
작물 소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여부 

민법 제758조 제
1항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차량 소유자가 사회통념상 요구
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고 볼 수 없음

출처: 구상금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연구진 정리 

[표 2-25] 아파트 지하주차장 원인불명의 차량 화재(화재)

Ÿ 현장책임자 화재 진압 중 사망(화재)

야간 근무 중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가 사망하였는
데, 사용자(공장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근로자의 화재 진압 시도 행위가 
책임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사용자는 공장 건물의 소유자로서 공장 내의 노후한 전기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교체하여 누전으로 인
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망인이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피하지 아니하고 
화재 발생 직후 그곳에 비치된 분말용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한 것은 근로자인 망인에게 충분히 
예상･기대되는 행위이므로 망인이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구분 피고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법원 판단 

화재 공장 건물 소유자

야간 근무 중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
자가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가 
사망 

- 사용자(공장 건물 소유자)
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
는지 여부

- 근로자의 화재 진압 시도 
행위가 책임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사용자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용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과
실상계 20%) 

출처: 손해배상(산) [대구지법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 판결 : 확정] 연구진 정리 

[표 2-26] 현장책임자 화재 진압 중 사망(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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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근로자 숙소 화재(화재)

건설회사의 근로자 숙소로 사용되는 가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취침중이던 근로
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지 여부와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가건물에 대한 지배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고 피용자는 사용자의 지배영역에 있어서의 모든 안전문제
를 그 지배자인 사용자에게 의지하며,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 내에
서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근
로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구분 피고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법원 판단 

화재 건설회사 

건설회사의 근로자 숙소
로 사용되는 가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취침중이던 근
로자가 상해를 입음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
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는지 여부

-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
은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
되는지 여부 

- 민법 제2조, 제
390조

- 산업안전보건
법 제23조 
제1항

- 회사가 근로자에게 안전배려의
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함

- 화재가 사용자가 지배하는 공
간인 가건물에서 발생하였으
므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음  

출처: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1999. 2. 12. 선고 98나9276 판결 : 확정] 연구진 정리 

[표 2-27] 근로자 숙소 화재(화재)

② 범죄 관련 판례 

범죄관련 판례는 아파트 단지 내 주취·무면허운전 판례와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사례를 살펴
보았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지하주차장 등은 ‘도로’로 인정받는가 여부가 정해져있지 않으
며,  재판부의 도로 인정 여부에 따라 주취운전죄·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
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
공성이 있는 곳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때 도로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의 사례는 자율휴업일이더라도 어린이들이 등교한다면 안전을 위하여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n 아파트 단지 내 주취·무면허운전 관련 판례 

Ÿ 술 마신 상태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 운전(음주측정 거부)(범죄)

주취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를 운전하였는데,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원심에서는 아파트단지의 구조 및 위치가 고립되어 있고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
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통행로 및 주차를 위한 통로로 보이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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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주취운전자 본인도 아파트 주민이 
아니며,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왕복 4차선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니
어도 별다른 제재 없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보아 ‘도로’에 해
당한다고 하였다.

구분 피고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법원 판단 

범죄 주취운전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운전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
하는지 여부 

(구)도로교통법 제
2조 제1호

- 원심: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도로에 해당함

출처: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연구진 정리 

[표 2-28] 술 마신 상태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 운전(음주측정 거부)(범죄)

Ÿ 아파트 구내 주차장 주취운전(범죄)

주취운전자가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주취 
운전이 ‘도로상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아파트 구내 주차장은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경비원 등을 두고 자주적으로 관리되어 그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
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도로상의 운전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취 운전죄 및 음주측정 거부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분 피고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법원 판단 

범죄 주취운전자

아파트 구내 주
차장에서 주취 
운전 및 음주측
정 거부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주취 운
전이 ‘도로상의 운전’에 해당
하는지 여부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41조 제1항, 도
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제107조의2

- 도로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 주취 운전죄 및 음주측정 
거부죄는 성립하지 않음 

출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전지법 1998. 9. 22. 선고 98고단833 판결] 연구진 정리 

[표 2-29] 아파트 구내 주차장 주취운전(범죄)

Ÿ 아파트 지하주차장 무면허 운전(범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례로,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
부가 쟁점이었다.  

원심판결에서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위 주차장이 도
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데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
태,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이용 상황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고 유죄
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 



53

제
2
장

생
활
안
전
 관
련
 법
제
도
 현
황
 고
찰

n 강력범죄 관련 판례

Ÿ 초등학교 학생 성폭행 사고(범죄)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자율휴업일 방과 후 수업에 출석하기 위해 
등교하던 중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사안으로, 서울특별시가 학교장이나 교사의 학생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수업 시작 약 10분전 납치되었고, 납치된 장소가 학교 교문 안으로서 수업을 받는 건
물 근처이며, 사고 당시 피해 학생은 만 7세 10개월에 불과한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학교의 교장이나 
당직교사가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과정에서 약취·유인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학교 교문에 경
비원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당직교사가 범인이 건물에 들
어온 것을 발견했지만 단순히 건물에서 내보내기만 했을 뿐 그 외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므로 교장·교사 등 학교 측이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학교의 교장과 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③ 보행 관련 판례 

보행 관련 판례는 크게 보행 시설물 관련 판례와 대중교통 관련 판례 등을 살펴보았다. 시설물 관련 판
례의 경우 시설의 구조, 설치기준 등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시설의 소유·운영자에게 위험성
에 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 주의의무 등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
철, 지하철 등 대중교통 관련 판례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요구하며, 법에 정해져있지 않더라도 
위험한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안내원을 충분히 배치하여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주의의
무를 강하게 부과한다. 

구분 피고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법원 판단 

범죄 무면허
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차장에서 승용차 운
전 

-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행위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 원심판결: 도로에 해당하므
로 무면허운전 유죄  

- 대법원: 도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함 

출처: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연구진 정리 

[표 2-30] 아파트 지하주차장 무면허운전(범죄)

구분 피고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법원 판단 

범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
하는 초등학교에서 자율
휴업일 등교하던 초등학
생이 납치 성폭행을 당함

서울특별시가 학교장이나 교사
의 학생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지 여부

국가배상법 제2조

-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인정 

- 서울특별시의 배상책
임 인정

출처:  [서울중앙지법 2012. 8. 30. 선고 2010가합77373 판결 : 확정] 연구진 정리 

[표 2-31] 아파트 지하주차장 무면허운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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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보행자 관련 판례 

Ÿ 놀이공원 자동보행기 사고(보행)

놀이공원 내 경사지에 설치된 자동보행기(무빙웨이)에 유모차를 몰고 탑승한 탑승자가 출구에서 제대
로 내리지 못해, 뒤따르던 탑승자들이 차례로 겹치면서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고로, 놀이시설 운영자
가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원심에서는 이용안내문과 방송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안전요원이 없더라도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
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유모차 또는 카트
를 몰고 무빙웨이를 이용할 시 무빙웨이의 구조상 위험성, 경사지에 설치되어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점, 놀이공원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연소자 등 이용객이 일시에 몰릴 수 있는 
점, 이용안내문이나 안내방송에서 유모차 등을 몰고 무빙 웨이에 탐승하는 경우의 주의사항을 안내하
지 않은 점, 유모차 등의 승차를 제한하거나 하차를 돕기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여, 다수의 이용객이 무빙 웨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구분 피고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법원 판단 

보행 놀이시설 운영
자

놀이공원 내 경사지에 설치된 자동
보행기(무빙웨이)에 유모차를 몰고 
탑승한 탑승자가 출구에서 제대로 
내리지 못해, 뒤따르던 탑승자들이 
차례로 겹치면서 원고가 상해를 입
음

놀이시설 운영자가 안
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
하였는지 여부

-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유모차 관련 주의사항 미안내 
및 안전요원 미배치는 피고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출처: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332 판결] 연구진 정리 

[표 2-32] 놀이공원 자동보행기 사고(보행)

Ÿ 시각장애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사고(보행)

1급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에서 일행과 함께 보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
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존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 사건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소재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충돌 시 보행자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전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말뚝이 인도에 있다는 것을 시각장애인이 알기 어려
웠으며,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지 않아 피해자의 일행도 말뚝을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말뚝의 구조 및 시설기준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
하여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동행인이 
시각장애인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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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피고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법원 판단 

보행 지방자치단체

1급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역 출구 부근 인도에서 보
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음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
뚝의 설치 및 관리에 하
자가 존재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1항 제5
호, 제3항 및 같은 법 (현행)
시행규칙 제9조 [별표2] 제
7호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

해당 말뚝이 보행안
전시설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
을 갖추지 못했으므
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인정 

출처: 손해배상(기) [대구고법 2019. 3. 21. 선고 2018나23163 판결: 확정] 연구진 정리 

[표 2-33] 시각장애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사고(보행)

Ÿ 보행자 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횡단보도 교통사고(보행)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보행자 신호기의 적색등 전구가 단
선되어 고장났으나 사고 발생 이틀 후에 신호기가 수리되어, 보행 신호기 고장이 영조물의 관리상 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행자 신호기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구분 피고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법원 판단 

보행 지방자치단체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 
발생

-보행기 신호기 고장이 영조물의 관리상 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이 인정되는지 여부 

-

관리상의 하자가 있
다고 보아 지방자치
단체의 배상책임 인
정 

출처: 구상금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판결] 연구진 정리 

[표 2-34] 보행자 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횡단보도 교통사고(보행)

n 대중교통(철도, 지하철) 관련 판례 

Ÿ 전철 승강장 시각장애인 추락사고(보행) 

시각장애인이 전철 승강장에서 철로에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로, 해당 승강장이 장애인 등을 포함
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승강장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표준규격
의 감지용 점형블럭,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아 안전설비가 미비하였으며,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승강장에 안전요원이 상시 근무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
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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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피고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법원 판단 

보행 한국철도
공사

시각장애인이 
전철 승강장에
서 철로에 떨어
져 부상을 입음

해당 승강장이 장애
인 등을 포함한 승객
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 갖추어
야 할 안전성을 결여
한 설치·보존상 하자
가 있었는지 여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8
조 제1항, 헌법 제34조 제5항, 장애인
복지법 제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장애
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을 결여한 설치·보존상 하
자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 

-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고 방지를 위
해 역무원 등 안전요원을 
상시 근무하도록 함이 상
당함

출처: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2005. 9. 27. 선고 2004나80337 판결 : 확정] 연구진 정리 

[표 2-35] 전철 승강장 시각장애인 추락사고(보행)

Ÿ 지하철역 취객 선로 추락 사고(보행)

술 취한 여객이 객차 연결 부분 공간을 통해 선로 바닥으로 떨어져 열차 출발로 인해 부상당한 사고로, 

여객의 실족 등을 감시·보호하는 안내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지하철이 위험한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취객 등이 많아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간대에 안
전을 위한 안내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판단하여 지하철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구분 피고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법원 판단 

보행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

술에 취한 여객이 객차 연결 
부분 공간을 통해 선로 바닥으
로 떨어져 열차 출발로 인해 
사고를 당함 

여객의 실족 등을 감시·보호
하는 안내원을 충분히 배치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
부

- 지하철공사의 손해
배상책임 인정

출처: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33296 판결] 연구진 정리 

[표 2-36] 지하철역 취객 선로 추락 사고(보행)

n 보행약자 관련 판례

Ÿ 장애인 콜택시 이용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금지 위자료 청구(보행)

심한 상지 기능 장애 및 심하지 않은 하지기능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단이 신청을 거부
하였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요건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어느 부위의 장애든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용 거부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
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와 「교통약자법」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는 표현은 
유사하지만 서로 무관한 요건으로 판단 기준이 다르며, 장애의 정도를 판단할 근거가 없고, 「교통약자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용대상자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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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이 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위자료를 지
급하도록 하였다. 

구분 피고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법원 판단 

보행 지방자치
단체, 공단

심한 상지 기능 장애 
및 심하지 않은 하지
기능 장애를 가진 장
애인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인 장애인 콜택시 이
용을 신청했으니 
‘보행상 장애가 심
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단이 신청
을 거부

-「교통약자법 시행
규칙」상 특별교통
수단 이용대상자 요
건 중 '장애의 정도
가 심한 장애인'에 
어느 부위의 장애든 
포함되는지 여부

-이용 거부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6
호, 제8호, 제16조 제1항, 제12항

-(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16조 제7항(현행 제16조 제9항 참조)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28조 제1항

차별행위에 해당하
므로 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지방자치
단체와 공단이 위자
료 지급 

출처: [서울고법 2023. 12. 21. 선고 2022나2052639 판결 : 상고] 연구진 정리 

[표 2-37] 장애인 콜택시 이용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금지 위자료 청구(보행)

Ÿ  차별구제(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 도입)(보행)

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
서비스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 주장하며 위자료의 지급
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하였으며, 교통사업자가 시외버스나 광역형 시내버스
에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서 저상버스를 제공할 의무까지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에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고속 
주행 구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외버스, 광역형 시내버스에 바닥이 낮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 법령의 해석상으로 저상버스를 제공할 의무까지 인정하기 어
렵다고 판단하였다. 

구분 피고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법원 판단 

보행
시외버스, 
시내버스
 사업자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
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서비스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 주장

시외버스나 광역
형 시내버스를 운
행하는 교통사업
자에게 저상버스
를 제공할 의무까
지 부담하는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8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령 [별표 2]

현행 법령의 해석상 
저상버스를 제공할 
의무까지 인정하기
는 어려움 

출처: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연구진 정리 

[표 2-38] 차별구제(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 도입)(보행)

Ÿ 전동휠체어 이용자 버스 승차 거부(보행)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이 버스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버스기사들로부터 휠체어 승
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휠체어 승
강설비를 이용하지 못한 채 승차하게 되어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버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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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승차 거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버스 회사(사용자)가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차별행위를 인정하였으며, 차별행위로 인해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정애를 주된 원인으로 승차
거부 등을 당하였다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버스회사가 버스기사들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④ 침수 관련 판례 

침수와 관련한 판례들은 기반시설, 도로, 공공시설물 등과 관련된 침수사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책임 여부를 다투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법원은 작은 단위 지자체에 관리 의무가 있더라도 그 상
위 지자체(국가)가 설치(건설)한 것이거나 비용 부담 등의 관계가 있을 경우 상위 지자체(국가)에도 배
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자치구와 자치구가 속한 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n 국가의 책임 관련 판례 

Ÿ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침수)

농업기반공사가 하구언과 방조제 축조 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구 등 호안시설 하자로 
인해 바닷가 주민들이 반복적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해 국가 소속 관련 공무원이 침수 피해 방
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국토개발계획 및 농업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하구언과 방조제를 축조하였으며,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구와 하수관 및 안벽 등 호안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바닷가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국가 소속 관련 공무원은 위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
여야 할 의무(하구언의 축조가 침수원인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거나 재정이 취약한 지방
자치단체를 지원하여 영조물의 하자를 보완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구분 피고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법원 판단 

보행 버스기사,
버스회사 

전동휠체어를 이용자가 버
스에 승차하려다가 버스기
사들로부터 휠체어 승강설
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
를 이용하지 못한 채 승차

-버스 기사들의 승차 
거부 행위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버스 회사(사용자)
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민법 제75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
1항 제1호, 제6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
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제
1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버스기사는 개인차
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버스
회사는 교통약자법
과 장애인차별금지
법 위반에 해당하여 
버스회사에 손해배
상 책임이 있음 

출처: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45804 판결 : 항소] 연구진 정리 

[표 2-39] 전동휠체어 이용자 버스 승차 거부(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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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피고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법원 판단 

침수 국가(공무원)

농업기반공사가 하구언과 방
조제 축조 후,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관리하는 하수구 등 
호안시설 하자로 인해 바닷가 
주민들이 반복적 침수피해를 
입음

국가 소속 관련 공무원이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
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
부

-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재
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여 영조물 하자를 보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출처: 손해배상(기) [광주고법 2000. 9. 21. 선고 98나5080 판결：상고기각] 연구진 정리 

[표 2-40]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침수)

n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관련 판례 

Ÿ 지하차도 및 하수도시설물 침수 사고(침수)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및 주변 하수도시설물의 침수사고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례로, 지방자
치단체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및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집중호우 시 침수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속 공무원이 침수의 방지 등 
재해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지하차도 주변 및 주변 하수도시설물의 설
치·관리상의 하자 및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자연력 등의 경합을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구분 피고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법원 판단 

침수 지방자치단체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및 주변 하수도시설물의 
침수사고로 재산상 손해 
발생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및 공무
원의 부작위로 인해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손
해배상책임 인정(자
연력과의 경합을 인
정하여 책임 50% 
제한) 

출처: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판결: 항소] 연구진 정리 

[표 2-41] 지하차도 및 하수도시설물 침수 사고(침수)

Ÿ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침수)

집중호우로 가로등안정기가 침수되어 누전이 발생하였으나 누전 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행
인들이 감전사 또는 감전으로 인해 익사한 사고에서, 가로등의 설치·관리상 하자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관할구 소속 공무원들은 가로등의 관리에 주의를 게을리 하였고, 가로등은 가로등 자체가 통
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관할구는 소속 공무원들의 사용자로
서 및 도로 및 그 부속물인 가로등의 관리청으로서, 서울특별시는 가로등의 설치·관리에 대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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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는 자로서 부진정연대 채무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분 피고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법원 판단 

침수 지방자치단체

집중호우로 가로등안정기가 
침수되어 누전이 발생하였으
나 누전 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행인들이 감전
사 또는 감전으로 인한 익사

가로등의 설치·관리상 하
자와 공무원의 직무상 과
실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관할구: 민법 제
756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서울특별시: 국가배
상법 제6조

관할구는 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서울특별
시는 비용 부담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부진정연대채무
자로서 책임)

출처: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002. 7. 23. 선고 2001가합71687 판결：항소(변경), 확정] 연구진 정리 

[표 2-42]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침수)

Ÿ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도로 침수(침수)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사 및 빗물 등이 범람하여 차량 등이 침수되었
고, 자동차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
였다. 도로 또는 우면상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의 재난 상황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우면산이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면산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해당 도
로가 침수된 적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회피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
로 설치·관리상의 하자, 조치의무 위반 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구분 피고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법원 판단 

침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과천시) 

이례적 집중호우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차량 등 
침수

-도로 또는 우면상의 설
치·관리상 하자가 존재
하는지 여부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
의 재난 상황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
는지 여부

국가배상법 제5조 원고의 청구 기각 

출처: [서울중앙지법 2013. 10. 14. 선고 2012가단80222 판결] 연구진 정리 

[표 2-43]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도로 침수(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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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유형별 관련 판례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표과 같다.

생활안전
유형

피고 내용 법원 판단 주요 키워드 

화재

소방
시설

아파트 관리 
위탁사, 소방
안전관리자 

일부 소방시설 전원 관리 미흡 소방시설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에 해당하
지 않음  

책임소재 

건축허가권자 
소방시설 미비를 이유로 소방서장이 
건축부동의 보완요청이 선행되었어야 함 재량권 

소방공무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조사하지 않
음 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과실이 아님  책임소재  

화재

- 객실에서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 숙박업자에게는 고객의 보호의무, 숙박시
설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 

숙박업자의 보호의
무, 공법적 의무

차량 소유자
(보험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서 원인불명의 차량화재 발생 

차량 소유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
조치의무를 하지 않았다 증명되지 않음  

사회통념상 방호조
치의무

공장 건물 소
유자

공장 건물의 누전 화재를 진압하다 
현장책임자 사망 사용자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용자의 주의의무

건설회사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 상해 피해 입음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부담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보호의무 

범죄

아파트 
단지 내 
주취·
무면허
운전

주취운전자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에서 주취운전 원심-도로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도로에 해당함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 

주취운전자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주취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도로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주취운전죄 
및 음주측정거부죄 성립하지 않음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경찰권이 미치
는 공공성 

무면허 운전
자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무
면허 운전 

원심-도로에 해당하므로 무면허운전 유죄  
대법원-도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함 

도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강력
범죄 서울특별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교문 안에서 

납치되어 성폭행 당함 
학교 측이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하였으므
로 학교가 소속된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음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 

보행

시설물

놀이시설 운
영자

놀이공원 내 경사지의 자동보행기에
서 유모차 이용자가 내리지 못함  

유모차 관련 주의사항 안내 및 안전요원 비
치 등 안전조치 필요  

놀이시설 운영자의 
주의의무

지방자치단체
1급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역 출구 부
근 인도에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
뚝에 걸려 넘어짐

말뚝의 구조 및 시설기준이 「교통약자의 이
동편의 증진법」 및 그 시행규칙 위반임 

보행안전시설물로
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지방자치단체
보행자 신호기가 단선되어 고장난 
횡단보도 교통사고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인정

사회통념상 일반적
으로 요구되는 정
도의 방호조치의무

대중
교통

한국철도공사 시각장애인이 전철 승강장에서 철로
에 떨어져 부상을 입음 안전 설비 미비 및 설치·보존상 하자 인정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술에 취한 승객이 객차 연결 부분 공
간을 통해 선로 바닥으로 떨어져 열
차 출발로 인해 사고를 당함 

위험한 대중교통이므로 사고 발생의 위험
이 높은 시간대에 안내원을 충분히 배치하
지 않은 과실 인정 

위험한 대중교통, 
안내원 충분히 배
치 

[표 2-44] 유형별 판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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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관련 판례의 주요 공간환경 도출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공간환경은 도시, 건축물, 설비·시설의 세 가지 위계로 분류하
였다. ‘도시’는 용도지역·구역,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도로, 호안시설 등 개별 건축물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적 공간 단위 또는 기반 인프라일 경우, ‘건축물’은 「건축법」상 용도별로 구분되는 개별 인공 구조
물의 내부 구조, 용도 등 건물 자체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설비·시설’은 소방 설비, 교통안전 
시설 등 도시나 건축물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구체적인 부품, 장치의 기술적 사양, 설치 방법, 

성능 등과 관련되는 경우이다.

n 화재 안전 판례의 분쟁 대상 공간환경 

화재 안전 관련 판례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공간환경은 아파트 등 주거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 산업시
설, 숙소로 사용되는 간이건축물 등 개별 건축물이며, 화재의 원인과 관련하여 더 작은 단위인 소방 설
비에 대한 분쟁도 다수이다.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용도에 
편중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화재의 책임소재, 배상책임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건축물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화재의 책임소재와 관련하여서는 사회통념상 방호조치의무, 사용자의 
주의의무·보호의무 등이 판결의 주된 근거가 되는데, 숙박업자, 공장건물 소유자, 건설회사 등 사업자
에게는 고객 또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 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방설비에 대한 분쟁에서는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이 소방설비의 미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방특별
조사에서 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조사항목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의 과실로 보지 않는 등 

생활안전
유형

피고 내용 법원 판단 주요 키워드 

침수

국가
책임 국가(공무원)

국가가 축조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하구언과 방조제로 인해 바닷가 주
민들에게 반복적 침수피해 발생

지자체를 지원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
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침수피해를 방지하
는 데 적절한 조치
를 취할 의무 

지자체
책임

지방자치단체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및 주변 
하수도시설물의 침수사고로 재산상 
손해 발생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
으로 요구되는 정
도의 방호조치의무

지방자치단체
집중호우로 가로등안정기가 침수되
어 누전으로 인해 행인들이 감전사 
또는 감전으로 인한 익사 

관할구는 소속 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및 
도로 및 부속물인 가로등의 관리청으로서, 
서울특별시는 가로등의 설치·관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지자체의 손해배
상책임 인정 

부진정연대 채무자 

지방자치단체 이례적 집중호우로 우면산에 산사태
가 발생하여 차량 등 침수 

우면산이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거나 지
방자치단체가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
하기 어렵고, 산사태로 인한 침수를 객관적
으로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 기각 

-공공의 영조물 
-손해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가
능성 

출처: 연구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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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건축허가 과정에서 소방시설이 미비한 것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완 
가능한지를 먼저 보도록 판결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들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등이 건축허가 및 
화재 발생 시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공간환경 내용 관련 법령 특성 

건축물

주거
아파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
생하여 주차된 타인의 차량까지 전소
된 사건에서 차량 소유자의 배상 책임 
없음

민법 제758조 제1항

차량 관리 등 관련 사회
통념상 방호조치의무
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숙박 숙박업소 
객실

고객이 객실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
여 객실에 손해 발생한 사건에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
로 귀속 

-민법 제623조, 제374조, 제654
조, 제615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보호할 보호
의무 부담이 있음

-숙박업자에게는 숙박
시설이나 설비를 위
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공법적 의무
가 부과됨

산업

공장

야간 근무 중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
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화재 진압
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사용
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사용자의 주의의무·보
호의무    

건설회사
간이 숙소 

건설회사의 근로자 숙소로 사용되는 
가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취침중이던 근로자가 상해
를 입은 사건에서 회사가 손해배상책
임 부담 

-민법 제2조, 제39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설비·시설 소방
시설

지하주차장
비상경보

소방시설 관리  소홀로 화재 시 미작
동에 대해 아파트 관리 위탁사, 소방
안전관리자 무죄 

(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에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
20조 제8항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설의 유지·관
리와 관련하여 책임
소재가 모호함

-직무의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재량적 판
단을 인정 

계단실
도어클로저

아파트 화재 발생 전 소방공무원이 소
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방화문이 
도어클로저(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
되었는지 조사하지 않았으나 조사항
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무상 
과실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소방시설법 제10조

옥내 소화전,
피난기구, 전
력구 규모 누락

건축법상 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
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소방시설 
누락, 전력구 규모 미명시 등)을 들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였으나 보완
요청 없이 곧바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이라고 판단

-(구)소방법제8조 제1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제15조 제
1항, 제2항, 제16조 제1항

소방서장의 건축부동
의 사유가 보완 가능할 
시 건축허가 신청을 거
부하기보다는 보완요
청을 먼저 하여야 함 

출처: 연구진 정리 

[표 2-45] 화재 안전 판례의 분쟁 대상 공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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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범죄 안전 판례의 분쟁 대상 공간환경

범죄 안전 판례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공간은 건축물 내부가 아니라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주
차장·지하주차장, 학교 교문 안 등 ‘아파트 단지’, ‘학교’를 구성하는 외부공간이며, 이 경우 공간의 ‘공
공성’이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지하주차장 등 외부공간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의 통행이 가
능하여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가 모호하며, ‘도로’로 인정하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
아 주취운전·무면허운전의 범죄성립 여부가 단지 내 입주민만을 위한 공간인지, 불특정 다수가 제재 
없이 사용 가능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공공성을 가진 공적인 도로인지 공간의 형태, 이용 행태 등을 통
해 판단하게 되므로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시계획시설인 초등학교는 공적인 공간으로, 자율휴업일이더라도 수
업을 위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n 보행(교통) 안전 판례의 분쟁 대상 공간환경 

보행 안전 관련 분쟁은 ‘보행’의 특성 상 특정 건축물보다는 보도, 도로 등 도시공간에서 발생한다. 보
행자와 관련하여서는 시설물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더 확장
하여 교통까지 살펴보면 전철·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은 안전설비 및 안내원 배치 등 사고의 책임소

공간환경 내용 관련 법령 특성 

도시
도시
계획
시설

초등
학교
(공립)

교문 안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교문 안
에서 납치되어 성폭행 당한 
사건에서, 학교 측이 보호·감
독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학
교가 소속된 지자체에 배상책
임이 있음 

국가배상법 제2조

자율휴업일이라도 학
교에 등교하는 학생을 
위해 높은 수준의 주
의의무가 요구됨 
 

건축물 주거

아파트
(공동
주택)

단지 내 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를 운전하였으며 도
로상의 운전에 해당  

(구)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단지 내에서 차량이 
운행하는 외부공간
인 단지 내 도로, 주
차장, 지하주차장은 
도로 인정 여부가 법
적으로 정해지지 않
음

-단지 내 입주민만을 
위한 공간인지, 불특
정 다수가 제재 없이 
출입 및 사용 가능하
여 공공성이 있는 공
간인지에 따라 도로 
인정 여부가 달라짐 

주차장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주취 
운전하였으며 도로상의 운전
에 해당하지 않아 주취 운전
죄 및 음주측정 거부죄 성립
하지 않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
항 제7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제
107조의2

지하주차장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승용
차 운전하였으나 지하주차장
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심리하
지 않고 유죄판결한 원심판결
에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가 
있음  

도로교통법

출처: 연구진 정리 

[표 2-46] 범죄 안전 판례의 분쟁 대상 공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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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관련한 분쟁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교통약자와 관련하여서는 모든 유형에서 설비·시설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데,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특수한 설비·시설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보행자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놀이공원에 설치된 무빙 웨이라는 특수한 시설물의 경우에도 교통약자
인 유모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며, 보행자 신호기의 경우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
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경우 보행안전시설
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등 시설물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교통약자까지 배려한 주의의무를 
중요하게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중교통과 관련하여서는 전철·지하철에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는데, 두 사례 모두 철로 추락사고
이고 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지만 시각장애인이 추락한 사고에서는 안전설비와 안전요원 
배치가 모두 쟁점이었으며, 취객이 추락한 사고에서는 안전요원 배치만 쟁점인 차이를 보인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이용 
대상을 규정하는 데에 법안 간의 모순이 발생하여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며, 시외버
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와 같은 장거리 이동수단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차별행위인지에 대
한 분쟁도 발생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보행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때 안전 측면에서 보행약자와 입장이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 시각장
애인에게는 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구조물일 수 있으며, 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
기 위한 저상버스가 고속으로 운행하여야 하는 장거리 이동의 경우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간환경 내용 관련 법령 특성 

도시 기반
시설

전철 
승강장 

시각장애인이 전철 승강장에서 철
로에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에
서 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
법 제758조 제1항, 헌법 제34
조 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
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조, 장애인·노인·임산
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표준규격의 감지용 점형블
럭.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 미
비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
지만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요
원을 승강장에 상시 근무하도
록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요
구되는 안전성으로 봄  

지하철역 
승강장

술에 취한 여객이 객차 연결 부분 
공간을 통해 선로 바닥으로 떨어
져 열차 출발로 인해 사고를 당해 
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

지하철과 같은 위험한 대중교
통수단을 경영하면서 안내원
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봄 

설비·시설 보행
시설

무빙웨이
( 자 동보
행기)

놀이공원 내 경사지에 설치된 자
동보행기(무빙웨이)에 유모차를 
몰고 탑승한 탑승자가 출구에서 

-
-시설물의 설치·관리 관련 법
규가 없더라도 시설물의 구
조, 설치 위치, 이용 특성 등

[표 2-47] 보행(교통) 안전 판례의 분쟁 대상 공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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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환경 내용 관련 법령 특성 

제대로 내리지 못해, 뒤따르던 탑
승자들이 차례로 겹치면서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놀이시설 
운영자의 배상책임 인정

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법규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가 인정됨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1급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에서 보행하던 중 자동
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
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배상책임 인정 

-(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법 제21조 제1항 제5호, 
제3항 및 같은 법 (현행)시행
규칙 제9조 [별표2] 제7호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

교통
시설

보행자 
신호기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
도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지
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인정 

-

장애인 콜
택시 -

심한 상지 기능 장애 및 심하지 않
은 하지기능 장애를 가진 장애인
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
으니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자’가 아
니라는 이유로 공단이 신청을 거
부함.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
위에 해당하므로 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6호, 제8호, 제16
조 제1항, 제12항

-(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법 제16조 제7항(현행 제
16조 제9항 참조)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1항, 제46
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
조 제1항 [별표 1], 제28조 
제1항

-장애인 복지법 ‘보행상 장애
가 있는 자’와 교통약자법 ‘보
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는 표
현은 유사하지만 서로 무관한 
요건으로 판단 기준이 다름 

-장애의 정도룰 판단할 근거 
없음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를 고려
하여 이용대상자 범위를 지나
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음  

시외버스,
광역형 
시내버스

저상버스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
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서비스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 주장하였으나 시외버
스나 광역형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사업자에게 저상버스를 제공
할 의무까지 인정하기 어려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
항, 제8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제
공하여야 하는 편의에 저상버
스 도입에 관한 규정 없음 

-고속 주행 구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외버스, 광역형 시내
버스에 바닥이 낮은 저상버스
를 도입하는 것은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

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전동휠체어를 이용자가 버스에 승
차하려다가 버스기사들로부터 휠
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
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
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못한 
채 승차하게 됨. 버스회사는 차별
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음

-민법 제75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6조 제1항 제1호, 제6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항, 제2
항, 제4항

버스기사는 개인차원에서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버스
회사는 교통약자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 

출처: 연구진 정리 



67

제
2
장

생
활
안
전
 관
련
 법
제
도
 현
황
 고
찰

n 침수 안전 판례의 분쟁 대상 공간환경 

침수 안전 분쟁 대상 공간환경은 크게 하구언, 방조제, 호안시설 등 바닷가(하천) 기반시설과 지하차
도 및 주변 하수도시설물, 가로등, 공원 등 도시 내 기반시설·설비이다.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기반시설 및 설비의 하자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한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다. 

공공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이 대상인 만큼 침수 예방조치 및 침수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요구하며, 국가가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 국가에, 시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고 관할구가 관리하는 경우 시에도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면산 판례의 경우 우면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관리되는 공공의 영
조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전 기록으로 볼 때 이례적 폭우로 인한 산사태를 예측하기 불가능한 사
건 사고였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기각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른 판례에서도 자연력과의 경합을 인정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사례들이 있어, 침수 관련 판례는 대상 공간이 공공의 시설인가 여부, 침수의 예방이 
필요한지,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공간환경 내용 관련 법령 특성 

도시

기반
시설

하구언, 방조
제, 호안시설
(하수구 등) 

국가가 축조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하구언과 방조제로 인해 바닷가 주민
들에게 반복적 침수피해 발생하여 국
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국가가 설치하고 지방자치단
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국
가의 배상책임 인정

도시
계획
시설

지하차도 및 하
수도 시설물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및 주변 하
수도시설물의 침수사고로 재산상 손
해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배상책임 인정  

- 연력과의 경합을 인정하여 책
임 50% 제한

도시자연공원

이례적 집중호우로 우면산에 산사태
가 발생하여 토사 및 빗물 등 범람으
로 차량 등이 침수된 사항에 보험자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구
상금을 청구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배상책임 없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우면산을 특별한 공공목적에 
공여되고 있는 공공의 영조물
로 인정하기 어려움

-지방자치단체가 예측 불가능
한 사건 사고였으므로 안전조
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
기 어려움

설비·시설 조명
시설 가로등

집중호우로 가로등안정기가 침수되
어 누전이 발생하였으나 누전 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행인들이 감
전사 또는 감전으로 인한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관할구와 서울특별시
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할구: 민법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서울특별시: 국가배상법 
제6조

관할구는 공무원들의 사용자
로서, 서울특별시는 비용 부담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책임)

출처: 연구진 정리 

[표 2-48] 침수 안전 판례의 분쟁 대상 공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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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 관련 판례 고찰 결과

화재, 범죄, 보행, 침수 안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 및 판례를 도시, 건축물, 시설･설비의 공
간 환경 단위별로 고찰함으로써, 법령 및 기본계획 검토에서 드러나지 않은 현행 법제도의 실질적인 
한계와 안전 관리 주체의 책임 소재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간 환경 위계에 따라 법적 분쟁의 핵심 쟁점과 책임 주체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다
층적인 위험 요소가 중첩되는 공간에서 규정 간의 모순과 법적 책임의 모호함이 두드러지게 관찰되었
다.

n 건축물 공간 환경에서의 책임 강화 및 경계 모호성

건축물 공간(아파트, 숙박시설, 공장 등)은 주로 화재 안전 및 범죄 안전 관련 분쟁의 중심이 되었다. 

시설 관리 주체의 보호 의무 극대화로 정리할 수 있는 화재 안전 판례는 숙박업자, 공장 건물 소유자, 

건설회사 등 시설 관리 영역에 있는 사업자에게 고객이나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높은 수준의 
보호 의무를 요구하며,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시설 관리 주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
정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사적 공간의 공공성 판단 문제로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지하주
차장과 같이 사적 소유이면서도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준공개 공간에서는 범죄 안전 관련 분쟁이 발
생하였다. 이 공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부의 판단(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성 여부)에 따라 달라져, 주취운전이나 무면허운전죄 성립에 대한 법적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함
이 드러났다.

n 도시 공간 환경에서의 공공 영조물 관리 책임 중첩

도시 공간(도로, 하천 기반 시설, 공공시설 등)은 주로 침수 안전과 보행 안전 관련 분쟁의 대상이 되었
다. 공공 기반 시설 관리 주체의 다층적 책임 관련으로 볼 수 있는 침수 안전 관련 판례는 하구언, 방조
제, 지하차도, 가로등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 기반 시설의 하자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었으며, 하위 지자체(관리 주체) 외에 상위 지자체나 국가(설치 또는 비용 부담 
주체)에게도 부진정연대 채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법원은 침
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였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 요구가 인정되는 보행 안전 분야에서는 전철 승강장, 횡단보도 신호
기 등 공공 시설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특히, 지하철과 같
은 위험한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할 주의의무가 
인정되었다.

n 시설･설비 공간 환경에서의 법적 공백 및 기준 불일치

시설･설비 공간(소방 설비, 보행 안전 시설물 등)은 법령의 미비로 인한 책임 소재의 모호성과 규정 간 
충돌 문제가 첨예하게 드러났다. 화재 안전과 관련한 비명시적 시설 관리 책임의 모호성 해소 필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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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화재 안전 관련 시설(소방시설, 방화문 도어클로저)의 관리 부실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한 판례 검토 결과, 해당 시설 유지·관리가 법률이나 소방특별조사 항목에 명시적으로 규정되
지 않았다면 직무상 과실이나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법적 
공백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보행 안전을 위한 다목적 시설 설치 기준의 충돌 판례로서 일반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기준을 위
반하여 설치·관리될 경우, 시설의 하자로 인정되어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부과되었다. 이는 하나의 시
설물이 여러 안전 기준(일반 보행 안전 vs. 교통약자 이동권)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해 안전성이 결여
된 상황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법령과 계획의 추상적인 규정과 달리 판례는 도시, 건축물, 시설·설비 단위별로 다층적 위험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 규제 조치가 결국 규정 간 충돌, 법적 해석의 모호함, 그리고 비명시적 안전 관
리 의무의 범위라는 실질적인 법적 한계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한다. 특히 시설물 관리 주체
에게는 법적 명시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방호조치의무가 부과되는 경향
이 있어, 개별 법제도들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안전 관리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
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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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1) 안전 유형별 법제도 및 판례 고찰 결과 종합

화재, 범죄, 보행, 침수 유형의 안전 강화를 위한 현행 법제도(법령 및 기본계획) 및 판례 고찰 결과, 각 
유형별 안전 조치가 시설물 및 위험 기반 예방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그 이행 체계는 유형별로 분
절되고 파편화되어 있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n 유형별 법제도 구조와 정책적 지향점의 파편화

화재 안전 관련 법령은 피난시설 관리 및 건축 구조･자재 품질 기준 준수와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건축물에 적용되며, 기본계획은 재난취약시설 및 공동주택 등 주거공간의 안전성 
강화와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지향함을 확인하였다. 범죄 안전은 CPTED 건축기준 적용 의
무화와 도시공원 등 공공 공간의 방범 시설 설치에 초점을 맞추며, 기본계획 역시 CPTED의 제도 개선 
및 건축기준 반영 실효성 제고를 주요 목표로 한다. 보행 안전은 교통약자 보호와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안전 시설물 우선 설치를 강조하며, 침수 안전은 특정도시하천유역의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수
립 및 침수 위험 지역 내 건축 허가 제한을 중점으로 한다.

n 법제도 이행 주체의 다층적 분절

법령 적용 주체는 소방청,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지자체로 
나뉘며, 기본계획 또한 각 소관 부처가 독립적으로 수립하고 있어, 안전 유형별 정책이 분절적으로 파
편화되어 있음을 기본계획 수준에서 재확인하였다.

n 판례를 통해 드러난 실질적인 법적 공백

법령과 계획의 추상적인 규정과 달리 판례는 현장의 법적 해석 모호함을 드러낸다.

(보호 의무 및 주의의무의 강화) 화재 판례에서는 숙박업자, 공장 건물 소유자, 건설회사 등 시설 관리 
주체에게 법적 명시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이나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높은 수준의 보호 의무가 
인정되었다. 도시 기반 시설(하천, 가로등) 관리 주체(국가 및 지자체)에게도 침수 위험성에 비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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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엄격하게 심사하였다.

(법적 책임 소재의 모호성) 소방 시설의 전원 차단이나 방화문 도어클로저 미설치와 같이 법률이나 소
방특별조사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법적 공
백이 발생함이 확인되었다.

2) 공간환경 단위의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시사점

법령, 기본계획, 판례를 도시, 건축물, 시설･설비의 공간 단위로 통합 분석한 결과,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은 다음 시사점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n 다층적 위험 요소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 필요

공간 단위 분석 결과, 공동주택, 다중이용업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같은 특정 건축물은 
화재 안전, 범죄 안전, 침수 안전 규정의 적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 위험 중첩 공간임이 확인되었
다. 개별 안전 유형만을 고려한 조치(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창 등)가 다른 유형(화재 시 피난)의 안전을 
저해하는 정책 목표 충돌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단일 안전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다층적 위험 요
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n 법적 안정성 및 정합성 확보를 통한 실효성 제고

판례 고찰을 통해 드러난 법적 기준의 불일치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도로’ 인정 여부 등) 및 비명시적 
주의의무의 범위 모호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설 관리 주체의 방
호조치의무 이행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행정 주체 간의 다층적 책임 중첩 상황에서 법적 분쟁의 일관
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별 법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안전 관리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
을 제고해야 한다.

n 공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전략의 수립

법령들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보행우선구역, 침수 우려 지역 내 건축허가 제한 등 공간의 위험 특성에 
따른 특정 구역 지정 및 관리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획일적인 규제 대신, 도시, 건축물, 시설･설
비 각 위계의 고유한 물리적･이용적 특성 및 위험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최적화된 맞춤형 안전 강화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보행 안전의 경우 시설물 설치 시 보행 약자와 일반 보행자의 
입장이 상충할 수 있다는 점(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기준을 통합한 
시설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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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환경 단위 생활안전 강화 방안 도출의 한계

이러한 법령, 기본계획, 판례 분석은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반이 되지만, 분석 과
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n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 분석의 현실적 제약

화재, 범죄, 보행, 침수 안전 유형에 걸쳐 존재하는 수많은 법령, 기본계획, 그리고 판례는 방대한 양의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구성한다. 이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검토하고 각 조항을 일일이 비교하여 정합성
을 찾아내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비효율적이다.

n 복잡한 법규 간 충돌 및 모호성 체계적 식별의 한계

단순 내용 고찰만으로는 법적 판단의 모호함, 법규 간 충돌 및 위임 문제, 그리고 안전 사각지대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식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판례 검토를 통해 확인된 비명시적 
의무 이행 범위나, 규정 간의 상호 정합성 문제는 인간의 주관적 해석을 넘어선 과학적 분석을 요구한
다.

따라서 분절된 법령과 단편적 조치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법제도의 복잡성과 불일치·모호성
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적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공간환경 단위 통합적 생활안전 강화 방안을 도출하
기 위해서는 인공지능(LLM) 기반의 정합성 분석 메커니즘 개발 및 적용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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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1. 안전 관련 법령 온톨로지 구조화

2. 정합성 분석 메커니즘 개발 및 전문가 검증

3. 소결

생활안전 관련 법령 
정합성 분석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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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관련 법령 온톨로지 구조화

1) 온톨로지 구조화

온톨로지(Ontology)는 특정 지식 영역에서 사용되는 개념, 속성, 그리고 관계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여 
기계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형화된 지식 모델이다. 이는 해당 분야의 지식에 대한 
합의된 뼈대 또는 설계도와 같다. 이러한 지식 정형화는 자원 서술 프레임워크(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41)에 기반하며, 그 핵심 구조는 ‘주어-술어-목적어’ 형태의 트리플 구조
(Triple)이다. 이 트리플 구조는 지식을 최소 단위의 관계로 분해하고 표준화하여 모호함을 없애며, 개
별 정보들을 연결하여 거대한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42)를 형성하는 시맨틱 웹43)의 기술적 
기반이 된다(Decker et al., 2002; Guarino, 1998).

온톨로지는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 간의 계층 구조와 의미적 연결을 활용하여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덕분에 온톨로지는 단순 키워드 검색이 아닌 의미 
기반 탐색(시맨틱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더 나아가, 온톨로지에 정의된 규칙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
실을 도출하는 논리적 추론을 수행하고, 데이터나 규정 간에 모순이나 충돌이 없는지 확인하는 정합
성 검증 능력 또한 제공 가능하다. 온톨로지가 가진 이 능력은 복잡한 데이터 환경에서 정밀하고 체계
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론적 토대가 된다.

온톨로지 기반 분석 기법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의미를 

41)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자원 기술 프레임워크)는 정보를 서로 연결해서 표현하는 구조화된 방식이다. 쉽게 말
해, RDF는 “사물이나 개념을 문장 형태로 설명하는 규칙”이다. 모든 정보는 ‘주어(Subject) - 서술어(Predicate) - 목적어
(Object)’라는 세 부분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세종시는 대한민국에 있다”는 문장은 RDF로 보면 주어는 세종시, 서술어는 ~에 
있다, 목적어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이런 “삼단 구조(트리플)”로 표현하면 컴퓨터가 사람처럼 
관계를 이해하고, 연결된 데이터를 찾아내거나 새로 추론할 수 있다. 

42)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는 여러 정보(사람, 도시, 나라 등)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연결해서 그리는 지도와 같은 것이
다. 개별 데이터를 점(노드)으로, 서로의 관계를 선(엣지)으로 표현해 컴퓨터가 복잡한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세종시는 대한민국에 있다"를 지식 그래프로 나타내면, 하나의 점에는 '세종시', 또 다른 점에는 '대한민국'이 있고, 두 점을 "~에 있
다"라는 선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각 정보와 관계가 그래프 형태로 연결되어 있으면, 관련 정보들을 빠르게 찾거나, 새로운 연결을 
찾아내기 쉬워진다.

43) 시맨틱 웹(Semantic Web)은 인터넷의 정보를 컴퓨터가 ‘뜻’을 이해하며 연결할 수 있게 만든 지능형 웹이다. 지금의 웹이 단순히 
글자나 이미지를 보여주는 수준이라면, 시맨틱 웹은 정보의 ‘의미’와 ‘관계’를 구조화해, 컴퓨터가 스스로 정보를 해석하고 연결한
다. 예를 들어 “세종시는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문장이 구조화되어 있다면, 컴퓨터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도시”라는 사실을 이
해하고, “대한민국의 도시는 무엇이 있나?”라고 할 때 세종시를 포함한 다른 도시 정보를 함께 찾아줄 수 있다. 즉, 시맨틱 웹은 웹을 
사람이 읽는 공간에서, 기계도 이해하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킨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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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분석의 핵심 원리는 지식 표현과 추론에 있으며 먼저 개체와 관계를 트
리플 구조 형태로 구조화하여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고, 이후 온톨로지에 정의된 규칙을 활용하여 데
이터나 규정 간의 충돌 여부나 중복 여부를 체계적으로 식별하는 추론 기반 검증을 수행한다. 온톨로
지 구축에 필요한 시간과 전문 지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비정형 데이터
에서 개념과 관계를 자동 추출하고 온톨로지가 이를 검증·정제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는 하이브리
드 분석 방식 또한 제안되고 있다.

 온톨로지 기술은 그 정확성과 체계성을 바탕으로 법률, 안전, 금융, 의료, 외교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
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는 수많은 규제 조항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온
톨로지로 모델링하여 기업이 규제를 체계적으로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규제 준수 시스템의 핵심 기술
로 사용되었다(Sadiq & Governatori, 2014). 

법률 분야에서 온톨로지는 수많은 규제 조항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를 통해 기업이 복잡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준수하는지를 점검하는 ‘규제 준수(Regulatory 

Compliance)’ 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사용되었다(Sadiq & Governatori, 2014). LKIF(Legal 

Knowledge Interchange Format)와 같은 법률 온톨로지는 법적 개념과 관계를 체계적으로 표현하
여, 법률 문서의 의미 기반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판례와 법령의 연결을 지원하였다(Hoekstra et al., 

2007). 더 나아가 온톨로지는 법률 규칙을 형식 논리로 정의한 뒤 사례에 적용하여, 충돌하는 규정을 
자동으로 식별하거나 의사결정 권고안을 제시하는 등 법률 추론과 규범 정합성 검증에 활용되었다 
(Ashley, 2017). 특히 환경, 건설, 안전과 같이 다양한 규제가 중첩되는 영역에서 규정 간의 충돌, 중
복, 누락을 식별하는 데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Casanovas et al., 2016).

[그림 3-1] The LKIF core ontology 모델의 주요 법적 개념 
출처: Hoekstra, R., Breuker, J., Di Bello, M., & Boer, A. (2007). The lkif core ontology of 

basic legal concepts. LOAIT, 321,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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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공공 외교자료의 상호운용성과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LOD(Linked Open Data)44) 기반
의 온톨로지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45) 특히 ‘국가, 인물, 기관, 사건, 연도’ 등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외
교안보연구소 발간물, 브리핑, 보도자료, 외교일지 등 주요 데이터셋을 연결·발행하는 체계를 마련하
였다46). 이는 약 3,000여 건에 달하는 외교부 싱크탱크의 연구 활동 자료를 LOD로 개방하는 것을 목
표로 품질 관리와 데이터 확장을 병행하고 있다 (외교부, 2022). 활용 측면에서는 이용자가 키워드 기
반 질의를 SPARQL47)로 자동 변환하여 실행할 수 있는 ‘LOD 자료탐색’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48) 데
이터 분포와 추이를 시각적으로 점검하는 ‘외교자료 구축 데이터분석’ 서비스도 지원하여 지식 그래
프 인프라로서의 안정성을 높였다.49)

[그림 3-2] 외교부 온톨로지 클래스 연관도 
출처: 외교부 OPEN DATA. LOD 서비스 소개. https://opendata.mofa.go.kr/lod/introduce.do(검색일: 25.10.16.)

  

이 밖에 의료 분야에서는 질병, 증상, 약물 간의 관계를 표준화된 온톨로지(SNOMED CT, ICD-10 등)

로 구축하여 임상 진단 지원 및 정밀 치료를 지원하였다 (Schulz & Jansen, 2013). 금융 분야에서는 
계좌, 개인, 법인 간의 관계를 지식 그래프로 구축하여 자금 세탁과 같은 이상 금융 거래 패턴을 탐지
하고 위험을 분석하는 데 기여하였다(Li, 2023; Bennett, 2013). 

44) LOD(Linked Open Data)는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서로 연결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방식이다. 기관이나 기업이 각자 
가진 정보를 일정한 구조로 공개하면, 다른 데이터와 쉽게 연결되어 새로운 의미나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종시는 대
한민국에 있다”는 정보가 공개되고, 다른 곳에서 “대한민국은 아시아에 있다”를 공개했다면, LOD는 이를 이어 “세종시는 아시아에 
있다”는 관계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LOD는 데이터를 ‘서로 통하는 언어’로 바꿔, 세상에 흩어진 정보를 하나의 
지식망으로 만들어준다.

45) 외교부 OPEN DATA. LOD 서비스 소개. https://opendata.mofa.go.kr/lod/introduce.do(검색일: 25.10.16.)
46) 외교부 OPEN DATA. LOD 서비스 소개. https://opendata.mofa.go.kr/lod/introduce.do(검색일: 25.10.16.)

47) SPARQL(스파클)은 RDF로 저장된 데이터를 질문하고 찾아내는 언어이다. 쉽게 말해, 여러 개로 연결된 데이터 중에서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컴퓨터가 알아듣게 물어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RDF에 “세종시는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면, 
SPARQL은 “세종시는 어디에 있나요?” 또는 “대한민국에 속한 도시는 무엇인가요?”처럼 조건을 정해 묻는 질의(Query)를 작성해 
그에 맞는 결과를 찾아준다. 우리가 문서를 검색할 때 단어를 입력하듯, SPARQL은 데이터의 ‘의미’ 단위로 질문하여 결과를 정확히 
추출할 수 있게 한다.

48) 외교부 OPEN DATA. 외교부 LOD 자료 탐색. https://opendata.mofa.go.kr/lod/lodFindData.do(검색일: 25.10.16.)
49) 외교부 OPEN DATA. 외교자료 구축 데이터 분석. https://opendata.mofa.go.kr/lod/lodAnalysis.do(검색일: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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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온톨로지 구축 필요성 및 목적

법률 정합성 분석에서 온톨로지는 거대 언어 모델(LLM)과의 결합을 통해 기존의 수동적 분석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적이며 사전 예방적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기술이다. 분석 
도구로서 가장 주목할 점은 ‘탐지’와 ‘검증’을 결합한 이중 분석 체계의 구축이다, 거대 언어 모델
(LLM)이 법률 조문의 복잡한 문맥과 뉘앙스를 파악하여 잠재적 충돌 의심 사례를 광범위하게 ‘탐지’

하는 역할을 한다면, 온톨로지는 법률의 위계, 적용 범위, 효력 관계 등 명확한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LLM이 탐지한 의심 사례가 실제 법리적·구조적 모순에 해당하는지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것이다, 이
처럼 LLM의 유연한 의미 분석 능력과 온톨로지의 엄격한 논리적 추론 능력을 결합함으로써 법률 정합
성 분석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으며, 온톨로지의 명확한 논리 구조는 인공지능 
판단의 설명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n 온톨로지 구축 방법

본 연구에서의 생활안전 법령 온톨로지 구조화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화재, 범죄, 보행, 침수 등 생활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 데이터셋을 수집하였
다. 두 번쨰는 수집된 비정형 법령 텍스트를 인공지능(LLM, 특히 GPT-4o 모델)이 처리할 수 있도록 
온톨로지 기반의 트리플 구조, 즉 ‘주어-서술어-목적어 (SPO)’ 형태로 변환하여 구조화된 지식으로 
전환하였다. 

2) 데이터 수집

n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데이터셋 구축

본 단계는 온톨로지 구조화와 정합성 분석의 기초가 되는 법령 및 행정규칙 데이터셋 구축하였다. 법
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화재, 범죄, 보행, 침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 추출하였다.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화재’, ‘범죄’, ‘침수‘, ’보행‘ 각각의 단어와 함께 ’건축‘, ’도
시‘, ’시설‘, ’교통‘, ’안전’을 각각 쌍으로 입력하여 조문 내용을 총 20회 검색하였다.50) 그 다음 웹 크
롤링을 통해 각 검색 결과(법령명, 조문명)를 추출하였고, 총 463개 법령과 801개 행정규칙 추출하였
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각 조문에 대한 생활안전(화재, 범죄, 침수, 보행)과 관련성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177개 법령과 107개 행정규칙으로 정리하였다.

n 관련 법령 구조화 방식

구조화 방식은 법령 조문의 계층적 구조를 반영하였다. 법령의 구조는 조(條), 항(項), 호(號), 목(⽬), 세
목(細⽬)의 순서로 계층화되어 있다.51) 본 분석에서는 세부 조문 내용을 정합성 분석에 반영될 수 있도

50) 예) 화재 and 건축, 화재 and 도시, 화재 and 시설, 화재 and 교통, 화재 and 안전 ......
51) (제○조) → 항(①, ②, …) → 호(1., 2., …) → 목(가., 나., …) → 세목(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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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항(項)을 최소 단위로 하여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한 조문 내에 여러 항(項)이 존재할 경우, 항(項) 

번호를 키로 두고 본문을 기록하였으며, 각 항(項)에 속하는 세부 호(號)는 배열 형태로 저장하였다. 항
(項)이 존재하지 않고 조문 본문만 있는 경우는 별도로 처리하였고, 항(項)이 없이 조문에 직접 연결된 
호(號)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아래의 표와 같이 법률명, 법령명, 법령약칭, 법령조항번호, 조제목, 법령_번호 / 조번호, 법령조
항코드, 법령조항코드_조/항, 법령위계, 법문내용으로 구조화하여 법령의 조문을 쉽게 식별하고 검
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구축된 데이터셋은 단순히 원문 텍스트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기계가 이해할 수 있
는 구조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조문 내용을 항 단위로 구조화된 형태로 변환된 점에서 의미가 크
며 이는 향후 법령 간 충돌 관계 분석, 법률 온톨로지 구축, 검색·추천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응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자료를 확보하였다.

n 데이터 수집 결과

최종적으로 수집된 법령 및 행정규칙 조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수집되었다. 데이터는 이후 온톨로
지 기반 트리플 구조활를 위하여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형식52)으로 구조화되어 저장하
였다. 구조화된 법령 조문은 조(條), 항(項)으로 구분되어 구조화하였고 항(項)의 하위 항목은 해당 항

52)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자바스크립트 객체 표기법)은 데이터를 쉽게 저장하고 주고받기 위한 단순한 형식이다. 사람
은 읽기 쉽고, 컴퓨터는 처리하기 쉬운 ‘텍스트 기반 구조’로 되어 있다. JSON은 ‘이름(Key)’과 ‘값(Value)’의 쌍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이름": "세종시", "소속국가": "대한민국"}처럼 쓰면, ‘이름’이 ‘세종시’이고 ‘소속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이렇게 JSON은 웹사이트와 서버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 형식으로,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규칙이다.

항목명 정의 역할 작성 기준

법률명 해당 조문이 소속된 최상위 법률명 분석 단위의 기본 그룹핑
「건축물관리법」, 「건축법」 등 원형 
유지

법령명 해당 조문이 위치한 법령 전체명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법령 위계 구분, 조문 출처 식별 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법령약칭 조문을 요약해 표기하는 데 사용되
는 줄임말

병렬 정렬 및 식별 최소화 예: 건물법, 건물법령 등 통일된 약칭

법령조항번호 “제27조제1항” 등 원형 조문번호 분석 단위 조문 고유식별 조문 원문 그대로 수록

조제목 해당 조의 제목 주제 유추 및 시각화용 요약 “정기점검의 실시” 등 원문 기준

법령_번호 / 조번호 조문 내 조 번호 코드 구조 파싱용 정수형 (예: 27)

법령조항코드 3단계 식별코드: 조.항.호구조 기계학습 및 정렬 기준 예: 027.000.003

법령조항코드_조/항 조/항 번호만 추출한 수치 통계, 시각화 등 구조적 분석 정수형 분리 (예: 27, 3)

법령위계 해당 조문이 속한 법령의 위계 권한 분석, 위임 판단 기준 1_법률, 2_시행령, 3_시행규칙 등

법문내용 조문의 전문 분석 판단의 전거(근거) 줄바꿈 포함 원문 전체 수록
출처: 연구진 작성

[표 3-1] 수집 및 전처리 법령 메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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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項) 항목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건축물관리법」 제18조를 예를 들면 조의 내용없이 바로 항으로 시작
되어 조의 항목은 비어 있고, ① 항을 시작으로 ⑥항까지 각 내용이 순차적으로 정리되었다. 호 항목에
서는 내용이 있는 ① 항과 ⑤항의 하위 호의 내용만 표기되며 나머지 항은 비어 있는 것으로 표기된다. 

[조문 원문]

제18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
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2019. 4. 30., 2020. 6. 9., 2021. 3. 16. 개정)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국토안전관리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당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점검자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해당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점검자의 자격, 업무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조화된 조문 (JSON형식)]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

    "조": [],
    "항":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 4. 30., 2020. 6. 9., 2021. 3. 16.>",
      "②": "해당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점검자는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해당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점검자의 자격, 업무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호": {
      "①": [
        "1.「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국토안전관리원",
        "5.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
      "③": [],
      "④": [],
      "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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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으로 수집된 법령과 행정규칙은 다음과 같다. 

        "3.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⑥": []
    },
    "조_호": []
  },

[그림 3-3] 계층적 구조 크롤링 예시(건축물관리법 제18조)
출처: 연구진 작성

법률

건축물관리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에 관한 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
에 관한 규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
정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연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항시설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택법

광산안전법 산림보호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석유광산안전규칙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철도안전법

군형법 소방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
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청원경찰법

도로교통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에 관한 특별법

도로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표 3-2] 분석 대상 법령 목록(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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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신항만건설 촉진법 통신비밀보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아동복지법 하수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영유아보육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건설규칙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
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
정

도시철도법 자연공원법 형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연법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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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
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
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
한 특별법 시행규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출처: 연구진 작성

법령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개발제한구역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표 3-3] 분석 대상 행정규칙 목록(1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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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경찰관사 운영규칙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최저주거기준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공항안전운영기준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친수구역 조성지침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교통영향평가 지침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규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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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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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안전 관련 법령 온톨로지 기반 트리플 구조화

① 트리플 구조화 방법
n 법률 기반 트리플 구조화 지침

본 시스템은 법령 조문을 SPO 구조로 일관되게 변환하기 위해, 시스템 메시지에 역할(role)과 세부 규
칙을 명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few-shot53) 예시를 제공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식을 채택하였다. 

시스템 메시지는 모델을 “법령 조문 구조화 전문가”로 지정하고, 조-항-호 체계를 고려한 변환 원칙 
(조건문·호 연결·개정일 분리·병렬 문장 분해)을 규칙 형태로 고정해 주입한다. 이어서 실제 법령 조문
을 입력으로 한 정답 (JSON) 형식의 예시를 다수 제시하여 모델이 동일 패턴을 귀납적으로 학습하도
록 유도하였다.

Ÿ SPO 구조화 기준 및 항목 구성

본 연구에서 법령 데이터를 온톨로지 형태로 구축하기 위해 적용한 SPO 구조화 기준은 법 조문 내용
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정형화된 지식으로 변환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기준은 법령의 복잡한 문장 
구조를 누락 없이 완전하게 포괄하여 의미를 정확히 추출하며, 동시에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
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법령 항 내의 모든 문장, 절, 구를 SPO 트리플로 빠짐없이 분해하는 완전 포괄 원칙을 따른다. 

이때 병렬로 연결된 내용은 각각 별도의 SPO 항목으로 분리하여 상세하게 표현한다. 주어(S)는 규범
적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식별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해당 관리자" 등 구체적인 
행위 주체나 ‘주택’, ‘상업지역’ 를 포함한다. 서술어(P)는 법규의 핵심적인 의미를 담는 규범적 술어를 
나타내는데, 이는 "하여야 한다"(의무), "할 수 있다"(허용), "아니한다"(금지), "요구한다"(권한) 등 행위
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는 동사나 동사구를 중심으로 기술된다. 목적어(O)는 서술어가 지칭하는 행
위의 대상이나 내용을 규범적 의미를 중심으로 서술하며, "안전진단 실시", "점검 요구", "기관 변경 통
지"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법령 내에 포함된 조건이나 예외 사항은 별도의 '조건 필드'에 완전한 문장으로 분리하여 기술한다. 예
를 들어 "~인 경우", "다만,", "이 경우"와 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 경우"와 같
이 조건이 특정 호를 참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SPO의 호 배열에 직접 연결하여 관계성을 명확히 한다. 

또한, "이 경우", "이에 따라" 등 앞 문장을 지시하는 표현은 문맥을 정확히 복구하여 그 의미를 '조건 
필드'에 반영한다. "요구하거나 ... 의뢰하여 ... 할 수 있다"와 같이 'OR' 또는 'AND' 논리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문장은 의미 단위별로 분해하여 여러 개의 SPO를 생성함으로써, 법규의 모든 의미 요소를 
빠짐없이 구조화한다. "<개정 YYYY. M. D.>"와 같은 개정일 정보는 본문에서 제거하고 별도의 '개정
일 필드'에만 저장하여 텍스트의 정규성을 유지하며, 복수의 개정일이 있을 경우 콤마로 구분한다. 

53) Few-Shot Learning은 사전 훈련된 모델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거나 파인 튜닝하지 않고, 추론 시점에 모델의 컨텍스트 내에 K개
의 작업 시연(컨텍스트와 원하는 완료 예제)을 텍스트 입력으로 조건 부여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이다(Brown et al., 
2020). 쉽게 말하자면 아주 적은 예시만 보고 새로운 일을 학습하는 인공지능 방법이다. 보통 인공지능은 수천 장의 사진이나 문장
을 봐야 제대로 배울 수 있지만, Few-Shot Learning은 몇 개의 예시만으로도 비슷한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운다. 예를 들어, 
세종시 사진 두 장과 서울 사진 두 장만 보여준 뒤 새로운 도시 사진을 보고 “이건 세종시일까, 서울일까?”라고 판단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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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법률명, 조문 제목, 조문 번호, 항 번호, 내용, 개정일, 호, 그리고 SPO의 세부 요소[주어·

서술어·목적어·조건·호]를 포함하는 고정된 스키마를 준수하여 출력의 일관성과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한다.

각 SPO 트리플은 기본적으로 법령명, 조문 제목, 조문 번호, 항 번호를 포함하여 해당 법규의 출처와 
고유 식별자를 명확히 하였다. 법령명은 해당 조문이 속한 법령의 전체 명칭으로, 법률-시행령-시행
규칙 간의 위계를 구분하고 출처를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이 필드에는 공식 명칭을 약칭 없이 그대로 
기입하였다. 조문 제목은 해당 조의 주제를 요약하는 라벨로서, 원문 표기(괄호 포함)를 유지하였다. 

조문 번호와 항 번호는 각각 조와 항 단위의 고유 식별자로, '제○조', '①'과 같은 원형 그대로를 사용
하였다.

SPO 트리플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내용 필드에는 해당 조문(또는 항)의 전문이 줄바꿈과 각주, 개정 표시 등 원문 형식 그대로 기록되어 
해석 및 SPO 추출의 근거 텍스트 역할을 한다. 개정일은 해당 조문(또는 항)의 최신 개정 연월일을 
'YYYY. M. D.' 형식으로 저장하여 법규의 효력 시점 확인 및 버전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복수일
자는 쉼표로 구분하였다. 호 필드는 한 항 내의 세부 요건을 구분하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원형 호 
번호 및 그 내용을 "1. ... 2. ..." 형식으로 원문 순서대로 유지하였다.

구조화된 SPO 트리플 자체는 SPO_순서, 주어(S), 서술어(P), 목적어(O), 조건, SPO_호로 구성되었
다. SPO_순서는 동일 항 내에서 문장별 SPO 구조화의 순서 인덱스로, 항 내 원문 흐름 기준 1부터 증

기준항목 SPO 구조화 기준 예시

완전 포괄 한 항 내 문장·절·구를 누락 없이 SPO 분해
병렬연결은 SPO 다중 항목으로 분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거나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 S: 국토교통부장관, P: 실시할 수 있다, O: 안전진단
→ S: 국토교통부장관, P: 요구할 수 있다, O: 점검

주어(S) 정의 규범 행위의 주체 명확히 식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등
서술어(P) 정의 규범적 술어 중심 (의무, 허용, 금지, 권한 등).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한다” 등
목적어(O) 정의 행위의 대상·내용을 규범 의미 중심으로 서술 “안전진단 실시”, “점검 요구”, “기관 변경 통지” 등

조건 분리 조건·예외 ("~인 경우", "다만,")는 조건 필드에 
완전문장으로 기술

"다만, 긴급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건: "긴급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 연결 원칙 조건이 호를 참조 시, 해당 SPO의 호 배열에 직
접 연결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SPO 호 필드에 해당 조문 호 번호 연결

개정일 관리
"<개정 YYYY. M. D.>"는 본문에서 제거, 개정
일 필드에만 저장 (복수일은 콤마 구분) 본문: "...<개정 2022. 1. 1.>" → 개정일: "2022. 1. 1."

지시어 해석 "이 경우/이에 따라" 등 앞 문장 지시어는 문맥 
복구 후 조건 필드로 반영

"이 경우 안전조치를 즉시 하여야 한다.“
→ SPO: (S: 주체, P: 하여야 한다, O: 안전조치), 조건: "앞 
문장의 상황인 경우"

다중 트리플 구조 OR/AND 처리를 통한 의미 단위별로 분해하여 
복수의 SPO 생성

"A는 B를 요구하거나 C에게 D를 의뢰할 수 있다.“
→ SPO1: (S: A, P: 요구할 수 있다, O: B)
→ SPO2: (S: A, P: 의뢰할 수 있다, O: D, 조건: C에게)

출력 일관성 고정된 스키마(법률명~호, SPO[S·P·O·조건·
호]) 준수

(고정된 데이터 형식 준수)

출처: 연구진 작성

[표 3-4] 트리플 구조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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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주어(S)는 '시장', '허가권자', '건축주' 등 규범 행위의 주체나 대상을 원문 용어 그대로 기
술하여 규범 적용 주체를 식별하였다. 서술어(P)는 ‘통보하여야 한다‘, '정한다'와 같이 행위나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 또는 준동사를 원문 표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이를 통해 규범 유형(의무/금지/허
용 등)을 분류하였다. 목적어(O)는 '건축허가', '안전영향평가 결과' 등 행위의 대상 객체나 개념을 가
능한 한 명사구 단위로 간결히 표기하여 규제 대상을 특정하였다. 조건 필드는 '방재지구에 건축하려
는 경우'와 같이 행위의 조건, 범위, 시점을 나타냈으며, 원문 접속 표현을 보존하여 적용 범위나 예외
사항 해석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SPO_호는 해당 SPO가 귀속되는 호 번호 및 내용을 매핑하였으며, 

호가 없으면 공란 또는 0으로 표기하고, 다수 호 참조 시에는 '1. 단독주택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로 구분하여 명시하였다.

이러한 포괄적이고 정교한 데이터 구성은 법령 텍스트를 기계가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심층적으로 분
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법률 정합성 분석 모델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항목명 정의 역할 작성 기준 예시

법령명
해당 조문이 위치한 법령의 
전체 명칭(필요시 시행령/시
행규칙 포함)

법령 위계 구분 및 출처 식별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식 명칭 그대로 기입. 
약칭 금지. 상위법과 하위
법 구분 명확화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조문 제목 해당 조의 제목 주제 유추·시각화용 요약 라
벨

원문 표기 유지. 괄호 포
함

제2조(정의)

조문 번호 원형 조(條) 번호 분석 단위(조) 고유 식별자 ‘제○조’ 형식 그대로. 의
조(…의2 등) 포함 제2조, 제4조의2

항 번호 원형 항(項) 번호 분석 단위(항) 고유 식별자
원문 기호 유지(①, ② 
…). 아라비아 병기 불필
요(필요시 파생필드)

②, ③

내용 해당 조문(또는 항)의 전문 해석·SPO 추출의 근거 텍
스트

줄바꿈 포함 원문 전체. 
각주·개정표시는 <> 등 원
문 형식 유지

(원문 인용)

개정일 해당 조문(또는 항)의 최신 
개정 연월일

효력 시점 확인 및 버전 관
리

YYYY. M. D.형식. 복수
일자는 쉼표로 모두 기입 2022. 11. 15.

호 원형 호(號) 번호 및 그 내용 항 내부 세부요건 구분 및 
근거

한 항에 다수 호가 있으면 
`1. …

2. …` 형식으로 원문 순
서유지.

SPO_순서 항 내 문장별SPO 구조화 순
서 인덱스

동일 항에서 다문장·다
SPO 정렬

1부터 증가. 항 내 원문 흐
름 기준 1, 2, 3 …

주어(S) 행위 주체/대상(사람·기관·
시설 등)

규범 적용 주체 식별(행위자 
태깅)

원문 용어 그대로. 복수 
주체는 ‘,’로 구분 시장, 허가권자, 건축주

서술어(P) 행위/관계를 나타내는 동사 
또는 준동사

규범 유형 분류(의무/금지/
허용/위임/간주/절차)

원문 표현 중심: ‘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정한다/
본다/준용한다…’

통보하여야 한다, 정한
다

목적어(O) 행위의 대상 객체/개념 규제(의무·허가·신고 등) 대
상 특정

가능한 한 명사구 단위로 
간결히 표기

건축허가, 안전영향평
가 결과

조건 행위의 조건/범위/시점 적용 범위·예외사항 해석
“~하는 경우”, “~에 따
라”, “~까지” 등 원문 접
속표현 보존

방재지구에 건축하려는 
경우

SPO_호
해당 SPO가 귀속되는 호 번
호 및 내용 항 내 SPO-호 매핑

호가 없으면 공란 또는 0. 
다수 호 참조 시 1 ...| 3... 
등  ‘|‘ 로 구분

1. 단독주택 | 2. 공동주
택 | 3.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표 3-5] 트리플 구조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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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Few-shot 예시 구성

Few-shot 학습은 모델을 다시 학습시키지 않고, 입력 지시문 안에 소수의 ‘문제–정답’ 예시를 넣어 모
델이 규칙을 스스로 파악해 새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Song et al., 2022; Brown et 

al., 2020). 많은 라벨 데이터를 만들지 않아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고, 같은 모델이라도 지시문만 바꿔 
분류·추출·요약 등 다양한 업무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예시 수를 늘리면 성능을 안정
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Brown et al., 2020; Guo et al., 2024). 이처럼 Few-shot 학습은 LLM 활용에 
있어 필수적인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온톨로지 기반 법령 트리플 구조 구축과 같은 복
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 가치는 더욱 드러나며 다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첫째, 과제별 대규모 라벨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법령 텍스트로부터 온톨로
지 트리플(주어-술어-목적어)을 추출하는 작업은 매우 전문적이고 섬세한 라벨링이 요구된다. 이는 
방대한 양의 고품질 라벨링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 Few-shot 학습은 소수의 잘 정의된 예
시만으로 모델이 복잡한 법률 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트리플 구조를 추출하는 패턴을 학습하게 함
으로써, 이러한 데이터 희소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둘째, 모델의 빠른 적응성과 유연성을 제공한다. 법령은 자주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므로, 

기존 모델을 새로운 법령에 맞게 지속적으로 재학습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Few-shot 학습은 프
롬프트의 예시만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법령이나 개정된 법규에 대한 트리플 추출 과제에 모델을 신속
하게 적응시킬 수 있게 하여, 시스템 유지보수 및 확장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셋째, 법령 텍스트와 같이 복잡하고 정교한 추론이 필요한 과제에서 모델의 정확도와 일관성을 높인
다. 법령 트리플 추출은 단순히 키워드를 찾는 것을 넘어, 법적 맥락과 조항 간의 논리적 관계를 정확
히 이해해야 한다. Few-shot 학습은 여러 예시를 통해 모델이 법령 특유의 문체, 용어, 그리고 조항 간
의 복잡한 연결 관계를 더 깊이 학습하도록 유도하여, zero-shot이나 one-shot으로는 도출하기 어려
운 높은 품질의 트리플 구조를 생성할 수 있게 한다54). 이는 법률 지식 그래프 구축의 정확성과 실용성
을 극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에 대하여 Few-shot 예시를 구성하였다. 첫째 ‘조건+호 결합형’

이다. 이 유형은 조건과 세부 항목(호)이 결합된 법령 표현 방식이다.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
는 요건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조건이 충족될 경우 어떤 조항이 유효하게 되는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건축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
은 조항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조건부이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각 호'

에 나열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조건이 만족되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어지게 된다.

54) Zero-shot은 예시 없이 자연어 지시만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며 One-shot은 지시문에 더해 단 하나의 완결된 예시(문제–정답 쌍)
를 함께 제시하는 설정임(Brown et al., 2020)

---- 조건+호 결합형 ----

입력: {{
  "법률명": "건축물관리법",
  "조문 제목":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조문 번호": "제14조",
  "항 번호": "①",
  "내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
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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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병렬 행위 분해형‘이다. 이 유형은 하나의 문장 안에 여러 개의 주어-서술어-목적어(SPO) 

쌍이 병렬적으로 나열된 복잡한 문장 구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 행위를 개별적인 SPO로 
분리하도록 한다. 이는 법령의 다중 행위 주체와 그들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건축관리법」 제16조제3항에서 ’안전진단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자료 제
출을 요구하거나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에서 '요구하거나', '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와 같이 연결된 여러 행위를 각각의 SPO로 분해하여 안전진단기관장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호": ["1.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출력: {{
    "법률명": "건축물관리법",
    "조문 제목":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조문 번호": "제14조",
    "항 번호": "①",
    "내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호": ["1.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SPO": [
      {{
        "주어":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서술어": "요구하여야 한다",
        "목적어":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호": [
          "1.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
}}

---- 병렬 행위 분해형 ----

입력: {{
  "법률명": "건축물관리법",
  "조문 제목":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조문 번호": "제16조",
  "항 번호": "③",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거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
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
라 한다)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호": []
}}
출력: {{
    "법률명": "건축물관리법",
    "조문 제목":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조문 번호": "제16조",
    "항 번호": "③",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거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



90

인
공
지
능
 활
용
 주
요
 생
활
안
전
 법
제
도
의
 공
간
환
경
 단
위
 정
합
성
 분
석
 연
구

세 번째는 ’권리·의무 상호작용형‘이다. 이 유형은 서로 다른 주어와 서술어를 가진 행위들이 하나의 
조항 내에서 권리 또는 의무의 상호작용 형태로 나타날 때, 이를 별개의 주어-서술어-목적어로 분리
하여 각 주체가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당사
자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건축관리법」 제18조제5항에서 ’해당 관리자는 지자체장에 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와 같은 조항에서 '관리자 요청'과 '지자체장 통지'라는 서
로 다른 주어와 서술어를 가진 행위를 별도의 SPO로 분리하여, 요청하는 주체와 통지하는 주체의 역
할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였다.

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
라 한다)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호": [],
      "SPO": [
      {{
        "주어": "국토교통부장관",
        "서술어": "요구하거나",
        "목적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조건": "건축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호": [ ]
      }},
      {{
        "주어": "국토교통부장관",
        "서술어": "실시할 수 있다",
        "목적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안전진단",
        "조건": "",
        "호": [ ]
      }},
    ]
}}

---- 권리·의무 상호작용형 ----

입력: {{
  "법률명": "건축물관리법",
  "조문 제목":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조문 번호": "제18조",
  "항 번호": "⑤",
  "내용": "해당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출력: {{
    "법률명": "건축물관리법",
    "조문 제목":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조문 번호": "제18조",
    "항 번호": "⑤",
    "내용": "해당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SPO": [
      {{
        "주어": "해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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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예외·개정일 포함형‘이다. 이 유형은 법령 조항 내에 '다만,'으로 시작하는 예외 조항이 포함
되거나, 하나의 조항에 복수의 개정일 정보가 있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예외 조항은 
본문 내용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복수 개정일은 특정 필드에 저장하여 법령 정보의 정확성과 최
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건축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의 ’관리주체는 매년 관리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1., 2022. 3. 15.]」‘와 같은 조항에서 '다만,' 뒤의 예외 조항을 본문 내용과 분리하여 처리하
고, '[개정 2020. 1. 1., 2022. 3. 15.]'와 같이 나열된 복수의 개정일을 별도의 필드에 저장되도록 한다.

        "서술어": "요청할 수 있다",
        "목적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
        "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호":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
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
        "주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서술어": "알려야 한다",
        "목적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조건":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 [ ]
      }},
    ]
}}

---- 예외·개정일 포함형 ----

입력: {{
  "법률명": "건축물관리법",
    "조문 제목":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 번호": "제11조",
    "항 번호": "①",
    "내용":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4. 30., 2022. 11. 15.>",
    "호": [
      "1.「건축법」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3.「건축법」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
출력: {{
    "법률명": "건축물관리법",
    "조문 제목":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 번호": "제11조",
    "항 번호": "①",
    "내용":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4. 30., 2022. 11. 15.>",
    "개정일": "2019. 4. 30., 2022. 11. 15.",
    "호": [
      "1.「건축법」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3.「건축법」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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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프롬프트 외 추가 기준·참고

온톨로지 기반 트리플 구조화 과정에서는 프롬프트 기반으로만 동작하며 별도의 외부 규범 데이터베
이스나 지침서는 참조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 법령의 통상 표기 관행 (조–항–호 구조)과 일반적인 
SPO 정의를 내부 규칙으로 명문화하여 시스템 메시지에 포함하였다. 즉, 트리플 구조화 과정에서는 
외부 검색이나 도메인 지식 호출 없이, 프롬프트 (역할+규칙+few-shot)만으로 구조화를 수행한다.

Ÿ 형식 일관성 확보

[그림 3-4] 법령 조항 SPO 구축 프레임워크 
출처: 연구진 작성

운영 단계에서는 미리 정의한 JSON 템플릿을 프롬프트에 포함시켜 LLM이 정해진 필드 구조로만 응
답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후단에서는 모델 응답에서 JSON 코드펜스55)를 제거하고 JSON 파싱56)을 

    "SPO": [
      {{
        "주어":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서술어": "제출하여야 한다",
        "목적어":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호": [
        ]
      }},
      {{
        "주어": "건축물",
        "서술어": "그러하지 아니하다.",
        "목적어": "",
        "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 [
          "1.「건축법」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3.「건축법」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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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여, 자유서술형 텍스트가 섞이거나 괄호·쉼표 오류 등으로 JSON 형식이 깨진 응답은 모두 오류
로 로깅하고 파이프라인에서 제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보고서·후처리에 사용하는 결과를 “정상적
으로 파싱 가능한 JSON”으로 제한함으로써 코드펜스·자유서술 혼입 및 형식 오류에 따른 위험을 최
소화하였다.

② 트리플 구조화 시스템 개발
n 입력 수용·세분화(스니펫화)

정제된 크롤링으로 확보된 조–항–호 단위 데이터는 먼저 분석 가능한 스니펫57)으로 세분화된다. 스
니펫(Snippet)은 전체 온톨로지(개념 구조) 중 핵심적인 일부를 짧고 간단하게 보여주는 예시 코드나 
구조의 일부 조각을 의미한다. 보통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형식의 데이터나 
OWL(Web Ontology Language)로 작성된 온톨로지 코드를 설명할 때, 문서 전체를 다 보이지 않고 
일부 트리플(주어–서술어–목적어 구조)이나 클래스 간 관계 정의 부분만 발췌해 보여주는 형태를 말
한다.​ 예를 들어, “세종시는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정보를 온톨로지 스니펫으로 표현하면 다음처럼 보
일 수 있다.

text

<City rdf:about="세종시">
  <locatedIn rdf:resource="대한민국"/>
</City>

상기의 코드가 온톨로지 스니펫이다. 방대한 온톨로지 모델 속에서 특정 개념이나 관계 정의를 예시
로 보여주는 최소 단위의 표현을 스니펫이라고 지칭한다.

이 과정에서는 표나 목록이 상위 문장과 하위 항목의 관계를 유지한 채 재구성되며, 규정적 성격을 가
진 문장만 선별된다. 문장 내 단서 조항이나 예외 조건은 본문과 연결된 형태로 표시해 두되, 이후 단
계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n 문장→SPO 1차 분해

다음으로 각 문장은 규범 표현 패턴을 기준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나누어진다. 시간이나 공간, 

수치, 예외와 같은 조건은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렬 항목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각 호가 상위 술어와 결합해 독립적인 SPO로 확장된다.

55)  JSON 코드펜스는 모델이 “지금부터 JSON 형식의 데이터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내용 앞뒤를 ̀ ``json … ̀ `` 
와 같은 기호 블록으로 감싸는 표시이다. 이 블록은 프로그래밍 도구나 편집기가 JSON만 따로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형식 
태그’ 역할을 하며 SPO 구축 단계에서는 이를 제거하고 내부 JSON만 추출해 사용한다.

56)  JSON 파싱은 JSON이 가진 ‘키(key)–값(value)’ 구조를 컴퓨터가 한 칸씩 정확히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점검하고 분리해 
내는 과정이다. 괄호나 쉼표가 빠지는 등 형식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컴퓨터는 이를 제대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파싱 과정은 JSON 
형식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즉, 파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JSON만이 이후 데이터 처리에 활용될 수 있다.

57) 스니펫은 RDF 트리플 기반 의미 분석을 위해 조문을 최소 의미 단위로 분절한 데이터 조각으로, 예외·목록·인용 맥락을 메타데이터로 보
존해 S–P–O 변환과 규범 정합성 검증에 사용한다(Decker, Mitra, & Melnik, 2002; Hoekstra, Breuker, Di Bello, & Boer, 2007). 



94

인
공
지
능
 활
용
 주
요
 생
활
안
전
 법
제
도
의
 공
간
환
경
 단
위
 정
합
성
 분
석
 연
구

n SPO 정제·표준화

이후에는 추출된 SPO가 표준화 과정을 거친다. 주어와 목적어는 동의어나 약어를 통일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치와 단위는 범위와 허용오차를 포함해 규격화된다. 문맥에 따라 주어가 생략되거나 역
할이 모호한 경우에는 상위 조항을 참조해 명확히 보정하며, “및”이나 “또는”으로 연결된 병렬 표현은 
각각 분리해 독립된 SPO로 만든다. 같은 조항에서 파생된 여러 SPO는 참조 키를 공유하여 맥락을 유
지한다.

n 스키마 검증·중복 병합·출력

마지막으로 생성된 SPO는 스키마58) 검증을 통해 필수 항목의 존재 여부와 조건 값의 규격성을 점검
한다. 중복되거나 표현만 다른 항목은 병합하거나 상호 참조로 묶고, 모든 SPO에는 고유 식별자가 부
여된다. 원본 조–항–호 및 개정 이력과 연결된 상태로 JSON 형식으로 저장되며, 이후 유사도 계산과 
정합성 판단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된다.

③ 트리플 구조화 결과

총 177개 법령과 107개 행정규칙에 대한 트리플(Triple) 구조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총 68,153개 조문에 해당하는 방대한 법률 텍스트가 정형화된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트리플 구
조화의 출력 형식은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으로 고정하여 데이터의 호환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각 JSON 결과는 법률명, 조문 제목, 조문 번호, 항 번호, 본문 내용, 개정일, 그리고 해당 조항
에 포함된 '호' 목록 등 핵심 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구조화된 데이터의 핵심 요소인 SPO 리스트는 각 조항 내에서 추출된 의미 단위를 표현한다. 이 
SPO 리스트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리고 필요에 따라 조건과 관련 호 정보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었
다. 하나의 '항' 내에서 여러 문장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문장 수에 맞춰 복수의 SPO가 순차적으
로 기록되도록 하여, 복잡한 법령 문장도 의미 손실 없이 구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안정적인 구조화는 few-shot 예시 제공과 명확한 출력 형식을 명시하는 프롬프팅 기법을 통
해 달성되었다. 이 기법은 모델이 법령 조문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원하는 형식으로 데이터
를 일관되게 생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항(項) 단위로 세밀하게 나누어진 법령 
조문 전체를 온톨로지 기반의 트리플 형태로 변환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58) 스키마(Schema)는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고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건축 도면이 건물의 구조를 알려주
듯,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어떤 정보가 저장되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정의한다. 예를 들어 ‘도시’와 ‘국가’라는 두 
정보를 다룬다고 하면, 스키마에는 ‘세종시(도시)는 대한민국(국가)에 속한다’처럼 데이터 간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가 포함된다. 이
렇게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가 혼란스럽지 않게 작동하도록 돕는 체계의 기본 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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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

    '조': [],
    '항':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 4. 30., 2020. 6. 9., 2021. 3. 16.>',
      '②': '해당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점검자는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해당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점검자의 자격, 업무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호': {
      '①': [
        '1.「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국토안전관리원',
        '5.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
      '③': [],
      '④': [],
      '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⑥': []
    },
    '조_호': []
  },

▼
 {
    '법률명': '건축물관리법',
    '조문 제목':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조문 번호': '제18조',
    '항 번호': '①',
    '내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 4. 30., 2020. 6. 9., 2021. 3. 16.>',
    '개정일': '2019. 4. 30., 2020. 6. 9., 2021. 3. 16.',
    '호': [
      '1.「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국토안전관리원',
      '5.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SPO': [
      {
        '주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서술어': '지정하여 알려야 한다',
        '목적어': '해당 관리자에게',
        '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호': [
          '1.「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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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토안전관리원',
          '5.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
  },
  {
    '법률명': '건축물관리법',
    '조문 제목':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조문 번호': '제18조',
    '항 번호': '②',
    '내용': '해당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 [],
    'SPO': [
      {
        '주어': '해당 관리자',
        '서술어': '하여야 한다',
        '목적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조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호': []
      }
    ]
  },
  {
    '법률명': '건축물관리법',
    '조문 제목':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조문 번호': '제18조',
    '항 번호': '③',
    '내용':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 [],
    'SPO': [
      {
        '주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서술어': '지정하여야 한다',
        '목적어': '점검책임자를',
        '조건': '',
        '호': []
      },
      {
        '주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서술어': '수행하여야 한다',
        '목적어': '업무를',
        '조건': '',
        '호': []
      }
    ]
  },
  {
    '법률명': '건축물관리법',
    '조문 제목':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조문 번호': '제18조',
    '항 번호': '④',
    '내용': '점검자는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 [],
    'SPO': [
      {
        '주어': '점검자',
        '서술어': '수행하여야 한다',
        '목적어': '그 업무를',
        '조건':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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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
      }
    ]
  },
  {
    '법률명': '건축물관리법',
    '조문 제목':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조문 번호': '제18조',
    '항 번호': '⑤',
    '내용': '해당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SPO': [
      {
        '주어': '해당 관리자',
        '서술어': '요청할 수 있다',
        '목적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
        '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호':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주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서술어': '알려야 한다',
        '목적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조건':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 []
      }
    ]
  },
  {
    '법률명': '건축물관리법',
    '조문 제목':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조문 번호': '제18조',
    '항 번호': '⑥',
    '내용': '점검자의 자격, 업무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 [],
    'SPO': [
      {
        '주어': '대통령령',
        '서술어': '정한다',
        '목적어': '점검자의 자격, 업무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조건': '',
        '호': []
      }
    ]
  },

[그림 3-5] 법령 조항 SPO 구축 예시(건축물관리법 제18조)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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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합성 분석 메커니즘 개발 및 전문가 검증

1) 정합성 진단 모델 구조

정합성 진단 모델은 앞서 구축된 SPO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법령 간 관계를 분석하고, 충돌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모델은 크게 후보군 축소 단계와 정합성 판단 단계로 나뉜다. 먼저, 방대한 
조항 조합 가운데 의미적 관련성이 낮은 쌍을 TF-IDF 기반 어휘 유사도로 1차 걸러낸 뒤, 남은 쌍에 
대해서는 임베딩 기반 의미 유사도를 계산하여 실제 검토할 만한 규모로 압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숫
자와 단위, 동의어와 용어 변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줄이기 위해 정규화된 SPO와 메타데이
터가 함께 활용되었다.

후보군이 도출되면, 모델은 정합성 판단 절차를 적용한다. 동일한 조항 쌍에 대해 규제 대상, 적용 범
위, 입법 목적, 체계적 위치, 문언 해석의 순차적 검토를 수행하여 일관된 단계별 추론을 진행한다. 이
를 통해 각 조항 쌍이 무관계인지, 혹은 충돌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분류한다. 판단 과정에서 사용된 
근거와 논리는 로그 및 요약 형태로 문서화되어 재현성과 운영 확장성을 보장한다.

결과적으로 정합성 진단 모델은 방대한 법령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구조화된 추론 절차를 
통해 충돌 여부를 일관되게 판정하는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법령 간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2) 1단계: 단어 및 의미 유사도 기반 필터링 방법론 개발

n 필터링 방법론의 필요성

법령 간 충돌 탐지 시스템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처리 단계에서 단어 및 의미 유사도 기
반의 필터링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필터링 방법론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다.

첫째, 현재 생활안전 분야의 법령과 행정규칙 조문들은 개별적인 입법 과정을 통해 독립적으로 제정 
및 개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 목표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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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유사하거나 심지어 동일한 규정을 각기 다른 법령 체계 내에 포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둘째, 문제는 이러한 유사 조문들이 서로 다른 법령 안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체와 행위를 규정할 
때 더욱 심화된다. 서로 다른 법령이 동일한 행위에 대해 충돌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동일한 주체에
게 모순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령 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존의 법령 충돌 탐지 방식은 방대한 법령 조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방대한 분석 시간과 자원 소모
를 요구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잠재적 충돌 위험성이 높은 조문 쌍을 사전에 효과적으
로 식별하여 후속 충돌 탐지 및 분석 단계의 대상을 효과적으로 축소하는 필터링 방법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법령 충돌 탐지 과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제 충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필터링 방법론의 핵심적인 이론적 가정은 다음과 같다. SPO 구조를 이루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간의 의미적 및 단어적 유사도가 높을수록 법령 간 충돌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 가정은 법령 조문의 
핵심 내용이 주체(누가, 어떤 것이), 행위(무엇을 하는가), 대상(무엇에 대해)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응
축되어 있으며, 이들 요소의 유사성이 곧 조문 간의 기능적 또는 내용적 유사성을 반영한다는 논리적 
추론에 기반한다.

n 의미 유사도

Ÿ 임베딩 기반59)

의미적 유사도는 Qwen3-Embedding-8B 모델60)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이 모델은 최신 대규모 임
베딩 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단순 어휘적 유사성을 넘어 문맥적 의미까지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동일한 행정 주체를 지칭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적 행위를 변형된 문장으로 서
술하는 경우에도 높은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임베딩 기반 접근은 잠재적 충돌 가능성을 넓
게 포착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의미적 유사도만으로는 실제 법령 적용 시 충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까지 포함할 위험이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

Ÿ TF-IDF 기반61)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TF-IDF 기법을 병행하였다. TF-IDF는 특정 조문 내에서는 자주 등장하

59) 임베딩 기반 의미적 유사도는 인공지능이 문장이나 단어의 ‘뜻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숫자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컴퓨터는 글자를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각 단어나 문장을 ‘임베딩(embedding)’이라는 숫자 배열(벡터)로 바꾼 뒤, 이 벡터들 사이의 거리를 계
산해 의미 차이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 “세종시는 대한민국에 있다”와 “세종시는 한국의 도시다”라는 두 문장은 표현은 다르지만 뜻
이 거의 같으므로 두 벡터는 서로 가깝게 위치한다. 이런 식으로 임베딩은 단어의 모양보다 뜻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검색, 번역, 추천 시스템 등에서 핵심 기술로 활용된다.

60) Qwen3-Embedding-8B는 알리바바클라우드의 Qwen 팀이 만든 “글의 의미를 숫자표현으로 바꿔 주는” 모델로, 검색·추천·분류 
같은 작업에서 비슷한 내용을 잘 찾아내도록 설계되었다. 여러 언어로 된 방대한 문서를 “의미 기반으로” 연결하고 재정렬해 주는 
대규모 의미 검색에 적합한 최신 임베딩 전용 모델이다.

61) TF-IDF는 많은 문서 속에서 어떤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글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TF, 단어 빈도)는 그 글의 
주제를 잘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만, 모든 문서에 공통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IDF, 역문서 빈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세종시는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문장이 여러 문서에 있을 때, ‘세종시’처럼 특정 문서에서만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중요한 키워드
가 되고, ‘대한민국’처럼 대부분의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의 중요도는 낮게 계산된다. 이렇게 TF와 IDF를 함께 사용하면, 글 속에서 
진짜 핵심 주제를 잘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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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전체 법령 집합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단어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법령 특유의 
단어 사용 차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어휘적 차이가 분명한 법령 간에는 낮은 유사도를 부여하여 과탐
지 문제를 줄여준다. 즉, TF-IDF는 임베딩이 포착하지 못하는 실제 텍스트 수준의 구체적 차이를 보
강하는 역할을 한다.

Ÿ 임베딩 + TF-IDF 기반 유사도 측정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임베딩과 TF-IDF를 결합하여 유사도를 산출하였다. 임베딩이 제공하는 
문맥적 의미의 폭넓은 포착력과 TF-IDF의 어휘적 차이 강조 기능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충돌 가능
성이 높은 조문 쌍만 선별할 수 있었다. 유사도 측정은 두 방식에서 산출된 값을 교차 비교하여 일정 
기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만 충돌 후보로 판정하였다. 임계값은 실험적으로 0.5 이상으로 설
정했으며, 주어·서술어·목적어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산한 뒤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론을 선택한 이유는 단일 접근법만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한계(과탐지·누락)를 보
완하기 위함이다. 임베딩은 “넓고 유연한 의미 포착”, TF-IDF는 “정밀한 단어 기반 구분”이라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가지므로,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에서 법령 간 잠재적 충돌 후보를 
정확하게 선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6] Qwen3-Embedding 기반 의미 유사도 필터링 기술
출처: 연구진 작성

이 과정을 통해 약 10만 건의 법령 쌍이 구축되었다. 이는 단어 수준과 의미 수준에서 동시에 높은 유
사도를 보이는 조항들로, 법령 간 충돌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을 추출한 결과이다. 이러한 데이터셋은 
이후 보다 정교한 충돌 판별 모델의 학습 및 검증 단계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실제 법령 해석 과정에서
도 충돌 가능성이 높은 조항들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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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단계: LLM 활용 정합성 판단 방법론 개발

본 방법론은 생활안전 분야 법령·행정규칙의 조문을 항 단위로 구조화한 SPO (주어–서술어–목적어)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법령 간 정합성 (충돌 여부)을 LLM으로 판정하는 절차를 확립한 것이다. 핵
심 구성요소는 ① Reasoning 모델의 채택과 운용, ② 시스템/사용자 프롬프트 기반의 프롬프트 최적
화이다.

n Reasoning 모델 적용 배경과 운용 방식

법령 간의 정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은 단순히 조문들을 분류하는 것을 넘어선다. 이는 법적 문언의 미
묘한 문맥을 비교하고, 각 조항에 내재된 조건을 해석하며, 적용 범위를 면밀히 판단하고, 나아가 실무 
시나리오를 상상하여 법 적용의 실제적 영향을 예측하는 등 복합적인 추론 과정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다. 이러한 고도의 추론 능력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본 방법론은 Reasoning 모델을 도입하였
다.62)63)

또한, Reasoning 모델은 일반적인 언어 생성 모델과는 차별화된 추론형 디코딩 전략64)을 특징으로 
한다. 이 모델은 입력된 정보와 외부 맥락 간의 인과관계 및 제약 조건을 구조화하여 분석함으로써, 단
순한 텍스트 생성에 그치지 않고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었다. 

쉽게 설명하면 인공지능이 단순히 정답을 바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단계별로 생각하고 판단
하는 능력을 학습한 모델이다. 예를 들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사람은 문제를 보고 “무엇이 주어
졌고, 무엇을 구해야 하지?”처럼 여러 단계로 사고한다. Reasoning 모델도 비슷하게, 질문을 받으면 
먼저 여러 해결 방법을 떠올리고(계획), 중간 계산이나 가정을 점검하고(검증),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는(정제) 과정을 거친다. 이런 ‘생각의 순서(Chain of Thought)’를 통해 최종 답을 도출하
기 때문에, 단순한 문장 예측 모델보다 논리적 판단이나 복잡한 문제 해결에 훨씬 강하다. 본 방법론은 
Reasoning 모델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여 법령 정합성 판단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확보하였
다.

첫째, 역할 기반 지시(시스템 레벨)를 통해 모델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였다. 모델에게 "도시환경 내 생
활안전 법령 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법령 전문가"라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단순히 단편적인 정보를 
요약하는 것을 넘어 전문가적 관점에서 심층적인 판단 과정을 수행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모델이 

62) Reasoning 모델: 단순히 다음 단어를 이어 붙이기보다 중간 사고 단계를 스스로 전개하고, 여러 풀이 경로를 비교해 가장 일관된 
답을 선택하는 다단계 문제해결형 LLM을 말한다 (Wei et al., 2022; Wang et al., 2022; Kojima et al., 2022).

63) 초기 분석 모델은 경제성 및 활용성을 고려하여 오픈소스인 QWEN3-32B 모델을 활용하였다. 

64) 추론형 디코딩 전략(Reasoning-based decoding strategy)은 인공지능이 답을 바로 내는 대신, 스스로 생각의 과정을 따라가며 
문장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AI는 입력을 받으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바로 이어 붙이지만 추론형 디코딩은 “이 답이 
왜 맞는가?”를 단계별로 따져본 뒤 결과를 낸다. 예를 들어 “세종시는 왜 행정도시인가?”라는 질문이 주어지면, 단순히 “행정 중심
지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하지 않고, 먼저 “행정기관이 이전된 도시다 → 국가의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 따라서 행정도시로 지정되
었다”처럼 사고 단계를 차근히 따라간다. 이런 방식을 쓰면 AI가 단순 암기가 아닌 논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기반으로 답을 구성하게 
되어, 더 신뢰도 높은 결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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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맥락적 지식을 활용하도록 돕는다.

둘째, 추론 노력도 설정을 통해 모델의 답변이 효율적이면서도 충분한 근거를 포함하도록 조절하였
다. 코드 내에서 reasoning: {effort: "medium"}65)과 같은 설정을 사용함으로써, 모델이 과도하게 장
황한 설명을 늘어놓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한 근거를 중심으로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판단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유도하였다. 

셋째, 출력 규범화를 통해 모델의 답변을 구조화하여 후속 작업의 용이성을 확보하였다. 모델의 답변 
형식을 자유 서술형으로 두지 않고, 최종 결론을 단일 라벨(예: 충돌, 비충돌 등)과 해당 판단에 대한 
근거 서술로 고정하였다. 이러한 규범화된 출력 방식은 판정 결과의 수합 및 통계 분석을 용이하게 하
여, 대규모 법령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 있는 분석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n 프롬프트 최적화(시스템/사용자 프롬프트)

정합성 판단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본 방법론에서는 시스템 프롬프트와 사용자 프롬프트를 상호 보
완적으로 구축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먼저 도시환경의 생활안전 요소 (화재, 범죄, 보행안전, 침수 등)와 법령이 부처별
로 분산되어 생길 수 있는 정합성 문제를 배경으로 제시하여 모델이 사례를 단순 문장 비교가 아니라 
맥락 위에서 해석하도록 유도하였다. 

출력 범주는 “충돌”과 “무관계” 두 가지로만 한정해 다의적 분류를 차단하고, 분석 절차는 ‘핵심 내용 
파악 → 공통점·차이점 도출 → 실무 적용 상황 검토 → 종합 판단’의 순서를 고정하여 대상·범위·목적·

행위를 질서 있게 분리·대응시킬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few-shot 예시를 SPO 관점으로 제공해 충돌 사례와 무관계 사례를 모두 학습시키며, 이를 통
해 모델이 동일 대상·상황에서 양립 불가능한 규정을 충돌로 규정하고, 대상·목적·범위가 괴리된 병렬 
규정을 무관계로 식별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예시는 판단의 초점을 문장 유사성에서 벗어나 의무·금지·허용과 같은 규범 수준의 충돌 여부
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특히 few-shot 예시 구성 시에는 실제 충돌 사례를 포함하여, 연구 맥락
과 직결되는 대표적 예시를 활용함으로써 모델의 학습 효과와 실제성 모두를 확보하였다.

65) reasoning: {effort: "medium"} 설정은 인공지능 모델이 생각하는(추론하는) 깊이와 시간, 즉 ‘사고의 강도’를 조절하는 기능이다. 
쉽게 말해, 모델이 문제를 얼마나 오래 고민할지를 정하는 옵션이다. 이 값은 일반적으로 low, medium, high 중에서 선택되며, 낮
게 설정하면 모델은 빠르게 결론을 내지만 근거가 부족할 수 있고, 높게 설정하면 더 깊은 사고 과정을 거쳐 근거가 풍부한 답을 내놓
는다. 예를 들어 reasoning: {effort: "medium"}으로 설정하면, 모델은 불필요하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핵심적인 논리 
과정을 포함한 균형 잡힌 답변을 생성한다.​ 즉, 이 설정은 모델이 단순히 정답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근거를 제시할지를 제어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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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시스템 프롬프트 예시
출처: 연구진 작성

사용자 프롬프트는 이 시스템 규칙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하기 위한 전달 매체로 기능한다. 비교 대상
인 법령 A·B의 법률명, 조문·항, 개정일과 함께 항 단위 SPO, 조건, 호를 원문 구조 그대로 제시해 모델
이 규범의 적용 요건과 범위를 동시에 검토하게 하고, 최종 출력은 “[pred]: 충돌/무관계”와 “[expl]: 

판단 근거” 형식으로 일관되게 회수되도록 하여 검토·집계·재현성을 높였다.

[그림 3-8] 사용자 프롬프트 예시
출처: 연구진 작성

시스템 프롬프트와 사용자 프롬프트는 정합성 판단에서 각각 생각의 규칙과 사실의 구조를 맡아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다. 이 조합은 세 가지 효과를 낸다. 첫째, 규칙화된 사고 경로가 임의적 해석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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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고, 구조화된 입력이 정보 손실과 편향을 줄이며, 표준화된 출력이 결과 비교와 합산을 쉽게 만들
어 판정의 변동성을 낮춘다. 둘째, 근거가 동일한 틀로 기록되므로 재평가와 외부 검증이 용이해 일관
성·재현성이 확보된다. 셋째, 여러 건의 판정을 자동으로 모으고 통계를 낼 수 있어 집계·감사 가능성
이 높아지고, 정책 보고서·대응 시나리오 업데이트 등 후속 의사결정에 바로 연결된다.

n 공간환경에서의 안전사항 관련 법령 충돌 사항 1차 도출

공간환경의 안전사항을 규율하는 조문을 항 단위 SPO (주어–서술어–목적어) 온톨로지로 정리한 뒤, 

QWEN3-32B 모델을 활용해 도시·건축 관련 13개 법령간 정합성 (충돌 여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
석은 동일하거나 중첩되는 대상·상황에 대해 양립 불가능한 규범적 요구가 부과되는지를 기준으로 충
돌을 판정하도록 설계했다. 사전 단계에서 온톨로지 기반으로 추출된 조문 관계를 후보 집합으로 구
성하고, 모델에는 법률명·조문/항 정보와 함께 각 항의 SPO·조건·호 등 메타데이터를 제공하여 규범 
적용 범위와 의무·금지·허용 관계를 비교·해석하도록 했다.

[그림 3-9] 법령 간 충돌 모델 답변 예시
출처: 연구진 작성

항목 시스템 프롬프트 사용자 프롬프트

역할/목적 해석 기준·절차를 고정해 판단의 일관성 확보 고정된 기준에 맞게 사례 데이터 구조화 입력

판단 축/범주 규범 충돌 여부 중심, 이진 라벨(충돌/무관계) 강제 동일 라벨 체계를 따르도록 입력 정렬

절차/체크리스트 고정 절차+체크리스트 항 단위SPO·조건·호·개정일 제공

예시/앵커링 도메인 Few-shot 제시 입력을 동일 스키마로 맞춰 예시와 직접 비교 가능

출력/스키마 출력 형식[pred]과 근거 서술[expl] 강제 동일 형식의 결과를 제출해 집계·검증 용이

효과/주의 변동성↓, 재현성·감사 가능성↑ 누락 최소화, 집계 용이

출처: 연구진 작성

[표 3-6] 시스템 프롬프트와 사용자 프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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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법령간 충돌 이유 모델 답변 예시
출처: 연구진 작성

이 절차를 통해 후보 약 10,000건에 대해 모델 판정을 수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충돌 256건을 도출하
였다 (충돌 비율 2.56%). 결과는 각 건 별로 충돌/무관계 여부([pred]: )와 판단 근거 서술형식([expl]: 

)으로 정리되어 대상·상황·의무 수준·예외 규정의 관계, 적용 범위의 중첩 여부 등의 법령 간 충돌이 성
립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 3단계: 1차 전문가 검증

n 진단 방법

개발된 법률 정합성 진단 모델의 초기 버전이 실제 법령 충돌을 얼마나 정확하게 탐지하는지 평가하
고, 필요한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1차 전문가 검증을 수행하였다. 전문가 검증은 법학 또
는 건축도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11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들 전문가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이 '충돌'로 도출한 총 256쌍 중에서 각 인당 13-15쌍의 법령 충돌 후보 사례를 무작위로 
선별된 충돌 사례들을 검토하였다(총 157쌍 검토).

각 전문가는 온라인 검토 시스템을 통해 한 쌍의 법령 사례에 대한 모델의 분석 결과를 평가하였다. 검
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각 사례는 단순히 법령 조문 텍스트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
은 상세 정보들을 함께 제공하였다. 첫 번째로 해당 법령 A와 B의 법률명, 조문·항 번호, 그리고 최종 
개정일 정보 등의 법령 메타데이터를 명시하였다. 두 번째로 항 단위 SPO 정보를 제공하였다. 각 법령
의 항 단위로 분해된 SPO(주어-서술어-목적어) 구성 요소, 조문의 적용 조건, 그리고 세부 호(號) 정보
까지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델이 추론한 내용을 제공하였다. 추론 내용은 충돌 여부, 각 법령
의 핵심 내용, 각 법령의 공통점 및 차이점, 실무적 적용 상황 검토 결과, 종합 판단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상세 정보 제공은 전문가들이 단순히 문언의 유사성만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 각 규범의 실질
적인 적용 범위와 의무·금지·허용과 같은 규범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 충돌 여부를 심층
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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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단계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 (분석결과 검토): 전문가는 제시된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예측된 법률 A와 법률 B, 그리고 
LLM(Large Language Model) 기반 분석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두 조문 간의 실제 충돌 여부를 평
가하도록 하였다.

2단계 (검토결과 입력): 검토를 마친 후, 전문가는 온라인 시스템 내의 "검토 결과" 란에서 해당 사례가 
실제로 충돌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True' 또는 'False' 버튼을 클릭하여 그 결과를 입력하도록 하였
다.

3단계 (의견 입력): 마지막으로, 전문가는 두 조문 간의 분석 결과 및 자신의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의
견을 "전문가 코멘트" 란에 자유롭게 작성하여 모델 개선을 위한 정성적 피드백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
도록 하였다.

[그림 3-11] 정합성 분석 모델 1차 전문가 진단을 위한 온라인 툴
출처: 연구진 작성

n 진단 결과

총 157쌍의 사례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이 중 63건은 전문가가 충돌로 인정하여 True Positive로 
분류되었으며 94건은 모델이 충돌로 판단했으나 전문가 판정은 무관계로 귀결되어 False Positive로 
기록되었다. 이에 따른 정밀도는 0.401 (= 63 / (63+94))로 산출되었다. 이 수치는 유사도 기반 후보 
추출과 규범적 충돌성 판정 간에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특히 적용 요건 해석이 판정 결과에 결정
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 의견의 주요 사유를 집계하면 다음과 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첫째, 법령의 적용 범위, 대상, 절차, 시점이 서로 달라 실제로는 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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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두 법률의 입법 취지나 목적 자체가 달라 병렬 준수 또는 보완적 관계로 해석된다는 판단이 26%

로 나타났다. 

셋째, 법률적으로는 충돌로 볼 수 없지만 현장 운영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11%를 
차지했다. 

이러한 코멘트 분포는 표면적 문장 유사성과 규범 적용의 실제 충돌성 사이에 구조적 차이가 있음을 
뒷받침하며, 같은 문구라도 대상·범위·목적·절차·시점이 어긋나면 충돌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5) 4단계: 1차 정합성 진단 모델 수정 보완 및 분석 결과

1차 분석 (Qwen3)과 전문가 1차 검증에서 충돌로 분류되었던 63건을 대상으로 분석 절차와 진단 모
델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그 첫 번째로 전문가 검증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비충돌 유형을 few-shot 반례 예시로 추가하
였다. 초기 모델은 충돌 여부를 단순히 텍스트 상의 유사성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실제로는 적용 범위·

대상·절차·시점이 달라 충돌로 보기 어려운 사례까지 충돌로 판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예시에는 단순히 법령 구조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범위가 달라 병렬적 관계에 불과하
다”, “입법 목적이 달라 충돌이 아니다”, “의무 조항과 절차 조항은 보완적이다” 와 같은 전문가 코멘트
를 그대로 반영하여, 모델이 충돌이 아닌 이유까지 함께 학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 텍스
트 유사성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가의 해석 논리를 내재화하여 무관계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 Qwen3 모델을 OpenAI의 최신 추론 특화 모델인 ‘o3 Reasoning 모델’로 교체 활용하였
다.66) 이를 통해서 단순 분류가 아닌 단계적 논리 전개(충돌 정의 명시 → 적용 범위·목적·문언·체계 순 
검토 → 결론 및 근거 요약)가 보다 심층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CoT 유도 방식 (Qwen3)이 
프롬프트에 크게 의존하고 일관성 면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과 달리 o3는 별도의 유도 없이도 체계적
인 추론 과정을 수행할 수 있어 충돌 여부를 보다 안정적이고 재현성 있게 판정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이 보완된 진단 모델을 63건에 재적용한 결과, 모든 사례 (63/63)에 대해 ‘무관계 (비충돌)’로 
판정되었다. 

66) ‘o3 Reasoning Model’은 답변을 내리기 전에 더 오래 ‘생각’하도록 강화학습된 추론형 디코딩을 사용해 복잡한 과제(코딩·수학·과
학·시각 분석)를 다단계로 해결하도록 설계되어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까지 사고 과정에 통합해 차트·그래프 등 시각 정보를 근거
로 판단하며, 공개 벤치마크에서 최고 수준 성능을 보인다 ( OpenAI, 2025). o3는 문제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가설을 세우고 검증
하면서 해결책을 찾는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만나면 단순 계산 대신 “주어진 조건은 무엇인가 → 어떤 식이 필요한가 → 결과를 
검산하자”처럼 스스로 사고의 단계를 거친다. 또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나 표 같은 시각 자료까지 함께 분석할 수 있어, 복잡한 과
학, 수학, 코딩 문제에서도 사람 수준의 판단력을 보인다. 즉, o3 모델은 AI가 ‘생각의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판단하는 시대를 
여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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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단계: 2차 전문가 진단 

앞서 수정된 방법론으로 재적용한 63건이 모두 비충돌로 판정되면서 실제 비충돌로 판단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2차 진단을 수행하였다.

  
n 진단 방법

1차 전문가 검증을 통해 초기 분석 모델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진 후, 초기 분석 모델과 1차 보완 분
석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고 최종적으로 더 정확한 모델을 선정하기 위한 2차 전문가 검증을 수행하였
다.

이 단계에서는 1차 진단에 참여했던 전문가 중 9명이 다시 참여하여 총 63쌍의 법령 충돌 후보 사례에 
대한 두 모델의 분석 결과를 비교 진단하였다. 이 과정의 주요 목적은 각 분석 모델이 도출한 결과를 
직접 비교 평가함으로써 어느 모델이 법령 정합성 판단에 있어 더 높은 정확도와 신뢰성을 제공하는
지 판별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었다.

비교 진단은 다음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 (비교 진단): 전문가는 동일한 한 쌍의 법령 사례에 대해 초기 분석 모델과 1차 보완 분석 모델이 
각각 도출한 분석 내용을 동시에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모델이 제시한 충돌 여부 판단 및 그 근
거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였다.

2단계 (검토결과 입력): 검토를 마친 전문가는 온라인 시스템 내의 "검토 결과" 란에서 '초기 모델' 또
는 '보완 모델' 중 어떤 모델의 분석 결과가 더 정확하다고 판단하는지 선택하여 입력하였다. 이는 두 
모델의 상대적 성능에 대한 정량적 평가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3단계 (의견 입력): 마지막으로, 전문가는 두 모델의 비교 검토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추가적인 
개선 제안을 "전문가 코멘트" 란에 자유롭게 작성하였다. 이러한 정성적 피드백은 각 모델의 강점과 약
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모델 고도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 2차 전문가 검증을 통해 본 연구는 초기 개발 모델과 개선된 모델 간의 성능 우위를 명확히 하고 법
령 정합성 진단 모델의 최종 버전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근거와 전문가적 통찰을 확보하였다.

n 진단 결과

2차 전문가 검증의 결과, 총 63쌍의 법령 충돌 후보 사례 중 60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무관계(비
충돌)'라는 판단에 동의하였다. 이는 1차 진단 단계에서 모델이 과도하게 많은 사례를 '충돌'로 판정했
던 과탐지 문제(충돌 과대판정)가 2차 보완 모델에서 크게 완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나머지 3건에 대해
서는 '추가 검토 필요'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여전히 충돌 가능성이 있거나 모델의 판단 맥락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1항(법률 A)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제1항(법률 B)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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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되지는 않는 것으로 진단하였지만 법률A에서의 “건축행위”는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법률B에서의 “건설공사 시행과정”은 건설공사의 기본구상~유
지관리까지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지만 1차 2차 진단 모델 모두 이 두 용어의 의
미를 유사한 것으로 한동하여 분석된 점을 지적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법률 A)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
7항(법률 B)은 서로 목적 자체가 다르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지자체의 개입이 서로 상반된 방향에서 이
루어 질 수 있어, 법령 A에도 불구하고 법령B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고려하
여야 하는 실질적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두 법령은 충돌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았다.

「건축법」 제23조제2항(법률 A)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제3항(법률 B)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기술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두 의무 중 
우선순위가 지정되거나 절차적 순서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충돌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으로 진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충돌 유형에 대한 반례 중심의 few-shot 학습 (즉, 적은 수의 예시를 통해 '이런 경우
는 충돌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델에게 가르치는 방식)과 reasoning 기반의 단계적 판단 (모델이 단순 
분류가 아닌 논리적 추론 과정을 거쳐 판단하는 방식) 전략이 모델의 정밀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모델이 실제로는 충돌하지 않는 조문 쌍을 정확하게 식별
하는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법령 충돌 탐지 시스템의 전체적인 신뢰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7) 최종 프레임워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법률 정합성 진단 모델의 최종 프레임워크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전처리, 지능적
인 후보군 선별, 그리고 고도화된 LLM 기반 추론을 통해 생활안전 관련 법령 간의 복잡한 정합성을 효
과적으로 진단하고, 잠재적 충돌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모델의 최종 프레임워크는 법령 텍스트 수집부터 최종 정합성 판정까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일
련의 흐름으로 구성된다. 이 프레임워크는 크게 ① 데이터 전처리 및 온톨로지 기반 SPO 구조화, ② 
후보군 생성(필터링), ③ LLM 기반 정합성 판정의 세 가지 핵심 단계로 나뉜다.

n 데이터 전처리 및 온톨로지 기반 SPO 구조화

가장 먼저, 방대한 법령 텍스트를 수집한 후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정규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과정
에서 법령 텍스트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일관된 형식으로 통일한다.

이후, 정규화된 법령 텍스트는 온톨로지 기반 SPO(Subject-Predicate-Object) 구조화 단계로 이어
진다. 이 단계에서는 법령 조문이 가지는 고유의 계층 구조, 즉 '조–항–호'의 관계를 온전히 보존한 상
태로 각 조문을 정밀하게 분해하고 정리한다. SPO 구조화 과정은 법률 도메인의 특정 용어, 개념, 그
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한 온톨로지 지식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온톨로지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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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된 스키마에 따라 법령 텍스트에서 '주체'에 해당하는 용어(예: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주'), '행위'

를 나타내는 동사구(예: '허가한다', '제한한다'), 그리고 '객체'에 해당하는 명사구(예: '건축물', '도시
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추출하고 분류한다.

각 항 단위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뿐만 아니라 해당 조문의 적용 조건, 세부 호(號) 정보, 그리고 개정
일 정보를 포함하는 표준화된 구조화 스키마에 데이터를 적재한다. 이 스키마는 법령 조문의 의미를 
누락 없이 분해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모델이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여 문장을 구조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few-shot 예시(소수의 학습 예시)와 고정된 출력 형식을 활용하였다. 이는 모델이 자율
적으로 텍스트를 파싱하더라도 그 결과가 항상 동일한 규칙과 형태로 나타나도록 보장하여, 후속 단
계에서의 분석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온톨로지 기반의 접근은 단순히 문법적 구조를 넘어 법률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여 SPO 요소를 보다 정확하고 의미 있게 추출하는 데 기여한다.

n 후보군 생성 (필터링)

구조화된 법령 항들은 "유사할수록 충돌 확률이 높다"는 핵심 가정 하에 잠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후
보 쌍을 선별하는 필터링 단계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는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유사도 측정 기법을 결
합하여 활용한다.

임베딩 기반 의미 유사도: Qwen3-Embedding-8B 모델을 사용하여 조문 간의 문맥적이고 의미론적
인 유사성을 평가한다. 이는 어휘적 표현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유사한 경우를 폭넓게 포착
한다.

TF-IDF 기반 단어 유사도: 법령 텍스트의 어휘적 특징을 반영하여 특정 조문에 중요하게 사용된 핵심 
단어의 일치도를 평가한다. 이는 임베딩이 간과할 수 있는 미묘한 어휘적 차이를 감지하여 과탐지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 유사도 측정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각각 분리하여 비교함으로써 규범의 핵심 축(주체-

행위-객체)에서 가까운 항들만을 효율적으로 압축하여 후보 쌍으로 생성한다. 이렇게 선별된 약 10만 
쌍의 후보군은 다음 단계인 정합성 판단의 입력으로 전달된다.

n LLM 기반 법률 조문 간 정합성 판정

필터링을 통해 선별된 후보군에 대해 O3 Reasoning 모델을 활용한 최종 정합성 판정을 수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모델의 판단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일관된 고도의 추론을 유도하기 위해 시스템 프롬프트
와 사용자 프롬프트를 상호 보완적으로 제시한다.

시스템 프롬프트 (System Prompt): 모델을 "도시환경 내 생활안전 법령 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법령 
전문가"로 설정하는 역할 지시, 법령 충돌을 판단할 관계 범주(예: 의무, 금지, 허용 등), 분석 절차, 그
리고 판단의 예시를 포함하여 모델의 추론 방향과 관점을 명확히 제시한다. 또한, reasoning: {effort: 

"medium"}과 같은 설정을 통해 과도한 장황함 없이 근거 중심의 판단을 유도한다.

사용자 프롬프트 (User Prompt): 판정 대상인 법령 A와 B의 메타데이터(법률명, 조문·항, 개정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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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항 단위로 구조화된 SPO, 조건, 호 원문 텍스트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모델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
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한다.

O3 모델은 이러한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법령 조문의 대상, 범위, 목적, 행위 등의 핵심 요소를 분리하
여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추론한다. 최종 판단 결과는 [pred]: 충돌/무관계 (판정 라벨)와 [expl]: 판단 
근거 (근거 서술)의 단일 규격으로 반환된다. 이처럼 규격화된 출력 형식은 판정 결과의 수합 및 통계 
분석을 용이하게 하며, 전문가 검증 시에도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3-12] 법령 정합성 진단 프레임워크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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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앞서 2장을 통해서 기존 생활안전 법제는 화재·범죄·보행·침수 등 유형별로 분절되어 동일 공간에서 
안전 사각지대, 책임 불명확, 법규 충돌·분쟁 등의 한계점, 또한 방대한 법·계획·판례를 수작업으로 체
계 분석하기는 비효율적이며, 규정·기준의 모호성과 주관적 해석 때문에 본질적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3장에서는 인공지능(LLM) 기반의 법령 정합성 분석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기존 접
근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1) 인공지능 기반 법령 구조화 및 정합성 분석 메커니즘의 주요 성과

n 복잡한 법령 텍스트의 온톨로지 기반 구조화 및 LLM 활용 SPO 추출의 효율성

자연어 형태로 존재하는 방대한 생활안전 법령 조문을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트리플
(SPO: 주어-서술어-목적어) 구조로 정형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GPT-4o 모델을 활용하여 법령 조항
을 항(項) 단위로 분석하고 SPO 구조로 자동 변환함으로써, 수작업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177개 법령
과 107개 행정규칙, 총 68,153개 조문의 트리플 구조화를 신속하고 일관되게 완료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구조화된 데이터는 법령 간 충돌 관계 분석뿐만 아니라 향후 온톨로지 기반 지식 그래프 구축 및 검
색·추천 시스템 개발의 기반 자료로서 그 의미가 크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 구축한 SPO 구조는 법령 지식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
만, 복잡한 법적 개념과 관계를 심층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온톨로지 고도화가 필요하
다. 특히 조건부 규정의 적용 관계, 개정일 등 시간적 변화,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에 이르
는 다층적 위계와 같은 복합 논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념 체계와 관계 모델을 확장해야 한
다. 이를 통해 법령의 맥락성, 적용 범위, 예외 규정 등을 보다 풍부하게 포착하고, 고도화된 추론과 근
거 제시가 가능한 지식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n 다단계 정합성 분석 메커니즘을 통한 효율적 후보군 선별 및 심층적 판단

법령 간 잠재적 충돌 가능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탐지하기 위해 2단계 정합성 분석 메커니즘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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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였다. 1단계에서는 단어 및 의미 유사도 기반의 하이브리드 필터링을 적용하여, 수억 건에 달하는 
법령 쌍 가운데 의미적·어휘적 유사도가 높은 약 10만 건의 후보군으로 압축하였다. 이때 
Qwen3-Embedding-8B의 문맥 의미 반영 기술과 TF-IDF의 어휘 차이 강조 효과를 결합함으로써, 

표현 방식이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행위나 주체를 지칭하는 조문을 정밀하게 포착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탐색 공간을 대폭 축소하여 이후의 심층 판단 단계에 필요한 계산 자원을 절감하는 동
시에, 누락 위험을 최소화하는 균형을 확보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선별된 후보군에 대해 o3 계열의 추론형 모델을 활용한 정합성 판단을 수행
하였다. 모델에는 ‘법령 전문가’ 역할을 부여하고, 법적 문언의 맥락 비교, 조건 해석, 적용 범위 판단, 

실무 시나리오 상상 등의 과정을 결합한 다각적 추론을 요구하였다. 출력 형식은 ‘충돌’ 또는 ‘무관계’

의 단일 라벨과 간결한 근거 서술로 규범화하였으며, 이는 판정 결과의 수합과 통계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검토·감사의 추적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본 메커니즘은 대규모 후보 탐색의 
효율성과 법률 해석의 심층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운용 가능한 절차로 기능하며 후속 정책 판단과 정합
성 개선 작업의 실증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n 전문가 검증 기반의 모델 고도화 및 신뢰도 향상 

개발한 진단 모델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법학 및 도시건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진단·검증을 수행하였다. 1차 검증에서 드러난 과탐지(False Positive) 문제는 전문가 코멘트를 체계
적으로 분석하여 원인을 ‘적용 범위·대상·절차·시점의 차이’, ‘입법 목적의 상이’, ‘실무적 조정 필요’

로 정리하고, 이를 반례 예시(few-shot counter-examples)로 프롬프트에 직접 편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아울러 추론 특화 모델(o3)로 엔진을 교체하고, 문언 맥락 비교–조건 해석–적용 범위 판
단–실무 시나리오 검토를 결합한 다단계 추론을 요구하도록 판정 지침을 재설계하였다. 출력 형식은 
‘충돌/무관계’ 단일 라벨과 간결한 근거 서술을 의무화하여 수합과 통계 처리, 사후 감사 가능성을 높
였다.

이와 같은 반복 보완 루프를 통해 정밀도와 판별 일관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약 
6억 건의 법령 쌍 후보 가운데 67건의 유의미한 충돌 쌍을 도출하였다. 이는 LLM 기반 정합성 분석이 
대규모 후보 압축과 심층 법률 해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와 사례 
축적형 학습(반례 확장, 판정 가이드라인 고도화)의 견고한 출발점이 되었다.

2) LLM 활용 정합성 분석방법의 강점 및 확장 가능성

n 방대한 법령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의 효율성 극대화

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한 규모의 법령 데이터를 단기간 내에 정형화하고, 수많은 법령 쌍을 비교 분석
하여 잠재적 충돌 후보군을 선별하며, 최종적으로 정교한 판단을 도출하는 전 과정의 효율성을 획기
적으로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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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법적 판단의 객관성 및 일관성 확보

'법령 전문가' 역할 부여, 프롬프트 최적화, 그리고 정형화된 출력 형식을 통해 법적 문언의 문맥적 의
미와 복합적 조건까지 반영한 추론형 판단을 유도함으로써, 기존 전문가 판단의 주관성 및 일관성 문
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고 정밀도를 높일 수 있었다.

n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정보 제공

본 연구는 단순히 충돌 여부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충돌의 대상(기준·의무·절차), 발생 공간(도시·

건축물·설비), 내용적 원인(규정 모순·적용 불명확·위계 충돌·범위 중첩)을 다단계 위계로 체계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사례별 맥락과 적용 경계를 명확히 드러내어 정책 목표의 미조율, 기술 표준
의 파편화, 법규 위계의 혼선, 적용 관계의 불명확성 등 정합성 저하의 근본 원인을 심층적으로 진단하
였다. 이로써 정책 목표 미조율, 기술 표준 파편화, 법규 위계 혼선, 적용 관계 불명확성 등 법령 간 정
합성 문제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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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향후 법령 지식 시스템 및 입법 지원 도구로의 확장 가능성

본 연구에서 구축한 온톨로지 기반 SPO 구조화 데이터셋은 법령 간 충돌 관계 분석을 넘어, 법령 지식 
그래프 구축과 지능형 검색·추천 시스템 개발, 그리고 신규 제·개정 단계에서의 ‘충돌 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한다. 이는 제2장에서 지적한 분절적 생활안전 정책의 한계를 보
완하여 공간유형(도시·건축물·설비)별로 통합적 안전 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실질적 기
여가 가능하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 정합성 분석은 다음 장에서 제시할 ‘공간환경 단위 법령 개선방향’ 및 주요 제도
개선 과제의 도출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충돌의 대상·공간·내용 원인을 다층 구조로 분해
한 분석 결과는 우선 개선 영역의 식별, 위임·인용 관리의 정비, 기술 기준의 교차 동기화와 같은 실행 
가능한 개선 해법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법률의 기초적인 온톨로지를 토대로 운용 가능성을 입증한 단계에 해당하므로, 조건·

시점·위계 관계를 정밀 반영하는 개념 체계 확장, 개정 이력과 효력 발생 시점을 추적하는 시간적 온톨
로지, 표준·고시 간 인용 정합성 검증 등 다층적 고도화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범용 LLM은 추론 능력은 우수하지만, 건축·도시 분야처럼 표현 방식이 복잡
하고 용어가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특수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도메인 맞춤형 특수 LLM이 필요하지만, 고품질 데이터 부족과 사용자 규모의 제한으로 
인해 대규모 특화 모델 개발은 현실적으로 지속성이 낮다. 따라서 당장은 데이터 표현 형식을 정리하
고, 모델 출력에 대한 검증·오류 감지 체계를 강화하며, 전문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
로 범용 LLM의 한계를 보완하는 전략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발전 방향이다.

더불어 데이터 품질관리와 판정 근거의 축적·재학습 체계, 버전 관리와 공개 API 기반의 활용 생태계 
조성이 병행된다면 법령 지식 시스템과 입법 지원 도구로의 확장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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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결과 개요

생활안전 관련 법령의 충돌 사항을 효율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총 284개의 관련 법령
을 대상으로 SPO(Subject-Predicate-Object) 구조화를 진행하였다. 이 구조화 과정을 통해 생성된 
전체 법령 조항 간의 가능한 조합 쌍은 약 6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수의 모든 조합을 직접적으로 판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매우 비효
율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분석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미 
유사도 및 범주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다단계 필터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 필터링 과정을 통해 
전체 6억 건의 법령 조항 쌍 중에서 잠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약 10만 쌍의 후보군을 선별하였다. 이
는 전체 조항 쌍의 약 0.016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최종적으로, 이 필터링을 거쳐 선별된 약 10만 쌍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O3 모델을 활용한 정합성 판
정을 수행하였다. O3 모델은 앞서 설명한 추론형 디코딩 전략을 기반으로 각 조항 쌍의 충돌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총 67건의 실제 충돌 쌍이 도출되었다. 이는 필터링을 통해 추출된 10

만 쌍의 후보군 중에서 약 0.067%가 실제 충돌로 판정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방대한 법령 데이터 내에서 효율적인 필터링과 정밀한 추론 모
델을 결합함으로써, 실질적인 법령 충돌 사례를 성공적으로 탐지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n 생활안전 관련 법적 충돌 분석 결과

도출된 67쌍의 생활안전 분야(화재, 범죄, 침수, 보행안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하여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화재 관련 법령에서 8쌍, 침수 관련 법령에서 2쌍, 범죄 관련 법령에서 3쌍, 그리고 보행
안전 관련 법령에서 4쌍의 충돌이 확인되었다. 

화재, 범죄, 침수, 보행안전 이외의 '기타 안전' 분야에서 39쌍의 충돌되는 법령이 가장 많이 도출되었
으며, 안전과 관련 없는 충돌 사례에서도 11쌍으로 나타났다. '기타 안전' 분야는 교통, 시설, 환경, 위
생, 금융, 산림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안전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기 설정한 특정 생활안전 분야 외의 영역에서 충돌 사례가 다수 도출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로 판단된다. 최초 화재, 범죄, 침수, 보행안전과 관련한 법령 조문을 수집하고 연구자가 해당 분야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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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을 1차적으로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대상 법령 조문을 광범위하게 설정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이는 모델이 초기 설정 범주를 넘어선 잠재적 충돌까지 탐지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특정 생
활안전 분야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필터링 또는 범주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n 충돌 법령 유형별 특성 분석

도출된 67쌍의 충돌 법령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① 관련 공간 및 설비, ② 충돌 대상, 

③ 내용 측면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관련 공간 및 설비 측면에서는 충돌이 발생하는 법적 규제가 적용되는 특정 공간적 범위나 관련 설비
에 대하여 분류하고 이에 대한 특성 살펴보았다. 충돌 대상 측면에서는 법령 충돌이 발생하는 핵심 규
범 대상(예: 사람, 시설물, 행위)을 파악하였다. 충돌 내용 측면에서는 두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서 모순되거나 상호 배타적인지(예: 의무 주체의 상이함, 규제 기준의 불일치)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충돌 법령 쌍의 분석 결과에 대한 전체 내용을 검토하여 각 항목별 내용을 단순
화하고 유형화하였다. 또한, 각 항목별 유형을 3단계 위계로 설정하여 세부적인 분류를 가능하게 하였
다. 최종적으로 각 항목별 유형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네트워크 그래프를 작성하였
으며, 이를 통해 충돌되는 법령들의 특성과 상호 연관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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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 및 설비에 대한 특성 분석

법령 간 정합성 또는 충돌 문제를 '공간적 대상'의 정확한 장소적 위계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규율 대상의 성격을 ① 도시, ② 건축, ③ 설비로 일관되게 구분하는 기준을 확립하였다. 이 기준
은 법령 간 충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유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총 67쌍의 충돌되는 법령 정합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 및 설비에 대하여 3단계 위계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 중 가장 상위 개념이자 법령 규율의 물리적 대상이 되는 3개의 대분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도시: 개별 대지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적인 계획 및 지정 체계가 본질인 대상을 의미한다. 법령 충돌
의 원인이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특정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공공 기반시설의 기능 및 
배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때 '도시'로 판정하였다. 이는 주로 도시 전체 또는 특정 구역에 대한 계획
적, 공간적 규제에 해당한다.

건축: 「건축법」상 용도별로 구분되는 개별 인공 구조물을 지칭하였다. 충돌의 원인이 특정 건물의 신
축, 용도 변경, 내부 구조, 하자 발생 등 건물 자체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때 '건축'으로 분류하
였다. 이는 단일 건축물의 건설, 사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법적 쟁점을 포함한다.

설비: 도시나 건축물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구체적인 부품, 장치, 또는 부속 시설을 의미한다. 

법령 충돌의 원인이 특정 설비의 기술적 사양, 설치 방법, 성능 기준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때 '설비'

로 분류하였다. 이는 냉난방 장치, 소방 시설, 전기 설비 등과 같은 미시적 수준의 규제 충돌을 다룬다.

위계 분류 항목 정의 및 기준 예시

대분류

도시

개별 건축물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적 공간 단위 또는 도
시를 구성하는 기반 인프라. 충돌의 원인이 특정 용도
지역, 도시계획, 광역 교통망 등 도시적 차원의 계획이
나 기능과 직접 관련될 때 분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특정용
도구역

건축물
「건축법」상 용도별로 구분되는 개별 인공 구조물. 충돌
의 원인이 특정 건물의 신축, 용도, 내부 구조, 하자 등 
건물 자체의 문제와 직접 관련될 때 분류

주거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산
업용 건축물

[표 4-1] 관련 공간 및 설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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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공간에서의 법령 충돌

Ÿ 도시 유형의 법령 충돌은 개별 건축물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적 공간에서 발생하며 분석 결과, 
도시 대분류와 직접 연결된 중분류 중 충돌은 주로 특정용도구역, 교통시설, 공간시설이라는 3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공간에서의 법령 충돌이 주로 토지 
이용 규제와 공공 인프라의 기능 설정 과정에서 비롯됨을 시사한다.

[그림 4-1] 법적 충돌 공간 및 설비 중 도시 관련 유형별 특성 네트워크 그래프
출처: 연구진 작성

n 특정용도구역의 중첩

특정용도구역 유형의 충돌은 개별 법률들이 각자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공간 규제
를 설정하고, 이러한 구역들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중첩 지정되면서 각 구역이 규정하는 허용·

금지 행위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대표적인 충돌 유형이다. 특정용도구역은 해양공간, 역세권, 무인도
서, 자연공원 등 11개의 하위 항목과 연결되어 분석 네트워크상에서 가장 다양한 연결 관계를 보이는 
특징을 지닌다.

위계 분류 항목 정의 및 기준 예시

설비·시설

도시나 건축물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구체적인 
부품, 장치, 또는 부속 시설. 충돌의 원인이 특정 설비
의 기술적 사양, 설치 방법, 성능 등과 직접 관련될 때 
분류

소방 설비, 건축 설비, 교통안전 
시설, 송수구, 스프링클러, 에어덕
트, 길어깨

중분류 대분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공간이나 설비의 종류

대분류의 포괄적 개념을 한 단계 구체화하여, 법령 충
돌이 발생하는 공간이나 시설 유형 명시

도시 →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주거용건축물

소분류 충돌이 발생하는 가장 세부
적인 시설물 또는 장소

중분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
적인 대상, 부품, 또는 특정 장소를 지목. 이는 충돌의 
물리적 위치를 특정하는 최종 단계

도시계획시설 → 도로 
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소방설비→송수구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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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별법들이 각자의 정책 목표를 위해 공간 규제를 설정하고, 이 구역들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
간에 중첩되면서 각 구역이 규정하는 허용·금지 행위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충돌 유형이다. 

산림-화재예방강화지구 중복 지정: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화재예방강
화지구'에 포함될 경우, 「산림보호법」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간
에 충돌의 발생이 가능하다.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산림(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 피
우기, 흡연, 풍등 날리기 등을 예외 없이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예방법」 제17조제1항은 화
재예방강화지구 등 특정 장소에서 모닥불, 흡연, 풍등 등 화기 취급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어 일정 요건 충
족 시 행위를 조건부 하에 허용하고 있다.

법률A 법률B

Ÿ 법률명: 산림보호법
Ÿ 조문 제목: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Ÿ 조문 번호: 제34조
Ÿ 항 번호: ①
Ÿ 내용: 누구든지 산림 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Ÿ 호: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Ÿ 법률명: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Ÿ 조문 제목: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Ÿ 조문 번호: 제17조
Ÿ 항 번호: ①
Ÿ 내용: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Ÿ 호:
1.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2.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3.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두 법률 간 공통점 및 차이점

Ÿ 공통 대상‧행위 : 불 사용, 흡연, 풍등 등 화기 취급 행위.  
Ÿ 공간적 교집합 : 산림(또는 인접지역)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포함될 수 있어 두 법령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음.  
Ÿ 규제 강도 :  

- 산림보호법 : 무조건적 금지(강행규정).  
- 화재예방법 : “안전조치”라는 조건부 허용(완화규정).  

실무 적용 충돌 시나리오

   • A 시‧군은 봄철 산불 위험지역인 ○○산 일대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  
   • 등산객이 휴식 공간에서 휴대용 버너를 사용하면서 불티 비산 방지 덮개·소화기를 비치(행정안전부령상의 안전조치 이행).  
   → 화재예방법 : 준수 → 사용 가능.  
   → 산림보호법 : “산림에서 불 피우기” 절대 금지 → 위법.  
   • 행위자는 한 법령을 따르면 다른 법령을 동시에 위반하게 되어 집행기관(소방서‧산림청 산불감시원) 간 처분 기준이 충돌.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2] 특정용도구역의 중첩에 대한 법령 충돌 내용(산림-화재예방강화지구 중복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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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접도구역 중복 지정: '절대보전무인도서'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도로'의 '접도구역'에 
중복 지정될 경우 법적 충돌이 발생될 수 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무인도서
법)」 제12조제1항은 절대보전무인도서 내에서의 건축물·인공구조물 신축·증개축, 토지 형질변경 등 
11개 행위를 어떠한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면, 「도로법」 제40조제3항은 접도구역 
내의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신·개·증축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는 허용 가능하도록 규정(조건부 허용)한다.

법률A 법률B

Ÿ 법률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Ÿ 조문 제목: 제12조(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Ÿ 조문 번호: 제12조
Ÿ 항 번호: ①
Ÿ 내용: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 2. 29., 2011. 7. 28., 2012. 
2. 1., 2013. 3. 23., 2020. 2. 18., 2023. 8. 16.>

Ÿ 호:
1.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신축 및 증ㆍ개축
2. 토지의 형질변경
3. 개간ㆍ매립ㆍ준설 또는 간척
4. 토석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5.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6. 가축을 사육(「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같은 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
하여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방목하는 행
위

6의2. 무인도서 안으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반입하는 행위

7. 무인도서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포획ㆍ살생ㆍ채취하거나 그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다만,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
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자연적 생성물을 반출하는 행위
9.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10.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

는 행위. 다만, 선박의 안전운항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공목적을 위하여 일시 거주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지질ㆍ지형 및 그 밖에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Ÿ 법률명: 도로법
Ÿ 조문 제목: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Ÿ 조문 번호: 제40조
Ÿ 항 번호: ③
Ÿ 내용: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
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Ÿ 호: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두 법률 간 공통점 및 차이점

Ÿ 공통 :  
- 동일 행위(건축·토지 형질변경)를 ‘금지’ 대상으로 규율  
- 양 법 모두 “누구든지 …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형식 사용  

Ÿ 차이 :  
- 공간 : 무인도서법은 극히 제한된 ‘절대보전무인도서’, 도로법은 ‘접도구역’  
- 규제 강도 : 무인도서법은 ‘절대 금지(포괄적·무허가)’, 도로법은 ‘조건부 허용(허가제·완화 가능)’  
- 목적 : 자연환경 보전 vs 도로 기능 보전  

[표 4-3] 특정용도구역의 중첩에 대한 법령 충돌 내용(무인도서-접도구역 중복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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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 특정용도구역`의 충돌은 개별 법령 제정 시 기존 용도구역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 
발생하며 이는 토지 이용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기관 간 관할권 문제의 원
인이 될 수 있다.

n 교통시설의 기능 충돌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포함하며, 단일한 목적을 위해 설치된 기
반시설에 여러 법령이 각기 다른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추가로 부여하면서 발생하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교통시설 기능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는 「자연재해대책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도로 
관리청에 상반된 의무를 강제하면서 발생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2 제2항은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이 폭염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로관리청에 폭염 그늘막 설치와 같은 시설
물 '설치 및 존치'를 강제한다. 반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2조 제2항은 교통약자의 이
동 편의를 위해 도로관리청이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 중 교통약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점용물의 제거 
또는 이설'을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여 도로관리청에 기존 시설물 '
제거 또는 이설'을 강제한다. 이러한 두 법령은 모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강행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도로(특히 보도)라는 동일한 공간이므로 도로관리청은 한쪽의 요
청을 이행하면 다른 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양립 불가능한 상태로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법률A 법률B

Ÿ 법률명: 자연재해대책법
Ÿ 조문 제목: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Ÿ 조문 번호: 제33조의2
Ÿ 항 번호: ②
Ÿ 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

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
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Ÿ 법률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Ÿ 조문 제목: 제22조(도로 점용물의 이설 등)
Ÿ 조문 번호: 제22조
Ÿ 항 번호: ②
Ÿ 내용: 제1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표 4-4] 교통시설의 기능 충돌에 대한 충돌 내용(도로에 대한 상반된 의무 부여)

실무 적용 충돌 시나리오

Ÿ 가정 : 절대보전무인도서에 국토 교통부가 관리하는 간선도로가 설치돼 있고, 그 도로의 접도구역(폭 25m) 안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려 함.  

   - 도로법 : 관계 법령·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가능 → “사실상 허용”  
   - 무인도서법 : 제12조①1호에 따라 “건축물 신·증·개축” 절대 금지 → “허가 불가”  
   → 하나의 행위(휴게시설 설치)에 대해 “허용 가능”과 “절대 불가”가 동시 발생.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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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기능 충돌 유형은 단일한 공공 인프라인 교통시설에 복수의 공익적 목적이 강행적으로 부여
될 때, 이 목적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여 발생하는 규범적 혼란을 명확히 보여준다. 최근 기반시설의 
다기능화 추세에 따라 각 기능 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조화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
재하여 시설 관리 주체에게 이행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고, 기반시설 본연의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n 공간시설의 활용 충돌

공간시설의 활용 충돌은 자연공원, 군립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주로 공공의 휴식 및 여가를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에 다른 목적의 시설이나 행위가 들어서면서, 해당 공간 본연의 목적과 이를 규율하는 다
른 법령의 목적이 충돌하는 유형이다. 

공간시설 활용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는 '자연공원'과 '산림'이 중복 지정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사 및 흡연 행위 규제에 대한 충돌로 나타날 수 있다.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은 '지정된 장소'에
서의 취사 및 흡연 행위를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공원 이용객의 편의와 특정 구역 
내에서의 제한적 행위를 통해 공원 이용 경험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 반면, 「산림보호법」 제
34조 제1항은 산림 내에서의 불 피우기, 흡연, 담배꽁초 투기 등 불 사용 행위를 어떠한 예외 없이 전
면적으로 금지한다. 이 법은 산림 화재 예방 및 산림 생태계 보호라는 강력한 공익적 목적을 추구한다. 

이처럼 동일한 행위(불 사용·흡연)에 대해 두 법령이 각각 '조건부 허용'과 '전면 금지'라는 상반된 규
제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명백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립공원 내 숲지대와 같이 자연공원이
면서 동시에 산림으로 분류되는 임야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탐방객 편의를 위해 '지정 흡연·취사장'을 

두 법률 간 공통점 및 차이점

  • 공통점  
     - 동일한 ‘요청을 받은 기관(도로관리청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따를 의무’라는 강행적 구조.  
     - 요청 내용이 물리적으로 도로(보도 포함) 공간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음.  

   • 차이점  
     - 요청 주체‧목적이 상이함 :  
       ‣ 자연재해대책법 → 폭염 대응(그늘막·쿨링포그·임시대피소 설치 등)  
       ‣ 이동편의법 → 이동약자 동선 확보(점용물 제거·이설)  
     - 요청 내용이 설치(존치) vs. 제거(이설)로 정반대일 수 있음.  

실무 적용 충돌 시나리오

Ÿ 폭염특보 발령 → 재난관리책임기관(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 도로관리청에 보도 위 ‘그늘막 텐트’ 설치를 협조 요청 → 도로
관리청은 법 A에 따라 설치를 이행.  

Ÿ 같은 시기, 장애인단체‧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동일 위치의 그늘막이 휠체어 통행을 방해한다며 이동편의법 제22조에 따라 ‘이
설·제거’ 요청 → 도로관리청은 법 B에 따라서도 반드시 응해야 함.  

Ÿ 한 기관이 “설치”, 다른 기관이 “제거·이설”을 요구하므로 물리적으로 양립 불가. 두 항 모두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부가 불가능
하므로 도로관리청은 법령상 양립 불가능한 의무에 직면.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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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해당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어 관리 주체와 이용자 모두에게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법률A 법률B

Ÿ 법률명: 산림보호법
Ÿ 조문 제목: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Ÿ 조문 번호: 제34조
Ÿ 항 번호: ①
Ÿ 내용: 누구든지 산림 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

를 날리는 행위

Ÿ 법률명: 자연공원법
Ÿ 조문 제목: 제27조(금지행위)
Ÿ 조문 번호: 제27조
Ÿ 항 번호: ①
Ÿ 내용: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2. 12., 
2024. 2. 6.>

Ÿ 개정일: 2017. 12. 12., 2024. 2. 6.
Ÿ 호: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

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
태유해성물질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10. 대피소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
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

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

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두 법률 간 공통점 및 차이점

• 공통
- 공통 공간 : 다수의 자연공원은 산림에 해당 → 두 법령이 동일한 물리적 영역에 중첩 가능  
- 공통 행위 : 불 사용·흡연 관련 행위 규제

• 차이
- 규제 강도 : 산림보호법은 “전면 금지”, 자연공원법은 “장소 지정 시 부분 허용”  
- 목적 차이 : 산불 예방 vs 자연경관·생태 보전 및 이용질서 ― 목적은 상호 보완적이나 수단이 상이

실무 적용 충돌 시나리오

   • 국립공원(자연공원) 내에 목재 숲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가정  
   • 공원관리청이 탐방객 편의를 위해 정상부 쉼터에 ‘지정 흡연 · 취사장’을 설치  
   • 자연공원법 → 지정장소이므로 흡연 · 취사 허용  
   • 그러나 해당 쉼터 부지는 여전히 ‘산림’으로 분류되는 임야이므로 산림보호법 → 흡연·불 사용 자체가 금지  
   • 관리주체·단속기관이 서로 다른 부처(환경부 vs 산림청)라 복수의 행정명령이 동시에 적용되어 “허용과 금지”가 충돌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5] 특정용도구역의 중첩에 대한 법령 충돌 내용(자연공원-산림 중복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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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간시설의 활용 충돌은 동일한 공간에 대해 「자연공원법」과 「산림
보호법」처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법령들이 상반된 규제를 가할 때 발생될 수 있다. 이는 관리 주체
인 공원관리청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혼란을 겪게 하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또한 허용 행위
와 금지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워 불필요한 위반이나 갈등을 초래한다. 이러한 법령 간
의 모순은 결국 해당 공간의 효과적인 관리와 안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작용한다. 따
라서 공간시설의 다기능적 활용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
하고, 특정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명확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법적 
모호성을 해소하고 공익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며, 관리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를 동시에 증진시키
는 데 기여할 것이다.

n 시사점

도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법적 충돌은 개별 건축물의 경계를 넘어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주로 
특정용도구역, 교통시설, 공간시설이라는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특정용도구역의 중첩은 개별 법률들이 각자의 정책 목표를 위해 독자적인 공간 규제를 설정하면서 물
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중첩 지정되어 허용·금지 행위가 상이해지는 문제로, 이는 토지 이용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과잉 규제를 초래하고 행정기관 간 관할권 혼란을 줄 수 있다. 

교통시설의 기능 충돌은 단일 목적의 기반시설에 여러 법령이 다른 사회적 기능을 추가 부여하면서 
원래 기능과 충돌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기반시설의 다기능화 추세에 비해 기능 간 우선순
위 설정이나 조정 장치가 부재하여 관리 주체에게 이행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고 기반시설 본연의 기
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공간시설의 활용 충돌은 공공의 휴식·여가를 위한 공간에 다른 목적의 시설이나 행위가 들어서면서 
공간 본연의 목적과 다른 법령의 목적이 충돌하는 유형으로, 규제 수준이 법령마다 달라 관리 주체와 
이용자 모두에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충돌들은 도시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는 해
당 공간과 시설이 제공해야 할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므로, 관련 법령 간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우선순
위 설정, 그리고 통합적 관리 기준 및 지침 마련을 통한 법적·제도적 조정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2) 건축물 단위에서의 법령 충돌

건축물 유형에서의 안전관련 법적 충돌은 건물의 물리적 특성 그 자체보다는 해당 건축물이 법적으로 
어떤 용도로 분류되고 그 분류에 따라 어떤 법적 지위 및 규제 요건이 부과되는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
다.67) 분석한 결과, 이러한 충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건축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7) 건축물의 세부 항목 간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주거시설에 대한 법적 상호 충돌은 모두 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안전과 관련이 없는 사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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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일반적인 건축 규제와 다른 특례가 적용되는 '특수 목적 건축물'이며, 둘째는 화재 등 특정 위
험에 대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특정 용도 건축물'이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물의 안전 및 용도 관리에 있어 일반적인 건축법 체계와 개별적인 특별법 규제 간
의 정합성 부족이 법적 충돌의 핵심 원인임을 명확히 시사한다. 이는 건축물의 복합화, 다변화되는 기
능에 발맞춰 법규 체계의 정교한 정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다.

[그림 4-2] 법적 충돌 공간 및 설비 중 건축물 관련 유형별 특성 네트워크 그래프
출처: 연구진 작성

n 특수 목적 건축물의 행정절차 충돌

본 연구의 핵심 과제는 특수 목적 건축물, 특히 가설건축물과 같이 한시적이거나 특수한 용도를 지닌 
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 상의 충돌 양상을 분석한다. 이러한 충돌은 「건축법」과 같은 일반법이 규정
하는 절차와 특정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 부여하는 절차적 특례 간의 불일치에서 기
인한다. 관계 법령 간의 명확한 관계 설정 부재는 규제의 공백 또는 모순을 야기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인허가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설건축물 인허가 절차를 통해 행정절차 충돌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 수 있다. 「건축법」제20조제7항
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가설건축물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해야 하며, 15일 이내 의견이 없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반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새만금청장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20일이 지나도록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한다. 이러한 차이는 새만금 사업 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는 민간사업자가 건축허
가 및 새만금특별법상 개발사업 승인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관계 기관이 16일에



129

제
4
장

생
활
안
전
 관
련
 법
령
 정
합
성
 분
석
 결
과

서 20일 사이에 의견을 제출한다면, 「건축법」 절차에 따라서는 이미 15일이 경과하여 '협의 성립'으로 
간주되므로 후속 의견은 수용 곤란하게 된다. 그러나 「새만금특별법」 절차에 따라서는 20일 이내에 
제출된 것이므로 적법한 의견으로 인정되어 후속 절차에 반영될 수 있다. 이처럼 동일 사안에 대해 '이
미 동의된 것으로 보는' 행정효과(「건축법」)와 '조건부 반대 의견 반영' 가능성(「새만금특별법」)이 동
시에 존재하게 되어 행정의 일관성이 깨지는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일반법과 특정 지역에 적용되는 특별법 간의 관계 설정 미비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절차적 특례를 부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때, 기존 일
반법(「건축법」 등)의 절차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규제의 공백이나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에게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인허가 행정 일관성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법률A 법률B

Ÿ 법률명: 건축법
Ÿ 조문 제목: 제20조(가설건축물)
Ÿ 조문 번호: 제20조
Ÿ 항 번호: ⑦
Ÿ 내용: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
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 17., 2017. 4. 18.>

Ÿ 법률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Ÿ 조문 제목: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Ÿ 조문 번호: 제17조
Ÿ 항 번호: ④
Ÿ 내용: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
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 8. 11.>

두 법률 간 공통점 및 차이점

Ÿ 공통점  
   - 모두 “다른 법령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와 “의견제출 기한” 및 “기한 경과 시 간주효과”를 규정
  
Ÿ 차이점  
   - 적용공간: 건축법은 전국,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사업 구역(특정 지역)  
   - 기한: 15일 vs 20일  
   - 간주효과: ‘협의 성립’(묵시적 동의) vs ‘의견 없음’(동의·반대 모두 아님)  
   - 절차 주체: 건축허가 신청인(또는 건축관계 행정청) vs 새만금청장 

실무 적용 충돌 시나리오

Ÿ 가정: 새만금사업 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는 민간사업자가 건축허가(가설건축물) 및 새만금특별법상 개발사업 승인
을 동시에 추진  

   - 동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두 통의 협의 요청이 도달할 수 있음  
   - 16~20일 사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 건축법 절차: 15일 경과로 이미 “협의 성립” → 후속 의견은 무효 내지 수용 곤란  
        · 새만금법 절차: 20일 이내 제출이므로 적법한 의견 → 후속 절차(승인 조건 부과 등)에 반영 가능  
   - 동일 사안에 대해 ‘이미 동의된 것으로 보는’ 행정효과(건축법)와 ‘조건부 반대 의견 반영’(새만금법)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 행정 
일관성이 깨짐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6] 특수 목적 건축물의 행정절차에 대한 충돌 내용(가설건축물 인허가 절차를 통해 행정절차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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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특정 용도 건축물의 규제 중첩 및 위계 충돌

본 유형은 다중이용업소와 같이 특정 위험(예: 화재)에 대해 강화된 안전 규제가 적용되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규제 충돌 문제를 다룬다. 이는 특별법에 따른 강화된 규제가 일반법의 규제와 중첩되거나, 

법규의 위계가 맞지 않아 충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첫 번째로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시설 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 중첩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 특별법”) 제11조 위반 시, 동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안전시설 및 피난시설 미설치·훼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동시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6조 위반 시에도 동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시설법」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미
설치·훼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다. 즉, 노래연습장(다중이용업소)이 비상구 앞에 적재
물을 쌓아 피난통로를 폐쇄하는 경우, 「다중이용업 특별법」 제11조 및 제25조 제1항 제4호와 「소방
시설법」 제16조 및 제61조 제1항 제3호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이 경우 현장 단속 시 소방공
무원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두 법령을 모두 적용하여 2건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으
며, 행정절차법 및 과태료 부과·징수법상 '1 행위 1 과태료'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중 제재의 위
험이 따를 수 있다. 이는 규제 대상과 행위가 실질적으로 중첩되면서 동일한 제재를 중복적으로 규정
하여 '이중처분' 가능성을 야기하는 충돌 관계에 해당될 수 있다.

법률A 법률B

Ÿ 법률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Ÿ 조문 제목: 제25조(과태료)
Ÿ 조문 번호: 제25조
Ÿ 항 번호: ①
Ÿ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 8. 4., 2012. 2. 22., 
2014. 1. 7., 2015. 1. 20., 2017. 12. 26., 2018. 10. 16., 
2021. 1. 5., 2023. 1. 3.>

Ÿ 호:
1.제8조제1항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
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2.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
하지 아니한 자
2의2.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
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자
3.제10조제1항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
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의2.제10조의2제1항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4.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Ÿ 법률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Ÿ 조문 제목: 제61조(과태료)
Ÿ 조문 번호: 제61조
Ÿ 항 번호: ①
Ÿ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Ÿ 호: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
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
관리하지 아니한 자
3.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4.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
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5.제22조제1항전단을 위반하여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검을 한 관리업자
6.제22조제1항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
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7.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
8.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보고한 자

[표 4-7] 특정 용도 건축물의 규제 중첩 및 위계 충돌에 대한 충돌 내용(가설건축물-특정 구역 협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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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례로, 「건축물관리법」 제20조제3항은 상위 법률로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는 동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입력으로 갈음(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건축물관리
점검 결과”에 한하여 서면이나 방문 제출 대신 국가정보체계(생애이력)에 입력하면 보고 의무를 충족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위 행정규칙인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5조제3항은 “건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5.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6.제13조제1항전단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
6의2.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6의3.제13조의3제3항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6의4.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
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7.제14조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8.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한 자

9.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
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
니한 관계인
11. 제31조또는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
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
검을 한 관리업자
14.제34조제2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거짓으
로 제출한 자
15.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
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
피한 자

두 법률 간 공통점 및 차이점

   • 공통점  
     - 동일 행위(예: 피난시설·방화구획 훼손‧변경)와 동일 제재수준(300만원 이하 과태료)을 규정  
     - 집행주체 모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집행령상)으로 동일  
   • 차이점  
     - 적용범위: 다중이용업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로 한정된 ‘특별법’, 소방시설법은 모든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을 포괄하는 ‘일
반법’  
     - 입법목적: 전자는 화재 다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특례적·강화된 관리, 후자는 보편적 화재예방 체계 구축  

실무 적용 충돌 시나리오

   - 노래연습장(다중이용업소)이 비상구 앞에 적재물을 쌓아 피난통로를 폐쇄  
     • 위반 조항  
       ‣ 다중이용업 특별법 제11조(피난시설 훼손) → 제25조①4호 과태료 대상  
       ‣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훼손) → 제61조①3호 과태료 대상  
     • 현장 단속 시 소방공무원은 두 조항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구조 → 동일 행위에 2건의 과태료 처분 가능성  
   - 행정절차법 및 과태료부과징수법상 “1 행위 1 과태료”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 지침이나 해석례가 없으면 이중제재(이른
바 ‘콤보 과태료’) 위험 존재  
   - 동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두 통의 협의 요청이 도달할 수 있음  
   - 16~20일 사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 건축법 절차: 15일 경과로 이미 “협의 성립” → 후속 의견은 무효 내지 수용 곤란  
        · 새만금법 절차: 20일 이내 제출이므로 적법한 의견 → 후속 절차(승인 조건 부과 등)에 반영 가능  
   - 동일 사안에 대해 ‘이미 동의된 것으로 보는’ 행정효과(건축법)와 ‘조건부 반대 의견 반영’(새만금법)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 행정 
일관성이 깨짐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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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관리점검 결과”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생애이력 정보체계 입
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 「건축물관리법」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해 '대체 보고' 가능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직접 제출을 요구하지만, 하위 지침은 안전진
단 결과보고서까지 대체 보고를 허용함으로써 의무를 완화한다. 이는 건축물 소유자가 지침만 믿고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서면 제출을 생략할 경우, 관할 지자체는 법령상 근거 
없는 생략이라며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 법령 상위·하위 위계 및 내용적 불일치로 인해 양립 불가능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특정 용도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시에는 기존 일반법과
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여 규제의 중복과 혼란에 대한 방지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 권
리·의무와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위임 범위를 엄격히 준수하여 하위 행정규칙이 임의로 
법규의 위계를 침해하는 상황을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 불일치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행정
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므로 법령 간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비가 필수적이다.

법률A 지침B

Ÿ 법률명: 건축물관리법
Ÿ 조문 제목: 제20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Ÿ 조문 번호: 제20조
Ÿ 항 번호: ③
Ÿ 내용: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는제7조에 따

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
다.

Ÿ 법률명: 건축물관리점검지침
Ÿ 조문 제목: 제5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Ÿ 조문 번호: 제5조
Ÿ 항 번호: ③
Ÿ 내용: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와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은법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
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두 법률 간 공통점 및 차이점

 • 공통  
     - 적용 공간 : 국가 통합정보시스템(생애이력 정보체계).  
     - 행위 유형 : 보고(제출) 의무의 대체. 
 
   • 차이  
     - 규제 대상 확대 여부 :  
       · 법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단일 항목).  
       · 지침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2개 항목).  
     - 법적 위계 : 건축물관리법(상위 법률) ↔ 지침(하위 행정규칙).  

   • 규제 방향성 :  
     - 법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해 ‘대체 보고’ 가능 여부를 명시하지 않음(즉, 원칙적 직접 제출).  
     - 지침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까지 대체 보고를 허용하여 의무를 완화.

실무 적용 충돌 시나리오

   -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지침만 믿고 결과보고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서면 제출을 생략.  
   - 관할 지자체는 법령상 근거 없는 생략이라며 행정처분(보완명령, 과태료)을 할 수 있음.  
   - 소유자는 “지침이 허용했다”고 항변하지만, 상위법 우선원칙(법우위‧명령규칙위임)상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행정 실무자는 “지침 준수”와 “법령 준수” 사이에서 해석·집행 혼선을 겪음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8] 특정 용도 건축물의 규제 중첩 및 위계 충돌에 대한 충돌 내용(건축물관리점검 행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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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안전 중심의 건축물 유형에서 나타나는 충돌은 대체로 일반법과 특별법, 그리고 상위법과 하
위 법규 사이의 체계적 정합성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건축물의 용도나 목적이라
는 특수성을 반영하는 입법 과정에서 기존의 보편적 법체계와의 관계를 충분히 조율하지 못할 때, 적
용 우선순위와 해석 기준이 모호해져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목적의 건축물에 관한 규범을 제·개정할 때에는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일반법과의 
적용관계(준용·특례·우선 적용 범위)를 조문 수준에서 명시하고, 하위 법규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처 공동의 사전 정합성 점검 및 
정기적인 사후평가 및 개정 주기 관리까지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며 이러한 장치를 통해 법체계
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전규정의 집행력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3) 시설･설비에 대한 법령 충돌

설비는 법령 충돌이 발생하는 물리적 대상 중 도시, 건축물과 같은 거시적 공간 단위와 달리 가장 구체적
이고 미시적인 단위를 지칭한다. 총 11건(16%)의 충돌이 이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분석 결과 송수구, 

에어덕트, 길어깨 등 매우 구체적인 부품이나 장치와 관련된 법적 충돌로 나타났다. 설비 유형의 법적 충
돌은 거시적인 계획이나 건물의 용도와 무관하게 오직 특정 설비의 성능(비상전원 작동시간), 규격(길어
깨 폭), 설치 방법(송수구 겸용 기준) 등 기술 사양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의 문제로, 실무 현장에서 즉각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4-3] 법적 충돌 공간 및 설비 중 건축물 관련 유형별 특성 네트워크 그래프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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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소방 설비의 기술 기준 충돌

소방 설비의 기술 기준 충돌 사례는 구체적인 설비의 설치 및 성능 기준에서 나타난다. 소방 설비, 특
히 송수구와 스프링클러 등 화재 안전과 직결된 설비에서 발생하는 기술 기준 충돌 문제를 다룬다. 이
러한 충돌은 화재 안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위해 다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이 존재하지만, 각 
기준이 서로 다른 기술적 요건을 규정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설비' 유형의 법적 충돌은 거시적인 계획
이나 건물의 용도와는 무관하게 오직 특정 설비의 성능(예: 비상전원 작동시간), 규격(예: 길어깨 폭), 

설치 방법(예: 송수구 겸용 기준) 등 기술 사양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가장 기술적이고 전문
적인 영역의 문제로 실무 현장에서 즉각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각 
설비별, 용도별로 세분화된 기술 기준은 전문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이 기준들이 복합적
인 실제 건축 환경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하여 설계·감리 단계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안전 기준의 임의적 선택이나 과잉 설계로 인한 비용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사례는 송수구의 설치 기준 충돌이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제16조 
제4항은 포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
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
구의 설치기준에 따라야 하며, 각각의 소화설비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시에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2조 제4항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
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포소
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라야 하며 각
각의 소화설비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송수구의 겸용 설치를 허용하고 각 설비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요구하지만, 

기준 참조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NFPC 105는 겸용 상대와 무관하게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설치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반면, NFPC 102는 겸용 상대가 연결살수설비인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송수구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이원화한다. 이
러한 차이로 인해, 건축물에 포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살수설비가 모두 설치되고 하나의 송
수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한 경우, NFPC 105는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설치기준'을 요구하
는 반면, NFPC 102는 연결살수설비와의 겸용이므로 '옥내소화전설비 송수구 설치기준' 적용을 요구
하는 충돌이 발생한다. 국내 기술기준을 기준으로 볼 때, 스프링클러 송수구는 65 A 결합구 1개(또는 
2개), 방수구경 65 mm, 지면으로부터 0.5 m 이상 1.2 m 이하 설치 등이며, 옥내소화전 송수구는 65 

A 결합구 2개 이상, 전면 표지 설치, 지면으로부터 0.3 m 이상 1.5 m 이하 설치 등으로 구경, 결합구 
개수, 설치 높이, 표지 등이 일부 달라 동시 충족이 불가능하다. 이는 동일 물리적 송수구라 하더라도 
겸용 상대 조합이 달라지면 요구되는 상세 규격이 서로 달라져 양립 불가능한 규제가 되는 충돌 관계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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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례는 스프링클러의 비상전원 최소 작동 시간 기준 충돌이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
준(NFPC 609)」 제7조 제2호는 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용 비상전원이 일반 창고에서는 20분 이
상, 랙식(집적 적재) 창고에서는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 제6조 제9항은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비상전원이 일반 고층건축물에서는 40분 이상, 50층 이상 건축물에서는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두 법령은 동일한 설비(스프링클러)의 동일 기능(비상전원 지속 시간)을 규정하지만, 적용 공간(창
고시설 vs 고층건축물)과 허용 시간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30층 높이의 랙식이 아닌 일반 자
동화 창고의 경우 NFPC 609는 20분 이상을 요구하지만, NFPC 604는 40분 이상을 요구하여 서로 다
른 최소 시간을 제시한다. 또한, 25층 랙식 창고의 경우 NFPC 609는 60분 이상을 요구하고 NFPC 

기준A 기준B

Ÿ 법률명: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Ÿ 조문 제목: 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Ÿ 조문 번호: 제16조
Ÿ 항 번호: ④
Ÿ 내용: 포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

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
무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5. 10.>

Ÿ 법률명: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Ÿ 조문 제목: 제12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Ÿ 조문 번호: 제12조
Ÿ 항 번호: ④
Ÿ 내용: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

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
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겸용
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
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
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두 법률 간 공통점 및 차이점

Ÿ 공통 : 둘 다 “송수구를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는 예외적 허용 규정이면서, 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  
Ÿ 차이 :  

- 기준 참조 방식  
       · 법령 A : 대상이나 조합이 무엇이든 ‘스프링클러 기준’ 일원화  
       · 법령 B : 겸용 상대(연결살수설비) 여부에 따라 ‘스프링클러 기준’과 ‘옥내소화전 기준’을 이원화  

- 결과적으로 동일 물리적 송수구라 하더라도, 겸용 상대 조합이 달라지면 요구되는 상세 규격(결합구 수·구경, 표시, 설치 위치 등)
이 서로 달라질 여지가 있음 

실무 적용 충돌 시나리오

Ÿ 건축물에 ①포소화설비 ②옥내소화전설비 ③연결살수설비가 모두 설치되고, 비용·공간 절감을 위해 ‘하나의 송수구’를 삼설비
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한 경우  
- 법령 A(포소화) : “스프링클러 송수구 기준” 적용을 요구  
- 법령 B(옥내소화전) : “연결살수설비와 겸용”이므로 “옥내소화전 송수구 기준” 적용을 요구  

Ÿ 국내 기술기준을 기준으로 보면  
- 스프링클러 송수구 : 65 A 결합구 1개(또는 2개), 소방용 방수구경 65 mm, 지면으로부터 0.5 m 이상 1.2 m 이하 설치 등  
- 옥내소화전 송수구 : 65 A 결합구 2개 이상, 전면 표지 설치, 지면으로부터 0.3 m 이상 1.5 m 이하 등  
 → 구경, 결합구 개수, 설치 높이·표지 등이 일부 달라 동시 충족이 불가능해진다.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9] 소방 설비의 기술 기준 충돌에 대한 충돌 내용 (송수구의 설치 기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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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는 40분 이상을 요구하는 등, 고층이면서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과 같이 교차 영역에서는 두 
기준이 동시에 다른 요구 사항을 부과한다. 비록 '더 긴 시간'을 확보하면 두 법령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지만, 법령 해석상 '어느 법이 우선인지' 또는 '정당한 기준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설계·감리 
단계에서 혼선을 야기한다. 이는 동일 대상 설비에 대해 상이한 정량 요건(20분·40분·60분)을 부과하
여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은 충돌 관계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소방 설비의 기술 기준 충돌은 화재 안전이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파편화된 다수의 화재
안전성능기준이 복합적인 실제 건축 환경에서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는 결국 설계·감

기준A 기준B

Ÿ 법률명: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Ÿ 조문 제목: 제7조(스프링클러설비)
Ÿ 조문 번호: 제7조
Ÿ 항 번호: ⑦
Ÿ 내용: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
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
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랙식 창고의 경우 60분
을 말한다)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Ÿ 법률명: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Ÿ 조문 제목: 제6조(스프링클러설비)
Ÿ 조문 번호: 제6조
Ÿ 항 번호: ⑨
Ÿ 내용: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

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
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법률 간 공통점 및 차이점

Ÿ  공통점 :  
- 동일한 설비(스프링클러)의 동일 기능(비상전원 지속 시간)을 규정.  

Ÿ 차이점 :  
- 적용 공간 : ‘창고시설’ vs ‘고층건축물’.  
- 허용 시간 : 20 분·60 분(NFPC 609) vs 40 분·60 분(NFPC 604).  

Ÿ 교차 영역 : 고층이면서 창고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예: 높이 30 층·랙식 미적용 일반 창고). 이 경우 두 기준이 동시에 요구 사항을 
부과할 수 있음.

실무 적용 충돌 시나리오

Ÿ 시나리오 ① : 30 층, 랙식이 아닌 자동화 창고  
- NFPC 609 : 20 분 이상  
- NFPC 604 : 40 분 이상  
 → 동일 설비에 서로 다른 최소 시간 제시. 어느 쪽을 따를지 명시적 우선 규정 부재.  

Ÿ 시나리오 ② : 55 층 랙식 창고  
- 양 법령 모두 60 분 이상 → 요구치 일치.  

Ÿ 시나리오 ③ : 25 층 랙식 창고  
- NFPC 609 : 60 분 이상  
- NFPC 604 : 40 분 이상  
 → 또다시 서로 다른 값(60 분 vs 40 분).  

Ÿ 공통적으로 “더 긴 시간”을 확보하면 두 법령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지만, 법령 해석 상 ‘어느 법이 우선인지·정당한 기준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설계·감리 단계에서 혼선을 야기한다.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10] 소방 설비의 기술 기준 충돌에 대한 충돌 내용 (스프링클러의 비상전원 최소 작동 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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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단계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안전 기준의 임의적 선택이나 과잉 설계로 인한 비용 증가를 초래할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 설비별, 용도별로 세분화된 기술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는 소방 설비의 안
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실무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n 교통안전 시설의 규격 충돌

본 유형은 진입도로, 보도, 길어깨 등 도로를 구성하는 부속 시설의 최소 규격(주로 '폭')이 상·하위 법
규 간에 달라 발생하는 충돌을 다룬다. 주로 상위 법규(규칙)가 정한 최소 폭 기준을, 하위 행정규칙(지
침)이 완화하거나 다른 기준을 제시하여 법규 위계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교통안전 시설'의 충돌은 
법규의 위계질서와 정책 목표의 변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차량 중심의 기존 
법규와 보행자 안전 중심의 새로운 정책 기조(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가 보도나 길어깨라는 구체적인 
설비 규격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정책의 변화를 법규에 반영할 때,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체계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통안전 시설의 규격 충돌 사례는 도로 부속 시설인 '길어깨'의 최소 폭 기준에서 나타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은 터널, 교량, 고가도로,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을 설계속도가 100km/h 이상인 경우 1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0.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대통령령 위임을 받은 "규칙"(법규명령)으로서 강행 규범의 성격을 가진
다. 반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16조 제1항은 일반 도로 구간의 가장 바깥쪽 차로에 접속되는 
길어깨의 폭을 측구 포함 0.75m 이상으로 해야 함을 기본 기준으로 제시하며, 오르막차로·변속차로 
접속 구간에서는 0.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형 "지침"(행정규칙)으
로서 통상 '구속력 있는 내부 기준'으로 운용된다. 

이러한 규정들의 차이는 실무 적용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계속도 80km/h, 길이 
800m인 터널 구간을 설계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길
어깨를 0.5m 이상 확보하면 적합하며 비상주차대 설치 의무도 없지만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따
르면 해당 구간은 일반 노상으로 간주되어 길어깨를 0.75m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다(예외 사유 해당 
없음). 결과적으로 동일 구간에 대해 상위 법규는 0.5m 이상을, 하위 지침은 0.75m 이상을 요구하여 
서로 다른 최소 폭 기준을 제시하며 이는 설계자 및 발주기관의 해석과 예산 책정 과정에서 혼선을 발
생시킬 수 있다.

법률A 법률B

Ÿ 법률명: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Ÿ 조문 제목: 제12조(길어깨)
Ÿ 조문 번호: 제12조
Ÿ 항 번호: ④

Ÿ 법률명: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Ÿ 조문 제목: 제16조(길어깨)
Ÿ 조문 번호: 제16조
Ÿ 항 번호: ①

[표 4-11] 교통안전 시설의 규격 충돌에 대한 충돌 내용 (도로 부속 시설인 '길어깨'의 최소 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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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교통안전 시설의 규격 충돌은 상위 법규와 하위 행정규칙 간의 위계 불일치 및 정책 목표
의 변화가 기존 법체계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 설계 및 시공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안전 기준의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상위 법규와 하위 행정규칙 
간의 규격 기준을 명확히 일치시키거나 예외 조항 및 우선 적용 원칙을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n 시사점

설비 유형에서 발생하는 법령 충돌은 가장 미시적이고 기술적인 발현 지점으로, 파편화된 기술 표준, 

관계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정책 목표, 법규 위계의 혼선이라는 복합적인 원인이 특정 '설비'의 구체
적인 사양에서 충돌하며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충돌은 실무자에게 명백한 딜레마를 안겨주어 설계 
변경, 안전 기준 저하, 법적 분쟁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설비 관
련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항의 수정을 넘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통합 기술 코드를 
마련하고 법규 제·개정 시 기술 표준에 대한 상호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제
도 개선이 필요하다.

Ÿ 내용: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100킬로
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0.5
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천 미터 이상의 터널 또
는 지하차도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미터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7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해야 한
다.<개정 2020. 3. 6.>

Ÿ 내용: 도로의 가장 바깥쪽 차로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해
야 하며, 길어깨의 폭은 측구를 포함하여 0.7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두 법률 간 공통점 및 차이점

   • 공통 : 모두 ‘길어깨 폭’이라는 동일 대상·행위를 직접 규율  
   • 차이 :  
     - 공간범위 – A는 구조물 구간(터널 등)에 한정, B는 일반 노상 전반(구조물 명시 없음)  
     - 최소폭 – A: 0.5 m 또는 1 m, B: 0.75 m(예외 0.5 m)  
     - 목적 – A는 고속 주행 시 안전 확보 및 비상주차대 연계, B는 보행자‧자전거까지 고려한 ‘사람중심’ 안전·경관 확보  

실무 적용 충돌 시나리오

   • 사례 : 설계속도 80 ㎞/h, 길이 800 m 터널.  
     - 규칙 A ⇒ 길어깨 0.5 m 이상이면 적합(비상주차대 의무도 없음).  
     - 지침 B ⇒ 길어깨 0.75 m 이상 확보 필요(예외사유 해당 없음).  
   • 결과 : 동일 구간에서 A를 따르면 B를 위반, B를 따르면 A·B 모두 충족 → 설계자·발주기관의 해석·예산상 혼선 발생.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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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돌 대상 및 내용에 대한 특성 분석

1) 충돌 대상에 대한 특성 분석

① 충돌 대상에 대한 유형화

충돌 대상은 두 법령이 규제하려는 목적 대상이 무엇인지를 유형화하였다. 67쌍의 충돌되는 법령의 
정합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충돌 대상 관점에서 3단계 위계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먼저, 법령이 규
율하려는 내용의 가장 큰 성격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5개의 대분류를 도출하였다.

(기준/요건) 법령이 정하는 '조건과 상태' 에 관한 충돌에 대한 것으로 '무엇을 충족해야 하는가?'에 대
한 두 법의 답변이 다른 경우로, 주로 기술적이고 정량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짐

(의무/책임) 법적 주체의 '행동' 에 관한 충돌로써 '무엇을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두 법의 명령이 모순되는 경우

(행정절차) 법 집행의 '과정'에 관한 충돌로써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 법의 지시가 달라 
행정적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위계 분류 항목 정의 및 기준 예시

대분류

기준/요건 법령이 정하는 정량적·정성적 조건이나 자격 
(예: 수치, 사양, 자격, 등급) 설치 기준, 안전 기준

의무/책임 법령이 특정 주체에게 부과하는 행위 또는 부
작위 의무 운전자 양보 의무, 사업자 설치 의무

행정절차 인허가, 신고, 협의 등 행정기관이 수행하거
나 개인/단체에 요구하는 절차 인허가 의제, 협의 기간

중분류 대분류의 구체적인 법
령적 개념

대분류를 한 단계 구체화하여 어떤 법적 개념
에서 충돌이 발생하는지 명시

기준/요건 → 설치 기준
행정절차 → 인허가 의제

소분류
실질적으로 충돌하는 
최소 단위

두 법령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가장 구체적
인 지점 명시

설치 기준→겸용 설치 준거 기준
인허가 의제→의제 협의 기간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12] 충돌대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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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충돌 대상의 특성

법령 충돌 사례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충돌은 개별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유형 간 구조적인 연계
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요건'은 설치 기준, 사업 요건 등 가장 많은 하위 유형으로 분기되었다. 

이러한 기준/요건의 불일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나 '협의'의 기간 등이 달라지는 행정절차의 충돌
로 이어졌으며, 나아가 동일한 법적 주체에게 상반된 행위를 요구하는 의무/책임의 모순을 야기하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n 기준/요건

’기준/요건‘에 대한 충돌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설치 기준에 대한 충돌이 높은 빈도를 차지
하고 있으며 화재 및 보행안전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령 충돌이 추상적인 법 
원칙의 대립이 아니라, 시설물의 구체적인 '숫자, '규격', '조건' 등 기술적이고 정량적인 지점인 ’설치 
기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준/요건‘의 설치 기준 관련 법적 충돌은 
그 발생 양상에 따라 ① 정량적 기준의 충돌, ② 정성적 기준의 충돌, ③ 적용 규범의 충돌으로 주요 하
위 유형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그림 4-4] 법적 충돌 대상 중 기준/요건 관련 유형별 특성 네트워크 그래프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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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정량적 기준의 충돌

정량적 기준의 충돌은 특정 대상에 대해 법규마다 서로 다른 수치(기간, 폭, 면적, 금액 등)를 요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상위법과 하위 행정규칙 간의 위계 문제와 결합되어, 하위 지침이 상위법
의 기준을 임의로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해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불일치는 
실무자에게 법 적용의 혼란을 야기하며, 사업 지연 및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량적 기준 충돌의 대표적인 예시는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에 대한 충돌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
다. 우선, 상위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3항은 공동주택단지 진입도로에 대해 
폭 '4미터 이상'이라는 하한 기준을 명시한다. 그러나 하위 행정규칙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31

조 제2항은 유사한 조건에서 진입도로를 인정하고 있으나 '4미터'와 같은 하한 폭 규정을 명시하지 않
아 사실상 3미터대의 폭도 진입도로로 인정될 여지를 남긴다. 이처럼 동일한 대상과 상황에 대해 상위
법은 '4미터 이상'을 요구하며 엄격한 반면, 하위 지침은 하한 규정 없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서로 양립 불가능한 충돌이 발생될 수 있다. 이는 실무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지에 폭 3.8미터, 통행
거리 150미터의 도로가 존재할 경우, 지침에 따르면 진입도로로 인정되지만 대통령령에 따르면 인정
되지 않아 사업자가 법령 준수에 의사결정 딜레마를 겪을 수 있다.

법률A 법률B

Ÿ 법률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Ÿ 조문 제목: 제25조(진입도로)
Ÿ 조문 번호: 제25조
Ÿ 항 번호: ③
Ÿ 내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

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
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
입도로로 본다.<개정 1999. 9. 29., 2016. 6. 8.>

Ÿ 법률명: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Ÿ 조문 제목: 제31조(진입도로)
Ÿ 조문 번호: 제31조
Ÿ 항 번호: ②
Ÿ 내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인 

경우로서별표3-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너비 6미터미만의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
도로로 본다.

두 법률 간 공통점 및 차이점

   • 공통 : ① 진입도로 2개 이상일 때 일반기준 면제, ② 기간도로 200m 이내라는 입지 조건 부여.  
   • 차이 : 도로폭 하한  
     - 대통령령 : 4m 이상이어야 인정  
     - 훈령      : 4m 하한이 없어 3.5m·3m 등도 인정 가능  
   • 규제 강도 : 상위법(A)이 더 엄격, 하위지침(B)이 완화적.

실무 적용 충돌 시나리오

   • 공공임대주택 사업지에 폭 3.8m, 통행거리 150m 도로가 존재  
     - 지침(B) : 진입도로로 “본다” → 면적 산정·배치계획 가능  
     - 대통령령(A) : 진입도로로 “볼 수 없다” → 도로 확폭 또는 대체 계획 필요  
   • 사업자는 두 규정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어 의사결정 딜레마 발생.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13] 정량적 기준의 충돌에 대한 충돌 내용(도로폭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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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기준 충돌은 상위법과 하위 행정규칙 간의 위계적 불일치에서 비롯되며, 하위 지침이 상위법
의 규제 강도를 임의로 완화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한다. 이러한 경향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업 지연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체계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가지 방향의 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하위 지침
을 상위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과 같이 명확하게 수정하여 일관성을 확
보해야 한다. 둘째, 만약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승인 및 검토 단계에서 상
위법 우선 원칙을 명확히 안내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Ÿ 정성적 기준의 충돌

정성적 기준의 충돌은 특정 설치나 행위가 허용되는 대상의 범위나 목록이 법규마다 달라 법적 허용과 
금지 범위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 나타난다. 이는 주로 각 법령이 추구하는 상이한 정책 목표가 
동일한 대상이나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충돌할 때 발생한다.

정성적 기준 충돌의 대표적인 예시는 보행자우선도로 내 시설 설치 허용 목록에 대한 충돌이다. 「도로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도로구역 전 영역(차도·보도 포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열거된 시설 중에는 '물류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반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은 '보행자우선도로'라는 특정 도로구역에 대해 공동
부령이 정하는 시설만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열거된 시설 목록에는 '물류시설'이 포함되
어 있지 않다. 이는 보행자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도로구
역'의 특정 하위유형이므로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공간에서 지자체가 보행자우선도로에 '
마이크로 물류허브(물류시설)'를 설치하려 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은 이를 허용하나 「보행안전 및 편
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허용 근거가 없어 사실상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동일 공간·행위
(물류시설 설치)에 대해 한 규정은 '허용', 다른 규정은 '불허' 효과를 발생시켜 실무 담당 부처는 어느 
규정을 우선 적용할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법률A 법률B

Ÿ 법률명: 도로법 시행령
Ÿ 조문 제목: 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Ÿ 조문 번호: 제28조
Ÿ 항 번호: ①
Ÿ 내용: 법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 8. 11., 2025. 
7. 29.>

Ÿ 호:
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
시설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
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Ÿ 법률명: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Ÿ 조문 제목: 제5조의2(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Ÿ 조문 번호: 제5조의2
Ÿ 항 번호: ①
Ÿ 내용: 법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

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Ÿ 호:
1.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
2. 장애인 안전시설
3. 조경시설

[표 4-14] 정성적 기준의 충돌에 대한 충돌 내용(보행자우선도로 내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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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기준의 충돌은 상이한 정책 목표를 가진 법령들이 동일한 대상이나 공간에 대해 허용 및 금지 
대상 목록을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다. 특히, 상위법령이 포괄적으로 허용한 대상을 
하위 법규가 특정 목적을 위해 배제하는 경우, 법적 허용 범위의 불명확성과 함께 행정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특정 공익 가치가 의도치 않게 저해될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는 관련 법령 간 허용 및 금지 대상 목록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정책 목표 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Ÿ 적용 규범의 충돌

적용 규범의 충돌은 특정 대상에 대해 무엇을 설치할지가 아니라, 어떤 기술 기준이나 참조 기준을 따
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이는 각 법규가 복합적인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파편적인 참조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설계자는 하나의 설
비에 대해 두 개의 다른 규격을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며, 두 참조 기준의 기술 사양이 
실제로 다를 경우 물리적으로 동시 충족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적용 규범 충돌의 대표적인 예시는 소방시설 송수구의 겸용 설치 시 참조 기준에 대한 충돌이다. 우선,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제16조 제4항은 포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류 등 여러 설비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때 설치 기준은 언제 누구와 겸용
하든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도록 일원화하고 있다. 반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
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2조 제4항은 옥내소화전설비 송수구를 스프링클러류, 포소화설비 등

3.「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4. 편의시설
5. 조명시설
6.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법제
17조의3제2항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

두 법률 간 공통점 및 차이점

   • 공통점 :  
     - 모두 ‘도로구역’ 내부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  
   • 차이점 :  
     - 열거 내용 및 규제 목적이 상이.  
       ‣ 도로법 : 물류·에너지·재해대응 등 도로의 기능 다각화 중심.  
       ‣ 보행안전법령 : 보행자 안전·편의 중심.  
     - 적용 범위 : ‘보행자우선도로’는 ‘도로구역’의 특정 하위유형이므로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음.

실무 적용 충돌 시나리오

   • 지자체가 도심 구간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보행안전법)하면서 동시에 노상에 ‘마이크로 물류허브(물류시설)’를 설치하려고 함.  
   • 도로법 시행령은 물류시설 설치를 명시적으로 허용(제28조①제1호).  
   • 그러나 보행안전 시행규칙 제5조의2 열거 목록에는 물류시설이 없음 →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설치 허용 근거가 없어 사실상 금지.  
   • 동일 공간‧행위(물류시설 설치)에 대해 한 규정은 ‘허용’, 다른 규정은 ‘불허’ 결과가 돼 실무 담당 부처(국토교통부‧행안부‧지자

체)는 어느 규정을 우선 적용할지 딜레마에 직면.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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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겸용할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기준'을 적용하지만, 특이하게 연결살수설비와 겸용할 경우
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송수구 기준'을 따르도록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차이는 실무에서 혼돈을 야기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물에 포소화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연결살수설비가 모두 설치되고 공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이 세 설비가 하나의 송수구를 공동으
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경우를 가정해 보자.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해당 송수구에 '스프
링클러 송수구 기준' 적용을 요구한다. 그러나 동시에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해당 
송수구가 '연결살수설비와 겸용'되는 상황이므로 '옥내소화전 송수구 기준' 적용을 요구한다. 문제는 
스프링클러 송수구 기준과 옥내소화전 송수구 기준이 결합구의 개수, 구경, 설치 높이, 전면 표지 등 
상세 규격에서 일부 차이가 있어 물리적으로 동시 충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일 대상(공
동 송수구)과 동일 행위(겸용 설치)에 대해 두 법령이 양립 불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을 동시에 요구하게 
되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준A 기준B

Ÿ 법률명: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Ÿ 조문 제목: 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Ÿ 조문 번호: 제16조
Ÿ 항 번호: ④
Ÿ 내용: 포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

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
무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5. 10.>

Ÿ 법률명: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Ÿ 조문 제목: 제12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Ÿ 조문 번호: 제12조
Ÿ 항 번호: ④
Ÿ 내용: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

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
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겸용
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
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
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두 법률 간 공통점 및 차이점

Ÿ 공통 : 둘 다 “송수구를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는 예외적 허용 규정이면서, 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  
Ÿ 차이 :  

- 기준 참조 방식  
       · 법령 A : 대상이나 조합이 무엇이든 ‘스프링클러 기준’ 일원화  
       · 법령 B : 겸용 상대(연결살수설비) 여부에 따라 ‘스프링클러 기준’과 ‘옥내소화전 기준’을 이원화  

- 결과적으로 동일 물리적 송수구라 하더라도, 겸용 상대 조합이 달라지면 요구되는 상세 규격(결합구 수·구경, 표시, 설치 위치 등)
이 서로 달라질 여지가 있음 

실무 적용 충돌 시나리오

Ÿ 건축물에 ①포소화설비 ②옥내소화전설비 ③연결살수설비가 모두 설치되고, 비용·공간 절감을 위해 ‘하나의 송수구’를 삼설비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한 경우  
- 법령 A(포소화) : “스프링클러 송수구 기준” 적용을 요구  
- 법령 B(옥내소화전) : “연결살수설비와 겸용”이므로 “옥내소화전 송수구 기준” 적용을 요구  

Ÿ 국내 기술기준을 기준으로 보면  
- 스프링클러 송수구 : 65 A 결합구 1개(또는 2개), 소방용 방수구경 65 mm, 지면으로부터 0.5 m 이상 1.2 m 이하 설치 등  
- 옥내소화전 송수구 : 65 A 결합구 2개 이상, 전면 표지 설치, 지면으로부터 0.3 m 이상 1.5 m 이하 등  
 → 구경, 결합구 개수, 설치 높이·표지 등이 일부 달라 동시 충족이 불가능해진다.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15] 적용 규범의 충돌에 대한 충돌 내용(소방시설 송수구의 겸용 설치 시 참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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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범의 충돌은 법규가 복합적인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각자의 참조 기준만을 고수
할 때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기술 기준의 파편화로 인한 법적 충돌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충돌은 물리적으로 동시 충족이 불가능한 기술 사양의 차이로 이어져, 설계자로 하여금 비용을 들여 
설비를 분리하거나 법적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의 기준을 임의로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뜨린다. 

결과적으로 행정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비효율적인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 해
결을 위해, 다중 설비 겸용 등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명확한 통합 참조 기준을 마련하거나, 특정 설비
의 우선 적용 원칙을 법령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간의 상호 
참조 규정을 통일하고, 겸용 설치 시 기술적으로 양립 가능한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설계 및 시공 현
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n 의무/책임

'의무/책임'에 관한 충돌은 총 15건(22.39%)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법이 동일한 법적 주체에게 서
로 양립할 수 없는 행위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법규 준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게 만드는 모순적 상황을 발생시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4-5] 법적 충돌 대상 중 기준/요건 관련 유형별 특성 네트워크 그래프
출처: 연구진 작성

Ÿ 행정기관의 상반된 행위 이행 의무

행정기관의 상반된 행위 이행 의무는 동일한 물리적 대상에 대해 행정기관에게 서로 정반대의 행위를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충돌은 각 법률이 추구하는 상이한 공익적 가치들이 조율되지 않
은 채 동일한 행정기관에게 그 이행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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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상반된 행위 이행 의무 충돌의 대표적인 예시는 문화재로 지정된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 의
무 충돌에서 드러난다. 우선, 「하천법」 제14조제5항은 환경부장관이 홍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하천시설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은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의 보호시설 설치·이전·변경 또는 복원·정비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국가유산 소유자·관리자·행위 주체에게 시정 또는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시설이면서 동시에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만약 시설 노후화로 인해 홍수 위험이 커지면 환
경부장관은 「하천법」에 근거하여 "철근콘크리트 피복 및 높이 증설"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원형 훼손이 우려되므로 현행 
재료·규모를 유지하면서 보수"를 명령할 수 있다. 동일한 시설 관리자에게 '구조 증설'과 '원형 유지'라
는 상반된 의무가 동시에 부과되어 동시 이행이 불가능해진다. 두 법률 모두 일반법·특별법 관계에 대
한 명시나 우선순위 규정이 없어, 이행 강제금이나 허가 취소 등 이중적인 제재의 가능성이 있다.

법률A 법률B

Ÿ 법률명: 하천법
Ÿ 조문 제목: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Ÿ 조문 번호: 제14조
Ÿ 항 번호: ⑤
Ÿ 내용: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시
설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Ÿ 법률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Ÿ 조문 제목: 제73조(보고 등)
Ÿ 조문 번호: 제73조
Ÿ 항 번호: ②
Ÿ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가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4., 2023. 9. 14., 2024. 2. 13.>

두 법률 간 공통점 및 차이점

   • 공통점  
     - “시설 관리자 또는 행위 주체”에게 ‘행정 명령형’ 의무를 부과  
     - 주무부처가 필요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음(강한 재량)  
   • 차이점  
     - 규제 목적 : 홍수 등 재난방지(하천법) vs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문화유산법)  
     - 통제 대상 공간 : 하천시설 전반 vs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개별 물건‧구역  
   • 교집합 가능성  
     - 둔치, 제방, 보 개‧수문 등 하천시설이 문화재(예: 일제강점기 수문, 조선시대 석교)로 지정된 경우  
     - 하천 정비사업 구간이 사적으로 지정된 고택·산성의 존치 범위와 중첩되는 경우  

실무 적용 충돌 시나리오

   • 시나리오 : ‘등록문화재 ○○수문’(하천시설)이 노후화되어 홍수위험이 커지자  
     - 환경부장관 → “철근콘크리트 피복 및 높이 증설”을 명령(하천법 14조⑤)  
     - 국가유산청장 → “원형 훼손이 우려되므로 현행 재료·규모를 유지하면서 보수”를 명령(문화유산법 73조②)  
   • 딜레마  
     - 동일 시설 관리자에게 상반된 의무(‘구조 증설’ vs ‘원형 유지’)가 부과 → 동시 이행 불가  
     - 두 법률 모두 일반법·특별법 관계 명시 없음, 우선순위 규정 부재  
     - 이행 강제금·허가 취소 등 제재 위험이 이중으로 존재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16] 행정기관의 상반된 행위 이행 의무에 대한 충돌 내용(보행자우선도로 내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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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상반된 행위 이행 의무 충돌은 각 법률이 추구하는 상이한 공익적 가치가 조율되지 않은 
채 동일한 행정기관에게 양립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할 때 발생될 수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하나의 의
무를 이행하면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법적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의무 이행에 소극적
으로 대처하게 하거나 행정의 비효율성이 야기된다. 

Ÿ 운전자의 모순된 판단 의무

운전자의 모순된 판단 의무는 동일한 교통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모순되
게 제시하는 경우를 의미이다. 

운전자의 모순된 판단 의무 충돌의 대표적인 예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내 두 개 항에서 발견되었
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존재하는 경우, '교차
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차로 내
부로 먼저 진입하는 차량 보호하고 충돌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26조제4항은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서 '직진·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
전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진로가 교차하는 좌회전 차량과 직진·우회전 
차량 간 충돌 예방에 목적이 있다.

문제는 이 두 항이 동일한 공간(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 의무'를 부과하지만 우선순위 결
정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제1항은 '선(先) 진입 여부'를 기준으로, 제4항은 '주행 방향(좌회전 
대 직진·우회전)'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차이는 법적 해석 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차량A(좌
회전 예정)가 먼저 교차로 안에 진입한 상태에서 차량 B(직진 예정)가 뒤이어 진입하려 하는 경우를 가
정해보자. 제1항에 따르면 차량 B는 이미 진입해 있는 A에게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제4항에 따르면 
좌회전하려는 A는 직진하려는 B에게 양보해야 한다. 이처럼 상반되는 양보 의무가 동일한 시점에 동
시에 발생하여, 운전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쪽이 우선권을 가지는지 명확
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법적 교착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법률A 법률B

Ÿ 법률명: 도로교통법
Ÿ 조문 제목: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Ÿ 조문 번호: 제26조
Ÿ 항 번호: ①
Ÿ 내용: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

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
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Ÿ 법률명: 도로교통법
Ÿ 조문 제목: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Ÿ 조문 번호: 제26조
Ÿ 항 번호: ④
Ÿ 내용: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

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
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
다.

두 법률 간 공통점 및 차이점

[표 4-17] 운전자의 모순된 판단 의무에 대한 충돌 내용(운전자의 모순된 판단 의무 충돌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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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모순된 판단 의무는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는 운전
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산정
의 혼란을 야기하며 법적 분쟁을 장기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이번 사례는 단일 법률 내에서 충돌
이 이루지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내부에서 규정 간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는 정비가 필요하다.

Ÿ 민간 주체의 조건부 의무

민간 주체의 조건부 의무 충돌은 시민이나 기업과 같은 민간 행위자가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
야 할 법적 조건이 서로 다른 법규에서 충돌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과 '금지'가 동시에 존재하거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법규마다 달라지는 상황으로 나타
난다.

민간 주체의 조건부 의무 충돌 사례는 자연공원 내 산불 예방을 위한 흡연 및 취사 행위 규제의 불일치
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누구든지' 불 피우기 및 흡연 행위
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은 자연공원 내에서 흡연 및 취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지정된 장소'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많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 동시에 산림 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가령, 한 국립공원의 관
리청이 탐방객 편의를 위해 숲길 쉼터에 '지정 흡연·취사장'을 마련했다고 가정해 보자. 「자연공원법」
의 관점에서는 이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해당 쉼터 부지가 
여전히 「산림보호법」상의 '산림'으로 분류되는 임야라면 산림청의 관점에서는 모든 흡연 및 취사 행
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처럼 같은 공간에서 '허용'과 '금지'라는 정반대의 법적 명령이 충돌하고, 심지

   • 공통점 :  
     − 동일 공간(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 의무’를 부과  
     − 모두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 규정  

   • 차이점 :  
     − A항은 ‘선(先) 진입 여부’를 기준으로, B항은 ‘주행 방향(좌회전 vs 직진·우회전)’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결정  
     − 의무 주체가 서로 다르며, 판단 기준이 병렬적·독립적  

실무 적용 충돌 시나리오

    • 상황 1  
      - 차량 X(좌회전 예정)가 먼저 교차로 안에 진입한 상태에서, 차량 Y(직진 예정)가 뒤이어 진입하려 할 경우  
        · 법령 A : Y는 이미 진입해 있는 X에게 양보해야 함  
        · 법령 B : X는 직진하려는 Y에게 양보해야 함  
        → 상반되는 양보 의무가 동시에 발생  

   • 상황 2  
      - 양 차량이 교차로 진입선 직전에 거의 동시에 도달해 정차해 있는 경우(아직 어느 쪽도 내·외부 구분 불명확)  
        · 법령 A 적용 여부가 불명확(‘이미 들어간 차’가 없을 수 있음)  
        · 법령 B만 명확히 적용 → 좌회전 차량이 양보  
        → 해석 가능하지만, 상황 1에서는 모순이 드러남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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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를 관리하고 단속하는 부처(환경부와 산림청)가 다르기에 민간 주체는 자신이 어느 법규를 따라
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법률A 법률B

Ÿ 법률명: 산림보호법
Ÿ 조문 제목: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Ÿ 조문 번호: 제34조
Ÿ 항 번호: ①
Ÿ 내용: 누구든지 산림 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

를 날리는 행위

Ÿ 법률명: 자연공원법
Ÿ 조문 제목: 제27조(금지행위)
Ÿ 조문 번호: 제27조
Ÿ 항 번호: ①
Ÿ 내용: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2. 12., 2024. 
2. 6.>

Ÿ 개정일: 2017. 12. 12., 2024. 2. 6.
Ÿ 호: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

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
태유해성물질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10. 대피소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
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

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두 법률 간 공통점 및 차이점

• 공통
- 공통 공간 : 다수의 자연공원은 산림에 해당 → 두 법령이 동일한 물리적 영역에 중첩 가능  
- 공통 행위 : 불 사용·흡연 관련 행위 규제

• 차이
- 규제 강도 : 산림보호법은 “전면 금지”, 자연공원법은 “장소 지정 시 부분 허용”  
- 목적 차이 : 산불 예방 vs 자연경관·생태 보전 및 이용질서 ― 목적은 상호 보완적이나 수단이 상이

실무 적용 충돌 시나리오

   • 국립공원(자연공원) 내에 목재 숲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가정  
   • 공원관리청이 탐방객 편의를 위해 정상부 쉼터에 ‘지정 흡연 · 취사장’을 설치  
   • 자연공원법 → 지정장소이므로 흡연 · 취사 허용  
   • 그러나 해당 쉼터 부지는 여전히 ‘산림’으로 분류되는 임야이므로 산림보호법 → 흡연·불 사용 자체가 금지  
   • 관리주체·단속기관이 서로 다른 부처(환경부 vs 산림청)라 복수의 행정명령이 동시에 적용되어 “허용과 금지”가 충돌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18] 특정용도구역의 중첩에 대한 법령 충돌 내용(자연공원-산림 중복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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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체의 조건부 의무 충돌은 서로 다른 법규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상이한 허용 조건과 의무를 제
시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는 민간 주체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저해
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Ÿ 시사점

'의무/책임' 충돌은 단순히 개별 법조항의 불일치를 넘어, 서로 다른 공익적 가치들이 적절히 조율되
지 않거나, 단일 법규 내에서도 판단 기준이 비체계적으로 제시될 때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
고 있다. 이러한 충돌은 최종적으로 법적 주체(민간 또는 행정기관)를 이행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빠뜨
려, 법규 준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
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의무 부과 시 기존 법령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유사 또는 관련 법규 간의 상호작
용을 예측하고 발생 가능한 충돌 지점을 사전에 식별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이 강력하게 요
구된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법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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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행정절차

'행정절차'에 관한 충돌은 총 15건(22.39%)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법의 내용 자체보다는 법을 집행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의미한다. 이 유형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규마다 서로 다른 권한자, 

기간, 효력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이 된다. 

[그림 4-6] 법적 충돌 대상 중 행정절차 관련 유형별 특성 네트워크 그래프
출처: 연구진 작성

Ÿ 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절차적 충돌

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절차적 충돌은 '기준/요건' 충돌이 '행정절차' 충돌로 직접 이어지는 가장 빈번
한 유형이다. 이는 행정절차를 개시하거나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기준'이 법규마다 달라, 결과
적으로 따라야 할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이다. 

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절차적 충돌의 대표적인 예시는 총사업비 변경률에 따른 경미한 변경 범위 기준 
충돌 사례이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변경 사
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총투자소요액 10% 이내 변경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총사업비 변경률이 '10% 이하(≤10%)'일 경우 절차를 간소화함을 의미한다. 반면,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은 개별 공항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총사업비 '10% 

미만(<10%)' 변경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절차 간소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동일한 사업(공항)과 유사한 변동 폭에 대해 적용 단계(국가 전략계획 대 개별 실시계획)가 다
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0% 이내'와 '10% 미만'이라는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수치 기준의 차이가 
발생한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포함된 X국제공항 사업이 실시계획 단계에서 총사업비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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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액(정부 지원 증가 없음)하려 할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르면 10% 이
내이므로 '경미 변경'으로 간주되어 국무회의 재심의가 불필요하다. 그러나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에 따르면 10% "미만"만 경미하므로 정확히 10%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국토교통부 장
관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환경·안전 검토 등 정식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동일한 행위에 
대해 한 법령은 간소절차를 다른 법령은 정식 절차를 요구하여 사업자는 어느 절차를 따라야 할지 판
단이 곤란해지고, 이는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률A 법률B

Ÿ 법률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Ÿ 조문 제목: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경)
Ÿ 조문 번호: 제4조
Ÿ 항 번호: ①
Ÿ 내용: 법제4조제4항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Ÿ 호:
1. 국가기간교통시설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
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Ÿ 법률명: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Ÿ 조문 제목: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Ÿ 조문 번호: 제10조
Ÿ 항 번호: ④
Ÿ 내용: 법제7조제4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변경을 말한다.<개정 2018. 2. 9.>

Ÿ 호:
1.「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3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5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의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의 축소(건축 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3.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법제23조에 따
른 재정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1년 이하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 변경.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설비의 위치 변경

두 법률 간 공통점 및 차이점

   • 공통점  
     - 모두 ‘총사업비 약 10% 범위의 변경’을 “경미”로 보아 간소절차 허용.  
     - 국토교통부 소관이며 동일한 사업(공항)에서 동시 적용 가능.  

   • 차이점  
     - 적용 단계 : A는 국가 전략계획, B는 개별 실시계획.  
     - 기준표현 : A = “10% 이내(≤10%)”, B = “10% 미만(<10%)”.  
     - B는 「재정지원 금액 증가 시 제외」라는 추가 제한이 있으나 A는 해당 없음.

실무 적용 충돌 시나리오

   • 가정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포함된 X국제공항 사업이 실시계획 단계에서 총사업비를 정확히 10% 증액(정부지원 증가 없음)하려 
함.  
   • 충돌 상황  
     - A : 10% 이내이므로 ‘경미 변경’ → 국무회의 재심의 불요.  
     - B : 10% “미만”만 경미, 10%는 경미 아님 → 국토교통부 장관의 실시계획 변경승인 절차(환경‧안전 검토 등) 필요.  
   • 결과 : 동일 행위에 대해 한 법령은 간소절차, 다른 법령은 정식절차를 요구 → 사업자는 어느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판단 곤란, 일정 
지연·비용 증가 요인 발생.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19] 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절차적 충돌에 대한 충돌 내용(총사업비 변경률에 따른 경미한 변경 범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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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절차적 충돌은 행정 절차의 전제 조건인 기준이 법규마다 달라 법 집행의 일관
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는 민간 주체의 사업 추진에 혼란을 야기하고, 행
정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궁극적으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
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 간 '총사업비 변경' 등 주요 행정 절차 관련 개념을 정의하는 정족값(예: 

"10% 이내" 또는 "10% 미만")을 명확히 통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여러 단계에 걸쳐 법규가 적
용되는 경우, 어느 규정이 우선하는지 상위법 또는 해석 지침에 우선 적용 규정을 명시하여 법적 위계
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Ÿ 권한 및 효력의 불일치로 인한 절차적 충돌

인허가 절차에서 발생하는 권한 및 효력의 불일치로 인한 절차적 충돌은 동일한 행정절차에 대해 서로 
다른 권한자를 지정하거나, 절차 이행의 법적 효력을 상이하게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는 주로 협의/승인과 관련된 행정행위에서 드러나며, 사업 주체는 어떤 행정기관의 처분을 따라야 할
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권한 및 효력 불일치로 인한 절차적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4항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간의 의제 협의 기간 
불일치에서 발생할 수 있다. 두 법률 모두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여 인허가 
의제를 위한 행정기관 협의 절차를 규정하지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일 이내 
미협의 시 동의 간주' 규정을 따르는 반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협
의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설 복합 역과 주변 역세권을 동시에 개발하는 사업과 
같이 하나의 사업계획에 두 법률이 중첩 적용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계 기관이 25일째 협의 회신을 하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상
으로는 적법하지만 「역세권법」상으로는 20일 기한을 초과하여 위법한 상태가 된다. 두 법률 모두 강
행규정으로 '간주 동의' 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제 발효 시점이 발생하
고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일이 엇갈리는 등 사업자는 심각한 행정 혼선과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

법률A 법률B

Ÿ 법률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Ÿ 조문 제목: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Ÿ 조문 번호: 제16조
Ÿ 항 번호: ④
Ÿ 내용: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

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행정기본법」제24조부터 제26
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4. 1. 9.>

Ÿ 법률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Ÿ 조문 제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Ÿ 조문 번호: 제11조
Ÿ 항 번호: ④
Ÿ 내용: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행정기본법」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같은 법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신설 2024. 1. 9.>

[표 4-20] 권한 및 효력의 불일치로 인한 절차적 충돌에 대한 충돌 내용(의제 협의 기간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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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및 효력 불일치로 인한 절차적 충돌은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사업 주체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행정기관 간 불필요한 권한 다툼을 유발할 수 있다. 동일한 행정행위에 대해 절차 이행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을 모호하게 규정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는 공익을 침
해할 수 있다.

Ÿ 시사점

행정 절차상 법적 충돌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의 불일치에서 파생되
거나 권한 및 효력 규정의 미비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발생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충돌은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심각하게 증대시키고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보다 신중하고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
다. 특히, 사업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절차 간소화 규정을 도입할 때에는 해당 규정이 기존 일반법의 
근본적인 취지 및 절차적 요건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행정절차의 전
제가 되는 각종 기준들(예: 협의 기간, 심의 주체 등)을 법령 간에 통일하고 명확히 규정이 요구된다.

2) 충돌 내용에 대한 특성 분석

① 충돌 내용에 대한 유형화

충돌 내용에 대한 유형화는 법령 간 충돌을 "어떤 성질의 불일치인가"라는 관점에서 명료하게 규정하
고, 이를 통해 즉시 적용 가능한 정책적 해결 방안(예: 계획, 허가, 기술기준, 절차, 위계, 벌칙 정비 등)

과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충돌 유형을 3단계로 위계화하였으며, 특히 충돌 내용 

두 법률 간 공통점 및 차이점

   • 공통점  
     - 모두 복합사업 승인 과정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를 ‘의제’하기 위한 절차 규정.  
     - 동일 조문(행정기본법 제24~26조)을 준용하는 방식.  
   • 차이점  
     - 협의 기간 : 역세권법 20일 vs 철도건설법 30일.  
     - 적용 공간 : 역세권(역사 반경 약 500m~1km) 개발사업 vs 철도 노선·역사 신·개축 공사.

실무 적용 충돌 시나리오

   • 복합 역 신설 및 주변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 하나의 사업계획 안에 ① 철도건설 인가(철도건설법 적용)와 ② 역세권 개발계획 승인(역세권법 적용)이 동시에 필요.  
     - 동일 부처(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가 관계 행정기관(문화재, 환경, 소방 등)과 ‘의제 협의’를 병행 요청.  
   • 문제점  
     - 관계 기관이 25일째 회신하면 : 철도건설법 절차는 적법(30일 이내)이나, 역세권법 절차는 기한(20일) 초과 → 위법 상태 발생.  
     - 두 법 모두 강행규정(“간주 동의” 요건)이라 한쪽에서 자동 동의가 성립하면 다른 쪽에서는 ‘법정 기한 미경과’로 간주 동의가 성립
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  
     -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제 발효 시점이 발생하여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일이 엇갈리는 행정혼선 가능.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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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는 두 법령이 서로 법적 충돌을 일으키는 방식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규정 내용의 모순에 
대한 법적 충돌이 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법령이 동일한 대상이나 행위에 대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충돌 내용의 특성
n 규정 내용의 모순

'규정 내용의 모순'에 관한 충돌은 총 35건(52.24%)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유형은 두 법령이 동일한 
대상이나 행위에 대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이다.

[그림 4-7] 법적 충돌 내용 관련 유형별 특성 네트워크 그래프
출처: 연구진 작성

위계 분류 항목 정의 및 기준 예시

대분류 규정 내용의 모순
두 법령이 동일한 대상이나 행위에 대해 서
로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된 내용을 직접적으
로 규정하는 경우

허용 vs 금지,기준 수치 상이

중분류 충돌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양상
대분류의 원인이 되는 충돌이 내용·형식적
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
로 분류

규정 내용의 모순 → 상반된 의무 부과
적용 관계의 불명확성 → 기준 불일치

소분류

허용 vs 금지 한 법은 특정 행위를 (조건부로) 허용하지
만, 다른 법은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상반된 의무 부과 → 허용 vs 금지 (산림 
내 취사)

작위 의무 vs 부작위 의무 '설치'와 '철거'처럼 정반대의 행위를 동시
에 요구하는 경우

상반된 의무 부과 → 작위 의무 vs 부작위 
의무 (그늘막 설치 vs 철거)

정량적 기준 상이 기간, 폭 등 숫자로 표현되는 기준이 다른 
경우

기준의 불일치 → 정량적 기준 상이 (협의
기간 20일 vs 30일)

정성적 기준 상이 허용되는 대상의 범위나 목록이 다른 경우 기준의 불일치 → 정성적 기준 상이 (송수
구 겸용 대상 목록 불일치)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21] 충돌 내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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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상반된 의무 부과

규정 내용의 모순으로 인한 절차적 충돌은 하나의 행위 주체가 서로 다른 법령에 의해 정반대되는 행
위를 동시에 요구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한 법규에서 특정 행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반면, 

다른 법규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행
위 주체는 어느 한 법령을 준수하면 다른 법령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이행 불가능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는 행정 집행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심지어 방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낳는다. 이러한 모순
은 대체로 개별 법령이 각기 정당한 공익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현실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목
표 간의 충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병렬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진 데서 기인한다.

규정 내용의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연공원법」과 「산림보호법」 간의 산림 내 취사 행위 
규정 충돌을 들 수 있다.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은 자연공원 내에서 지정된 장소에서의 취사를 허
용하고 있지만,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는 산림 내에서의 취사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자연공원에 속한 산림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행위 주체가 두 법률을 동시에 준수할 수 없는 직접적인 
법적 충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사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전통사찰의 유지·보수를 허용하는 반
면,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인도서 내 건축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
다는 점이다. 만약 전통사찰이 무인도서에 위치할 경우, 사찰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한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보행로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사례 역시 이에 해당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2는 폭염 대응을 
위한 그늘막 설치를 장려하는 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2조는 보행 안전을 위해 보도 
상의 장애물 설치를 제한할 수 있어, 동일 장소에 설치된 그늘막에 대해 설치 의무와 철거 의무가 동시
에 발생하는 법적 충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재난대응, 보행 안전, 문화재 보존, 생태 보전 등 각각 정당한 공익 목표를 가진 정책
들이 현실 공간에서 조율 없이 병립할 때 발생하는 법적 모순의 전형을 보여준다.

사례 공간/맥락 법률 A 법률 B 충돌 포인트

자연공원 vs 산림: 취
사

자연공원에 포함된 
산림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 동일 공간에서 취사허용 vs 
금지

전통사찰 vs 무인도서: 
유지·보수/건축

무인도서에 위치한 
전통사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12조

유지·보수(건축행위)허용 vs 
원칙적 금지

폭염 그늘막vs 보행 장
애물 제한

보행로(보도) 그늘막 
설치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제22조

그늘막 설치요구 vs 보행공간 
장애우려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22] 상반된 의무 부과에 대한 충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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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기준의 불일치

규정 내용의 모순 중 '기준의 불일치' 유형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규마다 서로 다른 기준 값을 제시
함으로써 동시 충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이는 정량적 기준(수치)의 상이와 정성적 기준(범
위·목록)의 상이로 다시 세분화될 수 있다. 이 유형의 충돌은 특히 소방, 건축, 도로 등 고도로 전문화
된 기술 기준이 여러 법률과 하위 행정규칙에 분산되어 규정될 때 발생하기 쉬우며, 기술 표준의 파편
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불일치는 법적 주체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
화된 기준을 자의적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다.

정량적 기준 상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총사업비 변경 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
율화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총투자소요액 '10% 이내'

로 규정하는 반면,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은 공항·비행장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총
사업비 변경을 '10% 미만'으로 정의하여 정확히 10% 증액 시 한 법령은 간소 절차를, 다른 법령은 정
식 절차를 요구하는 충돌이 발생한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서도 이러한 불일치가 발견된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7조제7항은 일반 창고 스프링클러설비의 비상전원 
작동 시간을 '20분 이상'으로 규정하지만,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 제6조제9

항은 일반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해 '40분 이상'을 요구하여, 고층이면서 창고 용도로 쓰이
는 건축물과 같이 중복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서로 다른 최소 시간을 제시하게 된다.

정성적 기준 상이는 허용되는 대상이나 범위, 참조해야 할 설치 기준서 자체가 달라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방시설 송수구의 겸용 설치와 관련하여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제16조제4항은 포소화설비 송수구를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연결송수관설비 등과 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반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제13조제4항은 
연결송수관설비를 겸용 대상 목록에서 제외하고 있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 송수
구의 겸용 설치 여부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다. 또한,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제16조제4항은 겸용 설치 시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의 설치기준'을 일원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반
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2조제4항은 겸용 상대(연결살수설비 등)

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기준'과 '옥내소화전설비 송수구 기준'을 이원화하여 요구되는 상세 
규격(결합구 수, 구경, 설치 위치 등)이 달라져 동시 충족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구분 사례/대상 근거 A (조문·항) 근거 B (조문·항) 불일치 내용(요지)

정량

총사업비 경미 변경 기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령 제4조제1항: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경미 변경을 총투자소요액 
10% 이내로 규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제4
항: 실시계획 경미 변경 중 총사업
비 변경을 10% 미만으로 정의

정확히 10%일 때 한쪽
은 경미, 다른 쪽은 비경
미로 해석 가능

스프링클러 비상전원 시
간(용도별)

NFPC 609 제7조제7항: 일반 창
고스프링클러 비상전원 20분 이
상

NFPC 604 제6조제9항: 일반 고
층건축물스프링클러 비상전원 40
분 이상

고층이면서 창고 용도일 
때 최소 작동시간 불일
치

[표 4-23] 기준불일치에 대한 충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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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불일치 유형은 기술 표준의 파편화가 법률 충돌의 핵심 원인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소방, 

건축, 도로 분야와 같이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 기준이 여러 법률과 하위 행정규칙에 분산되어 규정되
면서 일부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설계·시공 단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 
기준의 임의적 선택(주로 완화된 기준)으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
다. 

Ÿ 시사점

규정 내용의 모순은 법령 충돌 유형 중 가장 직접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태로, 그 근원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서로 다른 정책 목표가 조율되지 않은 채 입법이 추진되
어, 동일한 공간이나 행위에 대해 상반된 의무가 동시에 부과되는 문제이다. 둘째는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 표준들이 파편화되어 여러 법률과 하위 행정규칙에 분산 규정되면서, 이들 기준 값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모두 입법 과정에서 타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 내용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법령 조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입법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부처 간 정책 목표를 사전
에 조율하고 기술 기준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구분 사례/대상 근거 A (조문·항) 근거 B (조문·항) 불일치 내용(요지)

정성

송수구 겸용 가능 범위
NFPC 105 제16조제4항: 포소
화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스프링클
러·연결송수관설비등과 겸용 가능

NFPC 103A 제13조제4항: 간이
스프링클러는 연결송수관설비 겸
용 제외

겸용 허용 범위가 기준
서별 상이

송수구 설치기준 참조체
계

NFPC 105 제16조제4항: 겸용 
시 스프링클러 송수구 기준일원 
적용

NFPC 102 제12조제4항: 겸용 
상대에 따라 스프링클러/옥내소
화전 송수구 기준을 이원 적용

동일 겸용 상황에서 참
조기준 상이(결합구 수·
구경·위치 등)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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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제3장에서 개발한 인공지능(LLM) 기반의 법령 정합성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생활안전 관련 법률 정합
성을 진단하고 생활안전 법제도의 통합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67쌍의 충돌 법령
을 충돌 대상, 관련 공간 및 설비, 충돌 내용 측면에서 심층 분석한 결과, 기존 분절된 법제도에서 나타
난 문제점들이 인공지능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1) 공간 및 설비 특성 분석을 통한 다층적 공간 단위의 충돌 발생 지점 특정

법적 충돌이 발생하는 공간적 위계를 ‘도시–건축물–설비’의 세 수준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충돌은 광역적 계획 수준에서부터 개별 건축물의 용도 규정, 나아가 송수구, 에어덕트, 길어깨와 
같은 미시적 설비의 기술 사양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으로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일한 물리적 
공간을 서로 다른 규범 체계가 중첩적으로 지배한다는 점, 그리고 각 규범이 전제하는 적용 범위와 해
석 단서가 층위마다 상이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도시 단위에서는 특정용도구역의 중첩, 교통시설의 기능적 충돌, 공원·보행로·광장 등 공간시설의 활
용적 충돌이 주로 나타났다. 계획 체계가 상호 조정 규정을 갖추지 못하거나 상위–하위 계획 간 위계
와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동일 필지·노선·구역을 둘러싼 이행 규정이 충돌하는 경향이 두드러
졌다.

건축물 단위에서는 특수 목적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협의 등 행정절차의 충돌, 특정 용도에 부과되는 
개별 규제의 중첩과 법규 위계상 적용 관계의 불명확성이 핵심 문제로 나타났다. 동일 건축물이라도 
개별 법령이 상이한 목적과 판단 기준을 전제로 요건을 설정함에 따라, 적용 순서와 우선 규범, 예외 
인정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설비 단위에서는 소방 설비, 교통안전 시설 등 기술 규격이 상이하게 제시되거나 인용 기준의 개정 시
점 차이가 누적되면서 충돌이 발생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예컨대 비상전원 작동 시간, 배관·덕트의 
설치 치수·내화 성능, 차로 부속 시설의 규격과 같은 세부 사양이 서로 다른 규범에 의해 상이하게 요
구될 경우, 설계 변경과 시공 지연, 사용 승인 단계의 재심사 등 현장 혼란이 즉각적으로 발생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술적 충돌은 상위–하위 규범의 위임 관계와 표준·고시 간 상호 인용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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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맞물려 연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건축물 단위의 정책적 충돌보다 민감한 위험
으로 평가된다.

종합하면 법령 충돌은 단일 층위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건축물–설비로 이어지는 연속체 속에서 발생
한다. 따라서 정합성 개선은 계획 체계의 상호 조정 원칙 확립, 건축물 용도별 적용 관계의 명시화, 설
비 규격의 교차 인용·개정 동기화와 같은 층위별 해법을 동시에 요구하며 온톨로지 기반의 다층 지식 
구조를 통해 각 층위의 개념·관계·적용 시점을 일관되게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 충돌 대상별 특성 분석을 통한 법적 행위 및 기준의 불일치 규명

충돌 대상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법령이 규제하려는 목적 대상 중 ‘기준/요건’영역에서 충돌
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특히 설치 기준에 관한 정량·정성 요건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거나, 동일 
사안에 대해 적용해야 할 상위·하위 규범이 충돌하는 사례가 핵심이었다. 이는 제2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법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현장 실무에 혼란을 야기하는 법규 및 판단 기준의 불일치·모호성
이 구체적으로 표출된 양상이다. 결과적으로 동일 시설·공간에 대해 임계치, 단위, 성능지표, 예외 요
건이 달리 규정되면서 설계·심의·시공 단계 전반에서 반복적 보완과 재해석이 발생한다.

‘의무/책임’영역에서는 행정기관, 운전자, 민간 주체 등 다양한 주체에게 상호 양립하기 어려운 행위 
의무나 상이한 판단 기준이 동시에 부과되는 모순적 상황이 다수 확인되었다. 동일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법령이 상반된 요구를 제시하거나 우선 적용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준수 선택의 딜레마가 발생
하고 법적 안정성이 저하된다. 이러한 충돌은 집행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분쟁과 책임 귀속의 불명확
성으로 이어진다.

‘행정절차’영역에서는 기준 불일치, 인허가 의제의 범위와 요건 차이, 권한 및 효력의 불일치가 결합
하여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동일 사업임에도 협의·인
가·신고 절차의 적용 기준과 우선순위가 법령별로 상이해 일정 지연, 중복 심사, 사후 정정이 빈발한
다. 이는 계획–허가–착공–사용승인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비용과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평가된다.

종합하면, 기준·의무·절차 각 영역에서 드러난 충돌은 단일 규정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상위–하위 규
범 관계, 적용 범위와 시점, 주체별 책무 구조가 맞물린 체계적 불일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
적 충돌 해소를 위해서는 개별 조항 수정에 그치지 않고, 위계·적용관계의 명시화와 교차 인용 기준의 
정합성 확보를 동시적으로 요구된다.

3) 충돌 내용 분석을 통한 법체계 구조적 문제 진단

본 연구는 충돌이 나타나는 현상을 규정 내용의 모순, 적용 관계의 불명확성, 법규 위계의 충돌, 규제 
범위의 중첩으로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규정 내용의 모순이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었으며,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해 상반된 의무를 부과하거나 정량·정성 기준을 다르게 요구함으로써 직접적 충돌을 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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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순은 현장에서 이행 기준을 복수로 해석하게 만들고, 설계·심의·허가 
단계 전반에 걸쳐 반복적 보완과 재검토를 초래한다.

종합하면, 법령 충돌은 개별 조문 사이의 단순 불일치를 넘어 정책 목표 간 미조율, 기술 표준의 파편
화, 위계 질서의 혼선, 적용 관계 설정의 부재라는 구조적 결함과 입법·개정 과정의 검증 체계 취약성
에서 기인한다. 이는 곧 법령 설계 단계에서의 교차 검토 부족, 인용·위임 관리의 비일관성, 개정 동기
화 실패, 사전 영향분석의 한계가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충돌 해소는 개별 조항의 미세 조정
보다 적용 관계 명문화, 위임·인용 거버넌스 정비, 기술 기준의 교차 동기화, 중복 규제의 기능 재배치
와 같은 체계 수준의 처방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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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1. 결과 종합

2. 공간환경 단위 통합적 생활안전 강화 방향

3. 지역사회의 통합적 생활안전 강화 방향

4. 결론 및 연구의 한계

공간환경 단위 생활안전 
강화 법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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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과 종합

제2장에서 검토된 법령, 국가 기본계획 및 판례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제3･4장의 생활안전 법령 정합
성 분석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기반 분석 메커니즘을 통해 도출된 법령 충돌 결과를 종합하여 현행 생
활안전 법제도의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안전 유형별 분절 구조의 재확인과 법적 충돌의 과학적 입증

현행 건축·도시 공간의 생활안전 법제도는 화재, 범죄, 보행, 침수라는 개별 안전 유형을 중심으로 법
령 및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는 근본적인 분절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정부 부처(소방청,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가 각기 독립된 정책 목표를 가지고 규제를 집
행하며, 하나의 물리적 공간에 여러 안전 유형의 조치가 중첩 적용될 때 정책적 연계성 및 실효성 확보
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판례 고찰을 통해 현장의 법적 해석 모호성으로 구체화되었으며, 특히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 유지·관리 사항(방화문 도어클로저 등)의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법적 공백
이 발생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법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고 잠재적 법적 충돌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177개 법령과 107개 행정규칙, 총 284개의 법규를 대상으로 인공지능(LLM) 기반의 법령 정합성 분석 
메커니즘을 개발 및 적용하였다. 이 메커니즘은 법령 텍스트를 SPO(주어-서술어-목적어) 구조로 정
형화하고 다단계 필터링(TF-IDF와 임베딩 기반 유사도 분석) 및 O3 Reasoning 모델을 활용한 심층 
추론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총 67쌍의 실제 법적 충돌 사례를 도출함으로써, 기존 법제도의 분절 구
조가 단순한 행정 비효율을 넘어 규범적 모순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
하였다.

2) 공간 환경 단위별 법적 충돌 메커니즘의 규명

도출된 67건의 충돌 사례를 도시, 건축물, 시설･설비의 공간 환경 위계 단위로 분석한 결과, 법적 충돌
은 단일 층위의 문제가 아니라 다층적인 공간 연속체 속에서 발생하며, 그 충돌 양상과 핵심 쟁점이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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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별로 다름을 확인하였다.

n 도시 공간 환경에서의 광역적 계획 체계 충돌

도시 공간에서는 주로 광역적 계획과 용도구역 지정 체계의 미조율로 인한 충돌이 발생한다.

(특정 용도구역의 중첩) 산림 지역이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중복 지정될 경우, 「산림보호법」은 불 피우
기/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반면, 「화재예방법」은 안전조치 이행을 전제로 한 화기 취급 행위를 조건부 
허용할 수 있는 단서를 두어, ‘전면 금지’와 ‘조건부 허용’이 충돌하는 양립 불가능한 규제 모순을 야기
한다. 이는 토지 이용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과잉 규제로 작용한다.

(교통시설의 기능 충돌) 도로와 보행로 등 공공 기반 시설에 복수의 공익적 목적이 강행적으로 부여될 
때 충돌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폭염 대비 시설 설치 의무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보행 장애물 제거 의무가 상반되어, 시설 관리 주체에게 이행 불가능한 의무
를 부과한다.

n 건축물 공간 환경에서의 규제 중첩 및 위계 충돌

건축물 공간에서는 일반법과 특별법 간의 적용 관계 불명확성과 특정 용도 건축물에 부과되는 규제의 
중첩이 핵심 문제로 나타났다.

Ÿ 규제 범위의 중첩 및 이중 제재 위험

다중이용업소가 피난 시설을 훼손하는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모두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여, 동일 행위에 
대한 이중 제재의 위험을 야기하는 규제 중첩이 발생하였다.

Ÿ 법규 위계 충돌

상위 법률인 「건축물관리법」이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보고를 생애이력 정보체계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했음에도, 하위 행정규칙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대체 보고를 허용하도록 규제 대상을 임의로 확대함으로써, 상위법 우선 원칙을 침해하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충돌이 발생하였다.

Ÿ 시설･설비 공간 환경에서의 기술 기준 및 규격 충돌

시설･설비 단위는 송수구, 길어깨 등 가장 구체적인 부품 및 장치와 관련된 충돌이 발생하며, 이는 기
술 사양의 불일치가 주를 이룬다.

Ÿ 소방 설비의 기술 기준 충돌

화재 안전이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파편화된 다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이 서로 다른 기술적 요
건을 규정하여 물리적으로 동시 충족이 불가능한 충돌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송수구 겸
용 설치 시 참조해야 할 설치 기준(스프링클러 기준 vs 옥내소화전 기준)이 겸용 상대에 따라 이원화되
어, 설계 및 시공 현장에 즉각적인 혼란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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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교통안전 시설의 규격 충돌

길어깨의 최소 폭 기준과 같이 도로 부속 시설의 규격이 상위 법규(규칙)와 하위 행정규칙(지침) 간에 
달라, 설계자에게 해석·집행 혼선을 야기하고 법적 위계상 문제가 발생하였다.

3) 법제도 구조적 문제의 심층 진단과 개선의 시급성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도출된 법적 충돌은 단순한 조문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 설계 단계에서의 
교차 검토 부족, 인용·위임 관리의 비일관성, 개정 동기화 실패라는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한다.

Ÿ ‘기준/요건’ 영역의 불일치 심각성

충돌 대상 분석 결과, ‘기준/요건’ 영역에서 충돌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설치 기준에 관한 
정량적(수치) 및 정성적(범위/목록) 요건의 불일치가 핵심이었다. 이는 동일 시설·공간에 대해 임계
치, 규격, 예외 요건이 달리 규정되면서 설계·심의·시공 단계 전반에서 반복적 보완과 재해석을 유발
한다.

Ÿ ‘의무/책임’ 및 ‘행정절차’의 모순

민간 주체의 조건부 의무(자연공원 내 취사 행위의 '허용'과 '금지' 동시 충돌)나 행정기관의 상반된 행
위 이행 의무(그늘막 설치 요청과 제거 요청)가 부과되어, 준수 불가능한 딜레마를 발생시키고 법적 안
정성을 저해한다. 또한 인허가 의제 협의 기간이 법령별로 상이하여 행정 절차의 효력 발생 시점이 엇
갈리는 행정 혼선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행 생활안전 법제도는 개별 조항의 미세 조정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체계적 불일치와 규범
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도시-건축물-시설･설비의 공간 위계에 따라 통합적인 안전 강화 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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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환경 단위 통합적 생활안전 강화 방향

현행 생활안전 법제도는 화재, 범죄, 보행, 침수 등 개별 안전 유형을 중심으로 소방청, 국토교통부, 환
경부 등 다부처가 독립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규제를 집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공간 위계에
서 규정 내용의 모순, 법적 위계 충돌, 기술 기준의 파편화라는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항 수정을 넘어, 공간 단위의 다층적 위험을 포괄하고 
규제 주체의 행위를 조율할 수 있는 통합적 법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에 제2장 법제도 현황 고찰과 제3･4장에서의 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된 67건
의 법적 충돌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 건축물, 시설･설비 공간환경 단위별로 분절된 안전 법제도를 통
합하고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1) (도시 공간 환경) 광역적 계획 체계의 상호 조정 및 우선순위 확립

도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법적 충돌은 주로 특정용도구역의 중첩, 광역 교통시설의 기능 충돌, 공간시
설의 활용 충돌 등 광역적 계획 체계의 미조율에서 기인한다. 도시 공간의 안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
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n 중첩 용도구역 간 명확한 우선 적용 원칙 명시

｢산림보호법｣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중복 적용되는 산림-화재예방강화지구와 
같이, 동일 공간에 「산림보호법」 상의 ‘전면 금지’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안
전조치를 전제한 조건부 허용’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규제가 충돌하는 경우, 법률 간의 적용 우선순위
를 명시하거나, 예외 인정 범위를 사전에 협의하여 통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무인도서
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절대 금지’와 ｢도로법｣상 ‘조건부 허용’이 충돌하는 접도구역 문제도 
규범적 우선순위를 확립해야 한다.

n 공공 기반 시설의 기능 조율 및 모순 의무 해소

도로와 보행로 등 공공 인프라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폭염 대비 시설 설치 의무(존치)와 「교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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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보행 장애물 제거 요청 의무(제거)가 동시에 부과되어 행정기관에 이행 
불가능한 딜레마를 야기하는 충돌 사례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의 다기능화 추세에 맞
춰 각 안전 기능(예를 들어, 재난 대비 vs. 보행 안전) 간의 우선순위를 법제도적으로 설정하고, 상반된 
조치 요구가 발생할 경우 조정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n 특수 지역 특별법과 일반법 간 절차적 통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건축법｣ 간에 인허가 협의 기간(20일 vs 15일) 및 기한 
경과 시 간주효과(‘협의 성립’ vs ‘의견 없음’ 간주)가 달라 행정 일관성이 깨지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
해 행정 절차의 전제가 되는 정량적 기준을 관련 법규 간에 명확히 통일하고,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
되는 복합사업에서는 인허가 의제의 범위와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
해야 한다.

2) (건축물 공간 환경) 용도별 규제 명확화 및 법적 위계 정립

건축물 공간은 화재 안전 규정이 다수를 차지하며, 공동주택, 다중이용업소, 초고층 복합건축물 등 특
정 건축물에 범죄 안전 및 침수 안전 규정이 중첩 적용되는 핵심적인 복합 위험 공간이다.

n 특정 건축물 규제 적용 관계 명시화(이중 제재 방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피난 시설 훼손 
행위에 대해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규제 범위 중첩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시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일반법과의 적용 관계(준용·특례·우선 적
용 범위)를 조문 수준에서 명시하여 동일 행위에 대한 이중 제재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n 법적 위계 질서의 엄격한 준수 및 규제 대상의 명확화

상위 법률인 ｢건축물관리법｣이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보고를 정보체계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했으나, 하위 행정규칙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까지 대체 보고를 허용하도
록 규제 대상을 임의로 확대하여 상위법 우선 원칙을 침해하는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국민의 권리·의
무와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규범의 상위법 위임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를 강
화해야 한다.

n 준공개 공간의 안전 기준 명확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가 모호한 준공개 공간에서 「도로교통
법」상 ‘도로’ 인정 여부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주취운전 등의 법적 기준 일관성이 부족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공간의 공공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범죄 예방 및 화재 피난 등 복합적
인 안전 요구사항이 충돌하지 않도록 통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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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설비 공간 환경) 기술 기준의 통합 및 교차 동기화

시설･설비 단위는 송수구, 길어깨 등 구체적인 부품 및 장치와 관련된 법적 충돌이 발생하며, 이는 주
로 기술 사양의 불일치와 파편화된 기술 표준에서 기인한다.

n 기술 표준 간 명확한 참조 체계 통일

소방시설 송수구의 겸용 설치 시 참조 기준과 관련하여,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은 겸용 시 ‘스프링클러 기준’을 일원화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
기준(NFPC 102)”은 겸용 상대에 따라 ‘스프링클러 기준’과 ‘옥내소화전 기준’을 이원화하여 규정하
고 있어 물리적으로 동시 충족이 불가능한 충돌이 발생한다. 다중 설비 겸용 등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명확한 통합 참조 기준을 마련하거나, 특정 설비의 우선 적용 원칙을 법령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
란을 줄여야 한다.

n 정량적 기준 충돌 해소 및 높은 기준 우선 적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비상전원 작동 시간 기준과 관련하여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이 20분/60분 이상을,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이 40분/60분 이상을 요구하여 
서로 다른 최소 시간을 제시하는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용도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경우 더 높은 안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n 시설 규격의 위계 정합성 확보

길어깨 최소 폭 기준과 관련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0.5m 이상을,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이 0.75m 이상을 요구하여 상위법규와 하위 행정규칙 간 정량적 기준이 불일치하는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상위 법규와 하위 행정규칙 간의 규격 기준을 명확히 일치시키거나 예외 조항 및 우선 
적용 원칙을 명시하여 실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n 다목적 시설 설치 기준의 통합

보행자우선도로 내 물류시설 설치 허용과 관련하여 ｢도로법 시행령｣은 허용하는 반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허용 목록에 없어 사실상 불허하는 정성적 기준 충돌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과 같은 보행 안전 시설물의 설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법｣ 기준을 위반하여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인정된 판례에서 보듯이, 단일 시설물이 여러 안전 유형
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설치 기준을 통합하고, 안전 기준에 대해 주로 완화된 기준을 따르는 임
의적 선택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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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의 통합적 생활안전 강화 방향

인공지능 활용 분석을 통해 규명된 법제도의 분절성과 충돌 지점(67건)을 바탕으로, 생활안전 규제의 
최종적인 집행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주체) 차원에서의 통합적 안전 
강화 방향을 제시한다. 현행 법제도에서 나타나는 다층적 시행 주체와 공간적 규제 중첩의 문제를 해
결하고 실질적인 안전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지역 안전 거버넌스의 통합 및 정책 연계 강화

화재, 범죄, 보행, 침수 안전 관련 정책이 소방청장,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중앙 
정부 부처 소관으로 분절되어 추진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동일 공간에 대한 다층적 시행 주체 간
의 정책적 연계와 조율이 미흡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안전 목표를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n 통합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의무와 같이 개별 유형별로 파편화된 계획 수립을 넘어, 지역의 공간 환경(도시, 건축물, 시설･설
비) 특성을 반영하여 복합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가칭)통합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화재, 범죄, 보행, 침수 등 모든 유형의 안전 강화 목표가 공간 위계별로 명확히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n 다층적 시행 주체 간 협력 체계 구축

도시 공간에 적용되는 안전 강화 조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공원관리청, 환경부장관 등 다양한 주
체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침수 안전 관련 판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가(설치･비용 부담 주체)와 
지자체(관리 주체) 간에 부진정연대 채무자로서의 다층적 책임이 중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는 중앙 부처 및 다른 행정 주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공식화하고, 공공 기반 시설에 대한 공동의 안
전 기준 및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책임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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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맞춤형 통합 안전 기준의 현장 적용 및 책임 강화

개별 법령의 충돌은 최종적으로 설계자, 시공자,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현장 집행에 혼란을 야기
한다.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도출된 법적 모순 사례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안
전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n 인허가 심의 단계에서의 통합 정합성 검토 의무화

도시 및 건축물 공간에서 발생하는 법적 충돌 사례(67건)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인허가 심의 과정에 
법령 정합성 교차 검토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규제 대상과 행위가 중첩되어 이중 제재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특정 용도 건축물이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같은 준공개 공간의 공공성 판
단 문제가 발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범죄, 침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검토하여 모순된 의무 부
과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n 기술 기준 파편화 해소를 위한 지역 가이드라인 개발

시설･설비 단위에서 발생하는 기술 사양 불일치(예를 들어, 소방시설 송수구 겸용 기준, 길어깨 최소 
폭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는 중앙의 파편화된 기술 표준(NFPC 등)을 통합하고 재난 취약성
과 같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우선 적용 기준 및 통합 시공 지침을 개발하여 현장 실무자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상위법과 하위 행정규칙 간 정량적 기준 충돌이 확인된 경우, 상위법 우선 원칙을 명
확히 제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n 비명시적 시설 관리 의무의 구체화

판례가 시설 관리 주체(숙박업자, 소유자, 관리자 등) 및 공공 기관에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
해서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안전조치의무를 요구하는 경향을 반영해야 한
다. 지자체는 법적 공백이 확인된 시설 관리 항목(도어클로저 미설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상태 등)에 
대해 지역 안전 매뉴얼을 통해 관리 주체별 책임과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도·감독을 강
화해야 한다.

3) 지역 안전 문화 조성 및 주민 참여 확대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안전 의식 제고 및 주민 참여는 통합적 안전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
이다.

n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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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들은 재난 취약계층 보호와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공통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보행 안전 분야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과 
같이 일반 보행 안전 시설이 교통약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 판례를 교훈 삼아, 지
자체는 시설물 설치 시 보행 약자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기준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교차 검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n 민간 주체의 안전 책임 교육 강화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사업주체가 화재, 범죄, 침수 안전 조치의 주요 시행 주체임을 고려하여, 이들
에 대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법령에 근거한 안전 교육을 통합 안전 교육 프
로그램으로 재편하고, 법적 책임 소재 및 안전조치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주지시켜 자율적인 안전 관
리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n 지역 주민의 참여 활성화

도시공원 내 CCTV, 비상벨 설치 및 관리와 같은 범죄 예방 대책이나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시, 지
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이용 행태와 위험 요소를 반영한 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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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 결론

본 연구는 화재, 범죄, 보행, 침수 등 주요한 생활안전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을 도시, 건축물, 시설･설
비의 공간 환경 단위로 심층 고찰하고, 분절된 법규 간에 발생하는 구조적 충돌을 인공지능(LLM) 기반
의 정합성 분석 메커니즘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통합적 안전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① 법제도의 구조적 분절성과 충돌의 과학적 입증

기존 법제도(법령 및 기본계획)는 유형별로 분절되어 있으며, 소방청,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다층적 
시행 주체가 독립적인 목표를 가지고 규제를 집행함으로써, 동일 공간에서의 안전 사각지대 및 책임 
불명확이라는 한계를 내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177개 법령과 
107개 행정규칙을 온톨로지 기반의 SPO(주어･서술어･목적어) 구조로 정형화하고, LLM을 활용한 다
단계 추론(O3 Reasoning Model) 과정을 통해, 약 6억 건에 달하는 법령 쌍 조합 후보 가운데 총 67쌍
의 유의미한 규범적 충돌 사례를 성공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는 기존의 분절 구조가 단순한 행정 비효
율을 넘어 규정 내용의 모순, 법적 위계 충돌, 기술 표준의 파편화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함을 과학
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② 공간 환경 단위별 통합적 안전 강화 방향의 제시

도출된 67건의 충돌 사례를 공간 위계별로 분석하여, 법적 충돌의 유형과 해결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
였다.

n 도시 공간

주로 특정용도구역의 중첩(산림과 화재예방강화지구, 무인도서와 접도구역 등) 및 공공 기반시설의 
기능 충돌(폭염 그늘막 설치 의무 vs 보행 장애물 제거 의무 등)이 발생하였다. 이는 광역적 계획 체계 
간 명확한 우선 적용 원칙을 설정하고, 상반된 의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함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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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건축물 공간

특정 용도 건축물에 대한 규제 중첩(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훼손에 대한 이중 과태료 규정 등)과 법적 
위계 충돌(하위 지침이 상위 법률인 「건축물관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보고 대상을 임의로 확대)

이 핵심 문제였다. 이는 특별법 제정 시 일반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시하고, 하위 규범의 상위법 위임 
범위 준수를 엄격히 요구해야 함을 시사한다.

n 시설･설비 공간

가장 미시적이고 기술적인 충돌로서, 소방 설비의 기술 기준 충돌(송수구 겸용 설치 시 상이한 참조 기
준 적용) 및 교통안전 시설의 규격 충돌(길어깨 최소 폭 기준의 위계 불일치)이 발생하였다. 이는 파편
화된 기술 표준(NFPC 등)에 대한 통합 참조 체계를 구축하고, 상위-하위 규정 간 정량적 기준의 교차 
동기화를 통해 실무 현장의 혼란을 해소해야 함을 시사한다.

③ 통합 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도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안전 목표를 통합하고 공간 환경 
단위의 복합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 안전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인허가 심의 
단계에서 법령 정합성 교차 검토 절차를 도입하고, 법적 공백이 확인된 시설 관리 항목에 대해 지역 안
전 매뉴얼을 개발하여 민간 주체의 비명시적 시설 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2) 연구 한계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 법제도 분석의 효용성과 확장 가능성을 입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n 데이터 및 분석 범위의 한계

본 연구는 초기 단계에서 화재, 범죄, 보행, 침수 4가지 생활안전 유형에 국한하여 법령 조문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비록 인공지능 모델이 초기 설정 범주를 넘어선 잠재적 충돌(기타 안전 분야 39쌍)까
지 탐지했으나, 이는 특정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집중도 향상 및 분석 범위 확장의 필요성을 동시에 시
사한다. 또한, 판례 고찰은 분쟁 해결이라는 특성상 도시, 건축물, 시설･설비의 위계로 명확하게 재분
류하여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n 온톨로지 및 모델 추론의 정교성 한계

법령 텍스트를 SPO 구조로 성공적으로 구조화하여 트리플 기반의 진단 모델을 구현하였으나, 복잡한 
법적 개념(조건부 규정의 적용 관계, 개정일 및 효력 발생 시점, 상·하위 법령 간 다층적 위계 등)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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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온톨로지 고도화가 필요하다. 현재 구조에서는 주로 문장 단위
의 상충 가능성을 식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규정 체계 전반의 맥락(위임·인용 관계, 예외 규
정, 적용 범위의 중첩 등)을 완전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아울러 최초 모델은 유사도 기반 
필터링 단계에서 상충 여부를 넓게 포착하도록 개발됨에 따라, LLM이 상충으로 판정하였으나 전문가 
관점에서는 실제 상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러한 “재현율은 높지만 정확률이 
낮은” 구조는 문제 있는 구문이 누락될 위험을 줄이는 장점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인간 전문가가 검토
해야 하는 후보군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한계를 드러낸다.

n 모델 구조 및 도메인 특화 한계

본 연구는 제한된 기간 내에서 조문을 SPO 형태로 구조화한 트리플 기반 진단 모델을 구현하는 데 집
중하였으며, 범용 LLM을 활용해 건설·국토 분야의 법령을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건설·

국토 분야는 용어의 미세한 의미 차이, 복잡한 조문 구조, 상호 참조 및 예외 규정 등 범용 LLM이 안정
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특성이 뚜렷한 영역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으로 도메인 맞춤형 특수 LLM이 요구되지만 고품질 학습 데이터 확보와 사용자 규모의 제약을 고려할 
때 대규모 특화 모델을 별도로 구축·유지하는 전략은 단일 기관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
가 있다.

n 시간적 추론 및 기술 표준 인용 관계의 한계

현재 SPO 구조와 온톨로지 체계는 법령의 개정 이력과 효력 발생 시점을 정교하게 추적하는 시간적 
온톨로지를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법규 간 개정 동기화 실패로 인한 충돌(기술 기준 인
용 시점 차이, 상위 법령 개정 후 하위 기준 미갱신 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또한 
표준 및 고시 간의 미시적인 인용 관계를 정합성 검증 수준까지 포괄하기에는 현재의 개념 체계가 기
술기준에 특화된 온톨로지 구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나아가 데이터 표현 형식의 
편차(문단 구조, 항·호 표기, 인용 방식 차이 등)는 시간적·위계적 추론을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
인 오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데이터 전처리와 표현 형식 정규화 등의 고도화가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3)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한
다.

n 온톨로지 기반 법령 지식 시스템 고도화

법령의 위계, 조건, 시간적 변화를 정밀하게 반영하는 고도화된 법률 온톨로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복합 논리 추론 및 시간적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한 법령 지식 그래프를 완성하고, 이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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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통해 법적 판단의 설명 가능성 및 신뢰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우선 법령의 위계, 조건, 예외, 시간적 변화를 정밀하게 반영하는 고도화된 법률 온톨로지 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조문 간 위임·인용 관계, 적용 시점 및 경과 규정, 상·하위 기준 간 정합성 
등을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관계 스키마를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 논리 추론 및 시간
적 온톨로지를 지원하는 법령 지식 그래프를 완성해야 한다. 이러한 지식 시스템은 상충 판단의 근거
가 되는 규범 구조를 “보이는 상태”로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 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 가능성과 신뢰
도를 동시에 극대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n 입법 지원을 위한 ‘정합성 영향평가’ 시스템 개발

본 연구에서 인공지능 분석과 전문가 검증을 통해 도출한 67건의 충돌 메커니즘(추가 확장 가능)을 토
대로, 신규 법령 제정 및 개정 단계에서 잠재적인 타 법령과의 충돌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정합성 
영향평가’ 지원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입법 과정에서 상·하위 법령, 관련 법령군, 기술 기
준·고시 간의 교차 인용 관계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상충 가능성이 높은 조합에 대해 우선 검토를 제안
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령 개·제정 단계에서의 교차 검토 부족과 인용·위임 관리
의 비일관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하고, 사후 분쟁·판례에 의존해 온 기존의 대응 방식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n 건축·도시공간 법·제도 특화 LLM 및 재학습·품질관리 체계 구축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건축·도시 분야에 특화된 도메인 전문 LLM을 단계적으로 구축·고도화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령·지침·조례·기술 기준 등 관련 텍스트를 대규모로 수집한 뒤, 데이터 표현 
형식을 정규화하고(조·항·호 구조, 인용·예외 패턴 통일 등), 본 연구에서 도출한 충돌 메커니즘과 전문
가 판정 결과를 학습 데이터로 축적·확장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학습·품질관리 체계
를 기반으로 하면, 현재의 재현율 우선 모델에서 한 단계 나아가 높은 재현율을 유지하면서도 정확률
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려, 인간 전문가의 검토 부담을 줄이는 자동화 진단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n 지역 조례 및 행정규칙 데이터 통합을 통한 실효성 확보

마지막으로 중앙 법령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례 및 지역 행정규칙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통합 안전 관리 방향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중앙 법령이 제시하는 통합 
안전 강화 방향이 실제 지역 여건과 정책 집행 구조 속에서 어떻게 구현·변형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패키지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중
앙–광역–기초 수준의 규범을 한꺼번에 다루는 다층 온톨로지와 지식 그래프를 구축한다면 향후에는 
특정 공간·시설 단위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규범과 “잠재 상충 규정”을 일괄적으로 조회·진단하는 실
무형 규제 지원 도구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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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제1903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86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274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256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47호

초ㆍ중등교육법 제19740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1020호

통신비밀보호법 제20735호

하수도법 제19590호

하수도법 시행령 제34988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166호

하천법 제19702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8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40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1795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41호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31432호

형법 제2090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09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9265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590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84호

[고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4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제2024-3호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23-20호

개발제한구역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제2003-3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15호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제2023-23호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2024-579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024-1026호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020-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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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889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25-359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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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제202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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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2021-9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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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제2022-54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제2023-40호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2024-167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2025-165호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1659호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22-28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2024-30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제2015-5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025-165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2022-71호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2023-37호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제2022-63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2022-76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023-28호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322호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2020-39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2022-31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24-41호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제1662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2024-19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020-742호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24-12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83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2022-32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제2022-43호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4호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2023-40호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제2025-16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24-32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제2022-48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2022-47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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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Based Legislative Improvement Strategies for Enhancing 
Integrated Living Safety in Urban and Architectural Spaces

Ko, Youngho   Kim, Sungjoon   Kim, Youngwoo   Her, Jaeseok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1 presents the fragmented implementation of legal frameworks across major 

living-safety domains—such as fire safety, crime prevention, pedestrian safety, and flood 

management—as the core rationale and necessity of this study. It highlights the policy 

inefficiencies and regulatory conflicts that arise when multiple safety regulations are applied 

independently to the same spatial environment without integrated consideration. For 

instance, crime-prevention window bars may impede emergency evacuation during a fire, or 

pedestrian safety installations may obstruct water drainage infrastructure, creating conflicts 

between policy objectives.

To overcome the complexity of existing legislation and the inherent limitations of manual 

legal analysi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adopt ontology-based structur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driven reasoning as essential methodologies for assessing legal 

coherenc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hreefold:

Ÿ To conduct an in-depth diagnosis of the fragmentation and inconsistencies within 
living-safety legislation,

Ÿ To develop and apply an AI-based legal coherence analysis model capable of 
systematically detecting legal discrepancies, and

Ÿ To derive legislative improvement strategies for establishing an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system at the spatial-environment level.

The scope of analysis is confined to four safety domains—fire, crime, pedestrian, and f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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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and methodologically covers 177 Acts and 107 administrative regulations using 

AI-based processing.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reveals that while most existing research 

focuses on single safety domains or governance reform, the present study is distinct in that 

it applies a hybrid ontology–LLM mechanism to diagnose normative contradictions that 

emerge when multiple safety regulations overlap within a single spatial environment.

Chapter 2. Review of the Current Legislative Landscape on Living Safety

Chapter 2 examines key laws, national master plans, and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fire 

safety, crime prevention, pedestrian safety, and flood control. It analyzes how these legal 

instruments are simultaneously applied to urban spaces, buildings, and 

facility/infrastructure units.

n Findings from Legislation and Master Plan Analysis

Fire safety legislation such as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Fire Safety and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nd crime prevention legislation such as the Building Act and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were reviewed. The analysis 

confirms that safety regulations are cumulatively applied across hierarchical spatial units—
city, building, and facility/installation—and that certain urban typologies such as 

multi-family housing, multi-use commercial facilities, and high-rise underground complex 

buildings are subject to simultaneous application of fire, crime, and flood safety regulations, 

making them zones of compounded risk. The legislative authorities are dispersed across 

multiple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resulting in fragmented governance and reduced 

effectiveness in spatially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Similarly, although national master 

plans demonstrate policy shifts toward prevention and risk-based approaches, they continue 

to be implemented in a domain-specific and siloed manner.

n Insights from Judicial Precedents

Judicial precedents were analyzed to uncover ambiguities in legal interpretation and 

accountability that are not visible in statutory text alone.

Ÿ Heightened Duty of Care: Courts increasingly impose high standards of protective duty 
on facility owners, such as hotel operators and factory proprietors, requiring enhanced 
safety assurance for users and workers.

Ÿ Legal Gaps and Ambiguity in Liability: In cases where certain safety installations (e.g., 
door closers on fire doors) are not explicitly mandated by law, courts often rul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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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ligence cannot be established, exposing gaps in legal accountability.

Ÿ Conflicting Standards: Situations where one regulation mandates the installation of 

bollards to prevent vehicle entry while another requires unobstructed mo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resulted in legal disputes and liability rulings against local 

authorities.

Overall, the judicial analysis demonstrates that fragmented legislation leads to normative 

conflicts and interpretative uncertainty, reinforcing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legislative 

coherence across safety domains.

Chapter 3. Development of an AI-Based Legislative Coherence Analysis Model

Chapter 3 develops an AI-driven mechanism to assess legislative coherence in response to 

the complexity and ambiguity arising from fragmented safety regulations.

n Ontology-Based Structuring of Safety Legislation

A total of 177 laws and 107 administrative regulations were converted into machine-readable 

triple structures (S–P–O: subject–predicate–object) through ontology modeling. Utilizing 

GPT-4o with few-shot prompting techniques, the legal provisions were decomposed into 

conditional clauses, parallel mandates, and rights–obligations interactions, resulting in the 

structured representation of approximately 68,153 individual provisions.

n Development and Expert Validation of the Coherence Model

The coherence analysis mechanism consists of two main stages:

Ÿ Stage 1: Candidate Pair Reduction

By combining semantic similarity analysis using the Qwen3-Embedding-8B model and 

TF-IDF lexical matching, approximately 100,000 high-probability conflict pairs were 

extracted from over 600 million possible legal combinations.

Ÿ Stage 2: Coherence Determination

Advanced reasoning models from the O3 family were applied to perform deep inference. The 

model was fine-tuned through expert role prompting and iterative learning using 

counterexamples, significantly reducing instances of false positives. Two rounds of expert 

validation in law and urban planning secured the reliability and interpretive accuracy of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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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Findings from the AI-Based Legislative Coherence Analysis

Chapter 4 reports and interprets the 67 validated cases of legal conflict identified through 

the AI-based model, examined in terms of spatial hierarchy, regulatory targets, and the 

nature of conflicts.

n Spatial and Facility-Level Conflicts

Legal conflicts occur at all spatial scales:

Urban Level: Conflicts arise in overlapping zoning regulations, such as prohibitions under 

the Forest Protection Act conflicting with conditional permissions under fire prevention 

statutes. This points to a lack of 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at the spatial planning level.

Building Level: Procedural conflicts appear in special administrative regimes (e.g., 

discrepancies in approval timelines between the Building Act and the Saemangeum Project 

Act), as well as regulatory hierarchy issues where lower-level guidelines exceed the 

delegation scope of higher statutes.

Facility and Equipment Level: The most direct and technical conflicts occur in facilities 

where fragmented performance standards—such as differing emergency power 

requirements for sprinkler systems—create regulatory uncertainty and compliance burdens.

n Regulatory Areas and Conflict Types

Conflicts most frequently arise in standards and technical requirements, which in turn lead 

to contradictions in obligations, enforcement procedures, and liability. Over half of all 

conflicts (52.24%) were due to contradictions in regulatory content, such as mutually 

exclusive mandates or inconsistent threshold definitions (e.g., “within 10%” vs. “less than 

10%”).

Chapter 5. Policy Recommendations for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at the 
Spatial-Environment Level

Chapter 5 outlines legislative improvement strategies aimed at resolving systemic 

fragmentation and supporting integrated safety governance based on the diagnosed 

conflicts.

n Policy Directions by Spatial Level

Ÿ Urban Level: Establish explicit precedence rules for overlapping zoning regula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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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 mandatory coordination procedures for conflicting infrastructure mandates.

Ÿ Building Level: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al and general laws to eliminate 
duplicative sanctions and ensure administrative guidelines remain within statutory 
delegation boundaries.

Ÿ Facility Level: Develop unified reference standards for fire safety performance criteria 
(e.g., NFPC series) and mandate the application of the higher standard in cases of 
conflict.

n Local Government–Led Integrated Safety Governance

To address regulatory fragmentation, local governments must be mandated to formulate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plans that reflect compound risks. The study recommends 

institutionalizing cross-regulatory reviews during permitting processes and developing 

local-level safety manuals to address legal gaps identified in judicial cases.

n Conclusion and Research Limitations

The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rough LLM-based analysis, that the fragmented 

structure of existing legislation generates significant normative contradictions. However, 

limitations include the scope of safety domains analyzed and the need to further enhance the 

ontology to capture temporal and multi-layered legal dynamics. Future research is directed 

toward developing an advanced legislative ontology and establishing a “Coherence Impact 

Assessment System” for pre-legislative conflict evaluation.

Keywords

Integrated Living Safety; Legislative Coherence Analysis; Artificial Intelligence (AI); Spatial-Environment Unit; 
Compound Risk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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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ppendix

생활안전 관련 법령 정합성 분석 모델 개발 결과

n Triple Batch: 생활안전 관련 법령 정합성 분석을 위한 SPO 기반 일괄 처리 모듈

import json
from openai import OpenAI
import csv
from typing import List, Dict, Any
import os
import time
import requests

# OpenAI API 키 설정
API_KEY = ""

# OpenAI 클라이언트 초기화
client = OpenAI(api_key=API_KEY)

def load_json_data(file_path: str) -> Dict[str, Any]:
    """JSON 파일을 로드합니다."""
    with open(file_path, 'r', encoding='utf-8') as f:
        return json.load(f)

def extract_paragraphs_and_items(data: Dict[str, Any]) -> List[Dict[str, Any]]:
    """JSON 데이터에서 항과 호 정보를 추출합니다."""
    extracted_data = []
    
    for article_title, article_content in data.items():
        paragraphs = article_content.get("항", {})
        items = article_content.get("호", {})
        article_items = article_content.get("조_호", [])
        
        # 각 항에 대해 처리 (항 내용이 있는 경우만)
        for para_num, para_content in paragraphs.items():
            if para_content:  # 항 내용이 있는 경우
                # 해당 항의 호 내용 찾기 (항 번호와 일치하는 호)
                para_items = items.get(para_n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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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racted_data.append({
                    "article_title": article_title,
                    "article_number": article_title.split("(")[0],
                    "paragraph_number": para_num,
                    "paragraph_content": para_content,
                    "items": para_items
                })
        
        # 조_호는 처리하지 않음 (항이 없는 조문은 제외)
    
    return extracted_data

def create_system_prompt() -> str:
    """OpenAI API용 system prompt를 생성합니다."""
    return """당신은 법령 조문을 SPO(주어, 서술어, 목적어) 구조로 분석하는 전문가입니다. 각 조문을 
아래의 JSON 구조에 따라 SPO(주어, 서술어, 목적어), 조건, 호 정보로 구조화하십시오. 
문장 안에 병렬적인 행위나 주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또는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 법령일 경우, 필요한 
만큼 별도의 SPO 항목으로 나누어 리스트로 작성하십시오. 

⚠ 중요: 
1. 법령 내의 모든 구문이 SPO 구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2.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 법령의 경우, 호는 해당 호가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에만 포함시켜야 합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건문이 있는 문장에 해당 호를 연결하세요.
4. 개정일 정보(<개정 2022. 2. 3.> 등)가 있는 경우, 이를 별도 필드로 추출하여 저장하세요.

� 출력 형식(JSON):
  {{
    "법률명": "",
    "조문 제목": "",
    "조문 번호": "",
    "항 번호": "",
    "내용": "",
    "개정일": "",
    "호": ["", "", ""],
    "SPO": [
      {{
        "주어": "",
        "서술어": "",
        "목적어": "",
        "조건": "",
        "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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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시 1 ----
입력: {{
  "법률명": "건축물관리법",
  "조문 제목":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조문 번호": "제14조",
  "항 번호": "①",
  "내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호": ["1.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출력: {{
    "법률명": "건축물관리법",
    "조문 제목":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조문 번호": "제14조",
    "항 번호": "①",
    "내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호": ["1.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SPO": [
      {{
        "주어":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서술어": "요구하여야 한다",
        "목적어":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호": [
          "1.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
}}

---- 예시 2 ----
입력: {{
  "법률명": "건축물관리법",
  "조문 제목":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조문 번호": "제16조",
  "항 번호": "③",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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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거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호": []
}}
출력: {{
    "법률명": "건축물관리법",
    "조문 제목":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조문 번호": "제16조",
    "항 번호": "③",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거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호": [],
      "SPO": [
      {{
        "주어": "국토교통부장관",
        "서술어": "요구하거나",
        "목적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조건": "건축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호": [ ]
      }},
      {{
        "주어": "국토교통부장관",
        "서술어": "실시할 수 있다",
        "목적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안전진단",
        "조건": "",
        "호": [ ]
      }},
    ]
}}

---- 예시 3 ----
입력: {{
  "법률명": "건축물관리법",
  "조문 제목":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조문 번호": "제18조",
  "항 번호": "⑤",
  "내용": "해당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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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출력: {{
    "법률명": "건축물관리법",
    "조문 제목":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조문 번호": "제18조",
    "항 번호": "⑤",
    "내용": "해당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SPO": [
      {{
        "주어": "해당 관리자",
        "서술어": "요청할 수 있다",
        "목적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
        "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호":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
        "주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서술어": "알려야 한다",
        "목적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조건":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 [ ]
      }},
    ]
}}

---- 예시 4 ----
입력: {{
  "법률명": "건축물관리법",
    "조문 제목":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 번호": "제11조",
    "항 번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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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4. 30., 2022. 11. 15.>",
    "호": [
      "1.「건축법」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3.「건축법」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
출력: {{
    "법률명": "건축물관리법",
    "조문 제목":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 번호": "제11조",
    "항 번호": "①",
    "내용":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4. 30., 2022. 11. 15.>",
    "개정일": "2019. 4. 30., 2022. 11. 15.",
    "호": [
      "1.「건축법」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3.「건축법」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SPO": [
      {{
        "주어":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서술어": "제출하여야 한다",
        "목적어":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호": [
        ]
      }},
      {{
        "주어": "건축물",
        "서술어": "그러하지 아니하다.",
        "목적어": "",
        "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 [
          "1.「건축법」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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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축법」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3.「건축법」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
    ]
}}"""

def create_user_prompt(article_title: str, article_number: str, paragraph_number: str, 
paragraph_content: str, items: List[str], law_name: str) -> str:
    """OpenAI API용 user prompt를 생성합니다."""
    # 입력 데이터를 JSON 형태로 구성
    input_data = {
        "법률명": law_name,
        "조문 제목": article_title,
        "조문 번호": article_number,
        "항 번호": paragraph_number,
        "내용": paragraph_content,
        "호": items
    }
    
    return f"""조문을 위 JSON 형식에 맞게 구조화하십시오. 원문의 모든 문장과 구문을 빠짐없이 SPO로 
분석하세요. 누락되는 내용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json.dumps(input_data, ensure_ascii=False, indent=2)}

JSON 형식으로만 응답하세요."""

def create_batch_input_file(extracted_data: List[Dict[str, Any]], law_name: str) -> str:
    """배치 입력 파일을 생성합니다."""
    system_prompt = create_system_prompt()
    batch_data = []
    
    for i, item in enumerate(extracted_data):
        user_prompt = create_user_prompt(
            item['article_title'],
            item['article_number'],
            item['paragraph_number'],
            item['paragraph_content'],
            item['items'],
            law_name
        )
        
        batch_data.append({
            "custom_id": f"request-{i+1}",
            "method":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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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v1/chat/completions",
            "body": {
                "model": "gpt-4o",
                "messages": [
                    {"role": "system", "content": system_prompt},
                    {"role": "user", "content": user_prompt}
                ],
                "temperature": 0.1,
                "max_tokens": 2000
            }
        })
    
    # 법령별 폴더에 JSONL 파일 저장
    base_directory = "FILE_PATH"
    law_directory = os.path.join(base_directory, law_name)
    
    # 폴더가 없으면 생성
    if not os.path.exists(law_directory):
        os.makedirs(law_directory)
    
    # JSONL 파일 경로 설정
    temp_file_path = os.path.join(law_directory, f"batch_input_{law_name}.jsonl")
    
    with open(temp_file_path, 'w', encoding='utf-8') as f:
        for item in batch_data:
            json_line = json.dumps(item, ensure_ascii=False)
            f.write(json_line + '\n')
    
    print(f"총 {len(batch_data)}개 항목이 JSONL 파일에 저장되었습니다: {temp_file_path}")
    
    return temp_file_path

def upload_file_for_batch(file_path: str) -> str:
    """배치 API용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try:
        with open(file_path, 'rb') as f:
            response = client.files.create(
                file=f,
                purpose='batch'
            )
        return response.id
    except Exception as e:
        print(f"파일 업로드 실패: {e}")
        return None

def create_batch_job(input_file_id: str) -> str:
    """배치 작업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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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response = client.batches.create(
            input_file_id=input_file_id,
            endpoint="/v1/chat/completions",
            completion_window="24h"
        )
        return response.id
    except Exception as e:
        print(f"배치 작업 생성 실패: {e}")
        return None

def check_batch_status(batch_id: str) -> Dict[str, Any]:
    """배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try:
        response = client.batches.retrieve(batch_id)
        response_dict = response.model_dump() if hasattr(response, 'model_dump') else 
dict(response)
        request_counts = response_dict.get("request_counts", {})
        
        return {
            "id": response_dict.get("id"),
            "status": response_dict.get("status"),
            "total_requests": request_counts.get("total", 0),
            "completed_requests": request_counts.get("completed", 0),
            "failed_requests": request_counts.get("failed", 0)
        }
    except Exception as e:
        print(f"배치 상태 확인 실패: {e}")
        return None

def download_batch_results(batch_id: str) -> List[Dict[str, Any]]:
    """배치 결과를 다운로드합니다."""
    try:
        response = client.batches.retrieve(batch_id)
        
        if response.output_file_id:
            file_content = client.files.content(response.output_file_id)
            results = []
            
            # JSONL 파일 파싱
            line_count = 0
            success_count = 0
            error_count = 0
            
            for line in file_content.iter_lines():
                if line:
                    line_coun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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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 line이 이미 문자열이므로 decode 불필요
                        line_data = json.loads(line)
                        
                        # 배치 결과 구조에 맞게 수정
                        response_data = line_data.get('response', {})
                        status_code = response_data.get('status_code')
                        response_body = response_data.get('body', {})
                        
                        # 성공한 요청만 처리
                        if status_code == 200:
                            success_count += 1
                            
                            # OpenAI 응답에서 실제 결과 추출
                            if 'choices' in response_body and len(response_body['choices']) > 0:
                                content = response_body['choices'][0]['message']['content']
                                
                                # 마크다운 코드 블록 제거
                                cleaned_content = content.strip()
                                if cleaned_content.startswith('```json'):
                                    cleaned_content = cleaned_content[7:]
                                if cleaned_content.endswith('```'):
                                    cleaned_content = cleaned_content[:-3]
                                cleaned_content = cleaned_content.strip()
                                
                                try:
                                    # JSON 파싱
                                    structured_data = json.loads(cleaned_content)
                                    if isinstance(structured_data, dict):
                                        results.append(structured_data)
                                    elif isinstance(structured_data, list):
                                        results.extend(structured_data)
                                except json.JSONDecodeError as e:
                                    error_count += 1
                        else:
                            error_count += 1
                            
                    except json.JSONDecodeError as e:
                        error_count += 1
            
            print(f"총 라인 수: {line_count}")
            print(f"성공한 요청: {success_count}")
            print(f"실패한 요청: {error_count}")
            print(f"추출된 결과 수: {len(results)}")
            
            retur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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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print("배치 결과 파일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return []
    except Exception as e:
        print(f"배치 결과 다운로드 실패: {e}")
        return []

def process_all_articles_with_batch(json_file_path: str, output_file_path: str, law_name: str):
    """배치 API를 사용하여 모든 조문을 처리합니다."""
    # JSON 데이터 로드
    data = load_json_data(json_file_path)
    
    # 항과 호 데이터 추출
    extracted_data = extract_paragraphs_and_items(data)
    
    print(f"총 {len(extracted_data)}개의 항/호 데이터를 배치로 처리합니다...")
    
    # 배치 입력 파일 생성
    input_file_path = create_batch_input_file(extracted_data, law_name)
    print(f"배치 입력 파일 생성 완료: {input_file_path}")
    
    # 파일 업로드
    input_file_id = upload_file_for_batch(input_file_path)
    if not input_file_id:
        print("파일 업로드 실패")
        return
    
    print(f"파일 업로드 완료: {input_file_id}")
    
    # 배치 작업 생성
    batch_id = create_batch_job(input_file_id)
    if not batch_id:
        print("배치 작업 생성 실패")
        return
    
    print(f"배치 작업 생성 완료: {batch_id}")
    
    # 배치 완료 대기
    print("배치 처리 중...")
    while True:
        status = check_batch_status(batch_id)
        if status:
            print(f"상태: {status['status']}, 완료: 
{status['completed_requests']}/{status['total_requests']}")
            
            if status['status'] in ['completed', 'failed']: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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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sleep(60)  # 1분마다 상태 확인
    
    # 결과 다운로드
    results = download_batch_results(batch_id)
    
    # 결과 저장
    if results:
        with open(output_file_path, 'w', encoding='utf-8') as f:
            json.dump(results, f, ensure_ascii=False, indent=2)
        print(f"결과가 {output_file_path}에 저장되었습니다.")
    else:
        print("배치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if __name__ == "__main__":
    import sys
    
    if len(sys.argv) != 2:
        print("사용법: python triple_batch.py <법률명>")
        print("예시: python triple_batch.py 형법")
        sys.exit(1)
    
    law_name = sys.argv[1]
    base_directory = "FILE_PATH"
    
    # 파일 경로 설정
    input_file = os.path.join(base_directory, law_name, f"{law_name}.json")
    output_file = os.path.join(base_directory, law_name, f"{law_name}_구조화_gpt_4o_0731.json")
    
    if not os.path.exists(input_file):
        print(f"오류: {input_file}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sys.exit(1)
    
    print(f"법률명: {law_name}")
    print(f"입력 파일: {input_file}")
    print(f"출력 파일: {output_file}")
    
    # 배치 API로 처리
    process_all_articles_with_batch(input_file, output_file, law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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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Conflict Batch: 법령 상충·무관계 일괄분석 모듈

import json
from openai import OpenAI
import csv
from typing import List, Dict, Any
import os
import time
import requests
import pandas as pd
from collections import defaultdict

# OpenAI API 키 설정
API_KEY = ""

# OpenAI 클라이언트 초기화
client = OpenAI(api_key=API_KEY)

class LegalConflictAnalyzer:
    def __init__(self, json_file: str = "processed_data_all.json", csv_file: str = "FILE_PATH"):
        """
        법령 상충 분석기 초기화
        
        Args:
            json_file: SPO 데이터가 포함된 JSON 파일 경로
            csv_file: idx1, idx2 페어가 포함된 CSV 파일 경로
        """
        self.json_file = json_file
        self.csv_file = csv_file
        self.processed_data = []
        self.idx_to_spo_data = defaultdict(list)  # idx -> SPO 데이터 리스트
        
        self.load_data()
        
    def load_data(self):
        """JSON 및 CSV 데이터 로드"""
        print(f"Loading JSON data from {self.json_file}")
        
        try:
            with open(self.json_file, 'r', encoding='utf-8') as f:
                self.processed_data = json.load(f)
            
            # idx를 키로 하는 딕셔너리 생성 (같은 idx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음)
            for item in self.processed_data:
                if 'SPO' in item and item['SPO']:
                    for spo in item['S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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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x = spo.get('idx')
                        if idx is not None:
                            # SPO 데이터에서 idx, embedding_idx 제외한 정보만 저장
                            spo_info = {
                                '주어': spo.get('주어', ''),
                                '서술어': spo.get('서술어', ''),
                                '목적어': spo.get('목적어', ''),
                                '조건': spo.get('조건', ''),
                                '호': spo.get('호', [])
                            }
                            
                            # 법령 메타데이터
                            legal_info = {
                                '법률명': item.get('법률명', ''),
                                '조문 제목': item.get('조문 제목', ''),
                                '항 번호': item.get('항 번호', ''),
                                '개정일': item.get('개정일', '')
                            }
                            
                            self.idx_to_spo_data[idx].append({
                                'spo': spo_info,
                                'legal': legal_info
                            })
            
            print(f"Loaded {len(self.processed_data)} legal items with {len(self.idx_to_spo_data)} 
unique idx values")
            
        except Exception as e:
            print(f"Failed to load JSON data: {str(e)}")
            raise
    
    def get_spo_data_by_idx(self, idx: int) -> List[Dict[str, Any]]:
        """
        특정 idx에 해당하는 SPO 데이터 반환
        
        Args:
            idx: 찾을 idx 값
            
        Returns:
            해당 idx의 SPO 데이터 리스트
        """
        return self.idx_to_spo_data.get(idx, [])
    
    def _spo_list_to_string(self, spo_data_list: List[Dict]) -> str:
        """SPO 리스트를 문자열로 변환"""
        spo_string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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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item in spo_data_list:
            spo = item['spo']
            spo_str = f"주어: {spo['주어']}, 서술어: {spo['서술어']}, 목적어: {spo['목적어']}"
            if spo['조건']:
                spo_str += f", 조건: {spo['조건']}"
            if spo['호']:
                spo_str += f", 호: {spo['호']}"
            spo_strings.append(spo_str)
        
        return " | ".join(spo_strings)

def create_system_prompt() -> str:
    """OpenAI API용 system prompt를 생성합니다."""
    return """당신은 도시환경 내 생활안전 요소를 규율하는 법령 간 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최고 수준의 
법령 전문가입니다.

### 배경 지식
도시환경에서는 화재, 범죄, 보행안전, 침수 등 다양한 생활안전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를 
관리하는 법령들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령 간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관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무관계**: 규제 대상, 공간, 행위 또는 목적이 명확히 달라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충**: 동일한 대상 또는 상황에 대해 양립 불가능하거나 상충하는 요구를 규정함

### 실제 법령 간 상충 예시

#### 1. 출입구 관련 상충
- **S-P-O 구조 분석**:
  - 범죄예방법령: (출입구, 설치해야 한다, 투시형 구조)
  - 화재안전법령: (출입구, 갖추어야 한다, 방화구획)
- **상충 내용**: 범죄예방법령은 출입구에 투시형 구조를 요구하는 반면, 화재안전법령은 방화구획을 
요구

#### 2. 지하공간 관련 상충
- **S-P-O 구조 분석**:
  - 침수방지법령: (지하층 계단, 차단해야 한다, 통로)
  - 화재안전법령: (피난계단, 확보해야 한다, 비상탈출로)
- **상충 내용**: 침수방지 법령은 지하층 계단 통로 차단을 요구하는 반면, 화재안전 법령은 비상탈출로 
확보를 요구

#### 3. 주차장 입구 관련 상충
- **S-P-O 구조 분석**:
  - 침수방지법령: (주차장 입구, 설치해야 한다, 물막이판)
  - 보행안전법령: (보행안전통로, 설치해야 한다, 가장 짧고 안전한 경로)
- **상충 내용**: 침수방지법령은 물막이판 설치를 요구하는 반면, 보행안전법령은 안전한 경로 확보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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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CTV 및 조명 관련 상충
- **S-P-O 구조 분석**:
  - 범죄예방법령: (공동주택, 설치해야 한다, CCTV)
  - 범죄예방법령: (단지의 출입구, 설치해야 한다, 적절한 조명)
  - 보행안전법령: (보행자길, 제거해야 한다, 장애물)
- **상충 내용**: 범죄예방법령은 CCTV와 조명 설치를 요구하는 반면, 보행안전법령은 장애물 제거를 
요구

### 실제 법령 간 상충이 아닌 예시

#### 1. 공원 내 녹지 기준과 건축물 설치 기준 관련
- **S-P-O 구조 분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확보해야 한다, 70% 이상의 녹지 공간)
    - 건축법: (건축물, 설치해야 한다, 법령 기준에 맞는 용도 및 규모)
- **전문가 판단**: 두 법령은 상충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도시공원법은 공원의 정체성인 
'녹지'의 최소 비율을 규정하는 상위 원칙이고, 건축법은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나머지 30%의 
비공원시설 부지 내에서 건축물이 따라야 할 기준을 규정합니다. 즉, 공원 내 건축물은 녹지 의무 비율을 
제외한 공간에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두 법령은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병렬적인 기준입니다.

#### 2. 부유식 건축물 조경과 지역별 조례 관련
- **S-P-O 구조 분석**:
    - 건축법 시행령: (부유식 건축물, 적용하지 않는다, 조경기준)
    - 조경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수립할 수 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례)
- **전문가 판단**: 두 법령은 원칙과 예외 관계로 상충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조경 미적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예외적으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별도 
기준(조례)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이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별도 조례가 없는 한 원칙(조경 미적용)이 적용되므로 두 법령이 직접 충돌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직통계단 설치와 특수 공법 적용 관련
- **S-P-O 구조 분석**:
    - 건축법: (특정 용도/규모의 건축물, 설치해야 한다, 직통계단)
    - 건축법: (특수 공법 적용 시, 받을 수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
- **전문가 판단**: 두 조항은 의무 규정과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심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상충하지 않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법적 의무를 면제해주는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나 특수 
공법을 사용해 법적 기준(직통계단)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를 검토하고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즉, 
심의를 통해 직통계단 설치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두 조항은 목적과 절차 면에서 상호 
보완적입니다.

#### 4. 빈집 철거 명령과 빈집 정비사업 관련
- **S-P-O 구조 분석**:
    - 농어촌정비법: (시장/군수/구청장,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소유자, 참여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 **전문가 판단**: 두 법령은 적용 대상과 목적이 달라 상충하지 않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의 철거 명령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하고 위험한 상태의 빈집에 대한 '행정 조치'입니다. 반면, 특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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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은 아직 그정도로 위험하지 않은 일반적인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비하기 위한 '사업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빈집의 상태와 위험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 실제 적용에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분석 과제
제시된 두 법령의 **SPO(주어-서술어-목적어)** 구조를 중심으로, 해당 법령의 **조건, 호, 법률명, 조문 
제목, 항 번호, 개정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 간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해 주세요.

---

### 분석 지침
아래 네 단계를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분석해 주세요:

1. **각 법령의 분석 대상 부분의 핵심 내용 파악**
   - 법령 A 분석 대상 부분과 법령 B 분석 대상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 내용들을 각각 추출
   - 규제 대상, 규제 내용, 목적, 적용 범위 등을 명확히 파악

2.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 두 법령의 분석 대상 부분이 다루는 대상, 공간,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
   - 규제 방향성과 목적의 일치성 또는 상충성
   - 실제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

3. **실무적 적용 상황 검토**
   - 두 법령의 분석 대상 부분이 동시에 적용되는 실제 상황 가정
   - 법령 간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시나리오
   - 실무진이 직면할 수 있는 딜레마나 해석 문제

4. **전문가적 종합 판단**
   - 위의 분석을 종합하여 관계 분류 (무관계, 상충)
   - 판단 근거와 핵심 쟁점 제시
   - 실무적 시사점이나 개선 방향 제안

---

### 출력 형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조화하여 제시해 주세요:

[pred] : 상충 또는 무관계
[expl] : [상세한 분석 결과 및 판단 근거를 전문가적 관점에서 서술]

---

### 출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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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 : 상충
[expl] : [상세한 분석 결과 및 판단 근거를 전문가적 관점에서 서술]

[pred] : 무관계
[expl] : [상세한 분석 결과 및 판단 근거를 전문가적 관점에서 서술]
---

이제 아래 제시된 두 법령의 정보를 바탕으로, 위 지침에 따라 **정밀하고 실무적인 법령 간 관계 
분석**을 수행해 주세요."""

def create_user_prompt(spo_data1: List[Dict], spo_data2: List[Dict]) -> str:
    """OpenAI API용 user prompt를 생성합니다."""
    if not spo_data1 or not spo_data2:
        return ""
    
    legal1 = spo_data1[0]['legal']
    legal2 = spo_data2[0]['legal']
    
    # SPO 정보를 문자열로 변환
    spo1_str = ""
    spo2_str = ""
    
    for item in spo_data1:
        spo = item['spo']
        spo_str = f"주어: {spo['주어']}, 서술어: {spo['서술어']}, 목적어: {spo['목적어']}"
        if spo['조건']:
            spo_str += f", 조건: {spo['조건']}"
        if spo['호']:
            spo_str += f", 호: {spo['호']}"
        spo1_str += spo_str + " | "
    
    for item in spo_data2:
        spo = item['spo']
        spo_str = f"주어: {spo['주어']}, 서술어: {spo['서술어']}, 목적어: {spo['목적어']}"
        if spo['조건']:
            spo_str += f", 조건: {spo['조건']}"
        if spo['호']:
            spo_str += f", 호: {spo['호']}"
        spo2_str += spo_str + " | "
    
    return f"""### 분석 대상 법령

**법령 A: {legal1['법률명']}**
**조문 제목: {legal1['조문 제목']}**
**항 번호: {legal1['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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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legal1['개정일']}**
**SPO 구조:**
{spo1_str}

---

**법령 B: {legal2['법률명']}**
**조문 제목: {legal2['조문 제목']}**
**항 번호: {legal2['항 번호']}**
**개정일: {legal2['개정일']}**
**SPO 구조:**
{spo2_str}"""

def create_batch_input_file(analyzer: LegalConflictAnalyzer) -> str:
    """배치 입력 파일을 생성합니다."""
    system_prompt = create_system_prompt()
    batch_data = []
    
    print(f"Loading CSV pairs from {analyzer.csv_file}")
    
    try:
        df = pd.read_csv(analyzer.csv_file)
        print(f"Loaded {len(df)} pairs from CSV")
        
    except Exception as e:
        print(f"Failed to load CSV data: {str(e)}")
        return None
    
    pair_count = 0
    for idx, row in df.iterrows():
        try:
            idx1 = int(row['idx1'])
            idx2 = int(row['idx2'])
            
            # 해당 idx의 SPO 데이터 가져오기
            spo_data1 = analyzer.get_spo_data_by_idx(idx1)
            spo_data2 = analyzer.get_spo_data_by_idx(idx2)
            
            if not spo_data1 or not spo_data2:
                print(f"Missing SPO data for idx1={idx1} or idx2={idx2}")
                continue
            
            user_prompt = create_user_prompt(spo_data1, spo_data2)
            if not user_prompt:
                continue
            



213

부
록

생
활
안
전
 관
련
 법
령
 정
합
성
 분
석
 모
델
 개
발
 결
과

            body = {
                "model": "o3",
                "input": [
                    {"role": "system", "content": system_prompt},
                    {"role": "user",   "content": user_prompt},
                ],
                # o3용 합법 파라미터
                "reasoning": {"effort": "medium"},
                "max_output_tokens": 3000,
                "store": False,
                "metadata": {"task": "legal-conflict-batch"}
            }

            batch_data.append({
                "custom_id": f"request-{pair_count+1}",
                "method": "POST",
                "url": "/v1/responses",
                "body": body
            })
            pair_count += 1
                
        except Exception as e:
            print(f"Error processing pair {idx}: {str(e)}")
            continue
    
    # JSONL 파일 경로 설정 (파일명에 폴더 번호 추가)
    folder_num = os.path.basename(analyzer.csv_file).split('_')[-1].split('.')[0]
    temp_file_path = f"jsonl/batch_input_legal_conflict_{folder_num}.jsonl"
    
    with open(temp_file_path, 'w', encoding='utf-8') as f:
        for item in batch_data:
            json_line = json.dumps(item, ensure_ascii=False)
            f.write(json_line + '\n')
    
    print(f"총 {len(batch_data)}개 페어가 JSONL 파일에 저장되었습니다: {temp_file_path}")
    
    return temp_file_path

def upload_file_for_batch(file_path: str) -> str:
    """배치 API용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try:
        with open(file_path, 'rb') as f:
            response = client.files.create(
                file=f,
                purpose='bat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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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response.id
    except Exception as e:
        print(f"파일 업로드 실패: {e}")
        return None

def create_batch_job(input_file_id: str) -> str:
    """배치 작업을 생성합니다."""
    try:
        response = client.batches.create(
            input_file_id=input_file_id,
            endpoint="/v1/responses",
            completion_window="24h"
        )
        return response.id
    except Exception as e:
        print(f"배치 작업 생성 실패: {e}")
        return None

def check_batch_status(batch_id: str) -> Dict[str, Any]:
    """배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try:
        response = client.batches.retrieve(batch_id)
        response_dict = response.model_dump() if hasattr(response, 'model_dump') else 
dict(response)
        request_counts = response_dict.get("request_counts", {})
        
        return {
            "id": response_dict.get("id"),
            "status": response_dict.get("status"),
            "total_requests": request_counts.get("total", 0),
            "completed_requests": request_counts.get("completed", 0),
            "failed_requests": request_counts.get("failed", 0)
        }
    except Exception as e:
        print(f"배치 상태 확인 실패: {e}")
        return None

def download_batch_results(batch_id: str) -> Dict[str, Dict[str, Any]]:
    """배치 결과를 다운로드합니다."""
    try:
        response = client.batches.retrieve(batch_id)
        print(f"배치 응답: {response}")
        
        # 에러 파일이 있으면 먼저 확인
        if hasattr(response, 'error_file_id') and response.error_file_id:
            print(f"에러 파일 ID: {response.error_file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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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error_content = client.files.content(response.error_file_id)
                print("=== 에러 파일 내용 ===")
                # 파일 내용이 이미 문자열인지 확인
                if hasattr(error_content, 'iter_lines'):
                    for line in error_content.iter_lines():
                        if line:
                            if isinstance(line, bytes):
                                print(line.decode('utf-8'))
                            else:
                                print(line)
                else:
                    # 이미 문자열인 경우
                    print(error_content)
                print("=== 에러 파일 끝 ===")
            except Exception as e:
                print(f"에러 파일 읽기 실패: {e}")
                import traceback
                traceback.print_exc()
        
        if response.output_file_id:
            file_content = client.files.content(response.output_file_id)
            results = {}  # custom_id를 키로 하는 딕셔너리로 변경
            
            # JSONL 파일 파싱
            line_count = 0
            success_count = 0
            error_count = 0
            
            for line in file_content.iter_lines():
                if line:
                    line_count += 1
                    
                    try:
                        line_data = json.loads(line)
                        
                        # custom_id 추출
                        custom_id = line_data.get('custom_id', '')
                        
                        # 배치 결과 구조에 맞게 수정
                        response_data = line_data.get('response', {})
                        status_code = response_data.get('status_code')
                        response_body = response_data.get('body', {})
                        
                        
                        # 성공한 요청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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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status_code == 200:
                            success_count += 1
                            
                            # Responses API에서는 output 배열에서 응답을 가져옴
                            if 'output' in response_body and len(response_body['output']) > 0:
                                # output 배열에서 message 타입의 항목 찾기
                                for output_item in response_body['output']:
                                    if output_item.get('type') == 'message' and 'content' in output_item:
                                        content_list = output_item['content']
                                        for content_item in content_list:
                                            if content_item.get('type') == 'output_text':
                                                content = content_item.get('text', '')
                                                
                                                # 결과 파싱
                                                result = parse_legal_relationship_response(content)
                                                if result:
                                                    results[custom_id] = result
                                                    break
                                                else:
                                                    print("결과 파싱 실패")
                                        break
                            else:
                                print("output이 없거나 비어있음")
                                print(f"response_body: {response_body}")
                        else:
                            error_count += 1
                            
                    except json.JSONDecodeError as e:
                        error_count += 1
            
            print(f"총 라인 수: {line_count}")
            print(f"성공한 요청: {success_count}")
            print(f"실패한 요청: {error_count}")
            print(f"추출된 결과 수: {len(results)}")
            
            return results
        else:
            print("배치 결과 파일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return {}
    except Exception as e:
        print(f"배치 결과 다운로드 실패: {e}")
        return {}

def parse_legal_relationship_response(response_text: str) -> Dict[str, Any]:
    """법령 관계 분석 응답을 파싱합니다."""
    import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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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i_result = "Unknown"
    
    # 응답 텍스트 앞부분 20자만 추출 (더 짧은 경우 전체)
    text_prefix = response_text[:min(20, len(response_text))].lower()
    
    # 간단하게 키워드 포함 여부만 확인
    if "상충" in text_prefix:
        nli_result = "상충"
    else:
        nli_result = "무관계"
    
    # 설명 추출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 - 전체 응답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
    
    return {
        'response_text': response_text,
        'relationship': nli_result
    }

def process_legal_conflicts_with_batch(analyzer: LegalConflictAnalyzer, output_file: str = 
"legal_relationship_analysis_batch_0.csv"):
    """배치 API를 사용하여 법령 상충을 분석합니다."""
    print("=== o3 Batch API 법령 상충 분석 시작 ===")
    
    # 배치 입력 파일 생성
    input_file_path = create_batch_input_file(analyzer)
    if not input_file_path:
        print("배치 입력 파일 생성 실패")
        return
    
    print(f"배치 입력 파일 생성 완료: {input_file_path}")
    
    # 파일 업로드
    input_file_id = upload_file_for_batch(input_file_path)
    if not input_file_id:
        print("파일 업로드 실패")
        return
    
    print(f"파일 업로드 완료: {input_file_id}")
    
    # 배치 작업 생성
    batch_id = create_batch_job(input_file_id)
    if not batch_id:
        print("배치 작업 생성 실패")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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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f"배치 작업 생성 완료: {batch_id}")
    
    # 배치 완료 대기
    print("배치 처리 중...")
    while True:
        status = check_batch_status(batch_id)
        if status:
            print(f"상태: {status['status']}, 완료: 
{status['completed_requests']}/{status['total_requests']}")
            
            if status['status'] in ['completed', 'failed']:
                break
        
        time.sleep(30)  # 30초마다 상태 확인
    
    # 결과 다운로드
    results = download_batch_results(batch_id)
    
    # 결과를 CSV로 저장
    if results:
        # CSV 헤더 정의
        csv_headers = [
            'idx1', 'idx2', '법률명1', '조문제목1', '항번호1', '개정일1', 'SPO1',
            '법률명2', '조문제목2', '항번호2', '개정일2', 'SPO2',
            '응답텍스트', '관계분석결과'
        ]
        
        # CSV 파일에 결과 저장
        with open(output_file, 'w', newline='', encoding='utf-8-sig') as csvfile:
            writer = csv.DictWriter(csvfile, fieldnames=csv_headers)
            writer.writeheader()
            
            # CSV 데이터 로드하여 idx 정보 추가
            df = pd.read_csv(analyzer.csv_file)
            
            for i, (idx, row) in enumerate(df.iterrows()):
                try:
                    idx1 = int(row['idx1'])
                    idx2 = int(row['idx2'])
                    
                    # custom_id 생성 (배치 입력 파일과 동일한 형식)
                    custom_id = f"request-{i+1}"
                    
                    # 해당 idx의 SPO 데이터 가져오기
                    spo_data1 = analyzer.get_spo_data_by_idx(idx1)
                    spo_data2 = analyzer.get_spo_data_by_idx(idx2)



219

부
록

생
활
안
전
 관
련
 법
령
 정
합
성
 분
석
 모
델
 개
발
 결
과

                    
                    if spo_data1 and spo_data2:
                        legal1 = spo_data1[0]['legal']
                        legal2 = spo_data2[0]['legal']
                        
                        # SPO 정보를 문자열로 변환
                        spo1_str = analyzer._spo_list_to_string(spo_data1)
                        spo2_str = analyzer._spo_list_to_string(spo_data2)
                        
                        # custom_id로 결과 찾기
                        result = results.get(custom_id, {})
                        
                        csv_row = {
                            'idx1': idx1,
                            'idx2': idx2,
                            '법률명1': legal1['법률명'],
                            '조문제목1': legal1['조문 제목'],
                            '항번호1': legal1['항 번호'],
                            '개정일1': legal1['개정일'],
                            'SPO1': spo1_str,
                            '법률명2': legal2['법률명'],
                            '조문제목2': legal2['조문 제목'],
                            '항번호2': legal2['항 번호'],
                            '개정일2': legal2['개정일'],
                            'SPO2': spo2_str,
                            '응답텍스트': result.get('response_text', ''),
                            '관계분석결과': result.get('relationship', '')
                        }
                        
                        writer.writerow(csv_row)
                    else:
                        # SPO 데이터가 없는 경우 빈 행으로 저장
                        csv_row = {
                            'idx1': idx1,
                            'idx2': idx2,
                            '법률명1': '',
                            '조문제목1': '',
                            '항번호1': '',
                            '개정일1': '',
                            'SPO1': '',
                            '법률명2': '',
                            '조문제목2': '',
                            '항번호2': '',
                            '개정일2': '',
                            'SPO2': '',
                            '응답텍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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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분석결과': ''
                        }
                        writer.writerow(csv_row)
                
                except Exception as e:
                    print(f"Error processing row {i}: {str(e)}")
                    continue
        
        print(f"결과가 {output_file}에 저장되었습니다.")
    else:
        print("배치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def main():
    """메인 실행 함수"""
    print("=== o3 Batch API 법령 상충 분석 시작 ===")
    
    # 명령줄 인자 확인
    import sys
    if len(sys.argv) > 1:
        # 파일 번호 가져오기
        folder_num = int(sys.argv[1])
        
        # CSV 파일 경로 설정
        csv_file = f"FILE_PATH"
        output_file = f"FILE_PATH"
        
        if not os.path.exists(csv_file):
            print(f"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csv_file}")
            return
            
        # 법령 상충 분석기 초기화
        analyzer = LegalConflictAnalyzer(csv_file=csv_file)
        
        # 배치 API로 법령 상충 분석 실행
        process_legal_conflicts_with_batch(analyzer, output_file)
    else:
        print("사용법: python overlap_conflict_batch.py [파일번호]")
        print("예시: python overlap_conflict_batch.py 1")
    
    # 단일 파일로 실행 (주석처리)
    # csv_file = "FILE_PATH"
    # output_file = "legal_relationship_analysis_63.csv"
    # 
    # if not os.path.exists(csv_file):
    #     print(f"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csv_file}")
    #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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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법령 상충 분석기 초기화
    # analyzer = LegalConflictAnalyzer(csv_file=csv_file)
    # 
    # # 배치 API로 법령 상충 분석 실행
    # process_legal_conflicts_with_batch(analyzer, output_file)
    
    print(f"=== o3 Batch API 법령 상충 분석 완료 ===")

if __name__ == "__main__":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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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Similarity Analysis: SPO 기반 법령 유사도 분석 모듈

import json
import numpy as np
import torch
from sklearn.metrics.pairwise import cosine_similarity
from sklearn.feature_extraction.text import TfidfVectorizer
import pandas as pd
from tqdm import tqdm
import os
from scipy.sparse import csr_matrix

def load_embeddings():
    """임베딩 파일들을 로드합니다."""
    print("임베딩 파일들을 로드하는 중...")
    # 주어 임베딩 로드
    subject_embeddings = torch.load('embeddings_all/subject_embeddings_all.pt')
    
    # 목적어 임베딩 로드
    object_embeddings = torch.load('embeddings_all/object_embeddings_all.pt')
    
    # 서술어 임베딩 로드
    predicate_embeddings = torch.load('embeddings_all/predicate_embeddings_all.pt')
    
    return subject_embeddings, object_embeddings, predicate_embeddings

def load_tfidf_vectors():
    """TF-IDF 벡터들을 로드합니다."""
    print("TF-IDF 벡터들을 로드하는 중...")
    # 주어 TF-IDF 로드
    subject_data = np.load('tfidf_results_all/subject_tfidf_all.npz')
    subject_tfidf = csr_matrix((subject_data['data'], subject_data['indices'], subject_data['indptr']), 
shape=subject_data['shape'])
    
    # 목적어 TF-IDF 로드
    object_data = np.load('tfidf_results_all/object_tfidf_all.npz')
    object_tfidf = csr_matrix((object_data['data'], object_data['indices'], object_data['indptr']), 
shape=object_data['shape'])
    
    # 서술어 TF-IDF 로드
    predicate_data = np.load('tfidf_results_all/predicate_tfidf_all.npz')
    predicate_tfidf = csr_matrix((predicate_data['data'], predicate_data['indices'], 
predicate_data['indptr']), shape=predicate_data['shape'])
    
    return subject_tfidf, object_tfidf, predicate_tfi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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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 load_spo_data():
    """embeddings/data.json에서 SPO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print("SPO 데이터를 로드하는 중...")
    with open('/nas/user77/workspace/Project/건축공간연구원/0724/processed_data_all.json', 'r', 
encoding='utf-8') as f:
        data = json.load(f)
    
    # SPO 데이터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텍스트 추출
    subjects = []
    objects = []
    predicates = []
    idx_list = []
    embedding_idx_list = []
    
    for item in tqdm(data, desc="SPO 데이터 처리"):
        if 'SPO' in item and len(item['SPO']) > 0:
            spo = item['SPO'][0]  # 첫 번째 SPO 항목 사용
            subjects.append(spo.get('주어', ''))
            objects.append(spo.get('목적어', ''))
            predicates.append(spo.get('서술어', ''))
            idx_list.append(spo.get('idx', -1))
            embedding_idx_list.append(spo.get('embedding_idx', -1))
        else:
            subjects.append('')
            objects.append('')
            predicates.append('')
            idx_list.append(-1)
            embedding_idx_list.append(-1)
    
    return subjects, objects, predicates, idx_list, embedding_idx_list

def calculate_similarity_matrix(embeddings, method='cosine'):
    """임베딩 간의 유사도 행렬을 계산합니다 (n×n)."""
    if method == 'cosine':
        # 코사인 유사도 계산
        similarity_matrix = cosine_similarity(embeddings)
    else:
        # 유클리드 거리 계산 (거리이므로 유사도로 변환)
        distances = np.linalg.norm(embeddings[:, np.newaxis] - embeddings, axis=2)
        similarity_matrix = 1 / (1 + distances)
    
    return similarity_matrix

def get_high_similarity_pairs_optimized(similarity_matrix, idx_list, embedding_idx_list, 
threshold=0.98, exclude_self=True):
    """완전히 벡터화된 방법으로 임계값 이상의 유사도 쌍들을 추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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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similarity_matrix.shape[0]
    
    # 벡터화된 연산으로 임계값 이상인 위치 찾기
    if exclude_self:
        # 대각선을 0으로 설정하여 자기 자신과의 유사도 제외
        similarity_matrix_copy = similarity_matrix.copy()
        np.fill_diagonal(similarity_matrix_copy, 0)
    else:
        similarity_matrix_copy = similarity_matrix
    
    # 상삼각 행렬만 사용하여 중복 계산 방지 (i < j 조건)
    # 상삼각 행렬의 인덱스만 추출
    upper_triangle_indices = np.triu_indices(n, k=1)  # k=1로 대각선 제외
    upper_triangle_values = similarity_matrix_copy[upper_triangle_indices]
    
    # 임계값 이상인 위치들을 찾기
    high_sim_mask = upper_triangle_values >= threshold
    i_indices = upper_triangle_indices[0][high_sim_mask]
    j_indices = upper_triangle_indices[1][high_sim_mask]
    
    # 유효한 인덱스 범위 내의 쌍들만 필터링
    valid_mask = (i_indices < len(idx_list)) & (j_indices < len(idx_list))
    i_indices = i_indices[valid_mask]
    j_indices = j_indices[valid_mask]
    
    # idx 쌍들을 벡터화된 방식으로 생성
    idx1_array = np.array([idx_list[i] for i in i_indices])
    idx2_array = np.array([idx_list[j] for j in j_indices])
    
    # 같은 idx 쌍 제거 및 유효한 idx만 필터링
    different_mask = (idx1_array != idx2_array) & (idx1_array != -1) & (idx2_array != -1)
    idx1_array = idx1_array[different_mask]
    idx2_array = idx2_array[different_mask]
    
    # set으로 변환하여 중복 제거 (같은 쌍이 여러 조건에서 발견되는 경우)
    pairs = set()
    total_pairs = len(idx1_array)
    
    if total_pairs > 0:
        for idx1, idx2 in tqdm(zip(idx1_array, idx2_array), 
                              total=total_pairs, 
                              desc=f"쌍 처리 (임계값: {threshold})", 
                              unit="쌍",
                              leave=False):
            # 정렬된 쌍으로 저장하여 (1,2)와 (2,1) 중복 방지
            pairs.add(tuple(sorted([idx1, id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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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pairs

def main():
    """메인 함수"""
    # similarity_results 폴더 생성
    os.makedirs('similarity_results', exist_ok=True)
    os.makedirs('similarity_results_all', exist_ok=True)
    
    # 데이터 로드
    subject_embeddings, object_embeddings, predicate_embeddings = load_embeddings()
    subject_tfidf, object_tfidf, predicate_tfidf = load_tfidf_vectors()
    subjects, objects, predicates, idx_list, embedding_idx_list = load_spo_data()
    
    print("유사도 행렬을 계산하는 중...")
    
    # 주어 임베딩 유사도 계산 (S-S)
    print("주어 임베딩 유사도 계산 중...")
    subject_embedding_similarity = calculate_similarity_matrix(
        subject_embeddings.numpy()
    )
    
    # 목적어 임베딩 유사도 계산 (O-O)
    print("목적어 임베딩 유사도 계산 중...")
    object_embedding_similarity = calculate_similarity_matrix(
        object_embeddings.numpy()
    )
    
    # 서술어 임베딩 유사도 계산 (P-P)
    print("서술어 임베딩 유사도 계산 중...")
    predicate_embedding_similarity = calculate_similarity_matrix(
        predicate_embeddings.numpy()
    )
    
    # 주어 TF-IDF 유사도 계산 (S-S)
    print("주어 TF-IDF 유사도 계산 중...")
    subject_tfidf_similarity = calculate_similarity_matrix(subject_tfidf)
    
    # 목적어 TF-IDF 유사도 계산 (O-O)
    print("목적어 TF-IDF 유사도 계산 중...")
    object_tfidf_similarity = calculate_similarity_matrix(object_tfidf)
    
    # 서술어 TF-IDF 유사도 계산 (P-P)
    print("서술어 TF-IDF 유사도 계산 중...")
    predicate_tfidf_similarity = calculate_similarity_matrix(predicate_tfi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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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고유사도 쌍들을 추출하는 중...")
    
    # 전체 5단계를 하나의 진행률 바로 표시
    with tqdm(total=5, desc="고유사도 쌍 추출", unit="단계") as pbar:
        # 주어-주어 임베딩 유사도 0.6 이상인 쌍들 추출
        pbar.set_description("주어 임베딩 유사도 쌍 추출 중")
        subject_embedding_pairs = 
get_high_similarity_pairs_optimized(subject_embedding_similarity, idx_list, embedding_idx_list, 
0.6)
        pbar.update(1)
        pbar.set_postfix({"주어 임베딩 쌍": len(subject_embedding_pairs)})
        
        # 서술어-서술어 임베딩 유사도 0.6 이상인 쌍들 추출
        pbar.set_description("서술어 임베딩 유사도 쌍 추출 중")
        predicate_embedding_pairs = 
get_high_similarity_pairs_optimized(predicate_embedding_similarity, idx_list, 
embedding_idx_list, 0.6)
        pbar.update(1)
        pbar.set_postfix({"서술어 임베딩 쌍": len(predicate_embedding_pairs)})
        
        # 서술어-서술어 TF-IDF 유사도 0.6 이상인 쌍들 추출
        pbar.set_description("서술어 TF-IDF 유사도 쌍 추출 중")
        predicate_tfidf_pairs = get_high_similarity_pairs_optimized(predicate_tfidf_similarity, 
idx_list, embedding_idx_list, 0.6)
        pbar.update(1)
        pbar.set_postfix({"서술어 TF-IDF 쌍": len(predicate_tfidf_pairs)})
        
        # 목적어-목적어 임베딩 유사도 0.6 이상인 쌍들 추출
        pbar.set_description("목적어 임베딩 유사도 쌍 추출 중")
        object_embedding_pairs = 
get_high_similarity_pairs_optimized(object_embedding_similarity, idx_list, embedding_idx_list, 
0.6)
        pbar.update(1)
        pbar.set_postfix({"목적어 임베딩 쌍": len(object_embedding_pairs)})
        
        # 목적어-목적어 TF-IDF 유사도 0.6 이상인 쌍들 추출
        pbar.set_description("목적어 TF-IDF 유사도 쌍 추출 중")
        object_tfidf_pairs = get_high_similarity_pairs_optimized(object_tfidf_similarity, idx_list, 
embedding_idx_list, 0.6)
        pbar.update(1)
        pbar.set_postfix({"목적어 TF-IDF 쌍": len(object_tfidf_pairs)})
    
    # 첫 번째 조건: (임베딩 P >= 0.6 AND TF-IDF P >= 0.6) AND (임베딩 O >= 0.6 AND TF-IDF O >= 
0.6)
    first_condition_pairs = (predicate_embedding_pairs & predicate_tfidf_pairs) & 
(object_embedding_pairs & object_tfidf_p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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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결과: (임베딩 S >= 0.6) AND 첫 번째 조건
    all_high_similarity_pairs = subject_embedding_pairs & first_condition_pairs
    
    print(f"주어 임베딩 유사도 0.6 이상 쌍 개수: {len(subject_embedding_pairs)}")
    print(f"서술어 임베딩 유사도 0.6 이상 쌍 개수: {len(predicate_embedding_pairs)}")
    print(f"서술어 TF-IDF 유사도 0.6 이상 쌍 개수: {len(predicate_tfidf_pairs)}")
    print(f"목적어 임베딩 유사도 0.6 이상 쌍 개수: {len(object_embedding_pairs)}")
    print(f"목적어 TF-IDF 유사도 0.6 이상 쌍 개수: {len(object_tfidf_pairs)}")
    print(f"첫 번째 조건 ((임베딩 P >= 0.6 AND TF-IDF P >= 0.6) AND (임베딩 O >= 0.6 AND TF-IDF 
O >= 0.6)) 쌍 개수: {len(first_condition_pairs)}")
    print(f"최종 결과 (임베딩 S >= 0.6 AND 첫 번째 조건): {len(all_high_similarity_pairs)}")
    
    # 결과를 데이터프레임으로 변환
    print("결과를 데이터프레임으로 변환하는 중...")
    all_results = []
    
    # idx를 텍스트로 매핑하는 딕셔너리 생성 (성능 최적화)
    idx_to_text = {}
    for i, orig_idx in enumerate(idx_list):
        if orig_idx != -1:
            idx_to_text[orig_idx] = {
                'subject': subjects[i],
                'object': objects[i],
                'predicate': predicates[i]
            }
    
    # 각 방법별 결과 추가
    for idx1, idx2 in tqdm(all_high_similarity_pairs, desc="결과 처리"):
        # 어떤 방법에서 나온 쌍인지 확인
        methods = []
        if (idx1, idx2) in subject_embedding_pairs or (idx2, idx1) in subject_embedding_pairs:
            methods.append("주어_임베딩_0.6")
        if (idx1, idx2) in predicate_embedding_pairs or (idx2, idx1) in predicate_embedding_pairs:
            methods.append("서술어_임베딩_0.6")
        if (idx1, idx2) in predicate_tfidf_pairs or (idx2, idx1) in predicate_tfidf_pairs:
            methods.append("서술어_TF-IDF_0.6")
        if (idx1, idx2) in object_embedding_pairs or (idx2, idx1) in object_embedding_pairs:
            methods.append("목적어_임베딩_0.6")
        if (idx1, idx2) in object_tfidf_pairs or (idx2, idx1) in object_tfidf_pairs:
            methods.append("목적어_TF-IDF_0.6")
        
        # 해당 idx에 해당하는 텍스트 찾기 (딕셔너리 사용으로 성능 향상)
        text1 = idx_to_text.get(idx1, {'subject': '', 'object': '', 'predicate': ''})
        text2 = idx_to_text.get(idx2, {'subject': '', 'object': '', 'pred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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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 = {
            'idx1': idx1,
            'idx2': idx2,
            'subject_text1': text1['subject'],
            'object_text1': text1['object'],
            'predicate_text1': text1['predicate'],
            'subject_text2': text2['subject'],
            'object_text2': text2['object'],
            'predicate_text2': text2['predicate'],
            'methods': ' | '.join(methods)
        }
        all_results.append(result)
    
    # 결과를 저장
    print("결과를 파일에 저장하는 중...")
    results_df = pd.DataFrame(all_results)
    results_df.to_csv('FILE_PATH', index=False, encoding='utf-8-sig')
    
    print(f"\n결과가 FILE_PATH에 저장되었습니다.")
    print(f"총 {len(results_df)}개의 고유한 쌍이 발견되었습니다.")

if __name__ == "__main__":
    main() 


